
• 간 를 • 번 효 

71 - 3830000- 000018- 10 창조도시안양 

알71 쉬운 지밥서| 

W철2!,폈뚫H]스 
”위텍스”로 펀하게 하세요 

했안앙시립석수도서관 
-

삐
 
삐
 

삐
 
삐
 
Rf 008750 

O!겠薦i컨! 



AN 
329 ‘ 94 
얀636지 
2014 

sn;c유t 창조도까‘l안양 

알71 쉬운 Al 밥서l 

O !랬양있!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용어 

” 2014 개정지방세법 
지방세개요 

신고및납부제도 

” 월벌지방세납부안내 

신고·납부할납세지 

세율일람표 

지방세에 적용되는 과서|표준액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및 산출요렁 

건물시가표준액 산출방법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서L국세 



시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담배소비세 

지방세중과세저|도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 

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체납자어| 대한 행정처분 

구제저|도 

편리한서|금납부 

제증명발급안내 

납세자에게유익한정보 

지동차 구입에서 펴|차까지 

종합부동산세 

사업자에게 유익한 세금상식 

사업자와세금신고 

t엠단지에대한감면 

t엠단지관련사례 

기업하기좋은도시안앙 

기업환경 

안앙시기업지원사업 

세무상담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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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2014. 1.1 현재) 

• 인구 224,441세대 607,8η명 

• 만안구 : 97,830세대 250,246명 
• 동안구 : 126,611세대 357,631명 

※ 인구밀도 10,396명/때 

.면적 58.47 km2 

• 만안구 : 36. 5많m2 

• 동안구 : 21. 92km2 

이. 행정구역 2구 31동 556통 3,229반 

• 만안구 : 14동 264통 1,534반 

• 동안구 : 17동 292통 1,695반 
※ 언혁 : '73 시승격, '89 출장소 설치, '92 구 설치 

.공무원수 1,672명 

※ 공무원 1인당 주민수 : 362영 

o:o 2014 재정규모 총 8,938억원(일반회계 7,031억원, 특별회계 1,907억원) 

• 일반회계 
지방교부세 

(9.6%) 

.밀야률 

• 차량등록대수 196, 3이대 

예비및기타 
(1%) 

률웰웰를 

• 승용 : 161,122 • 승합 : 10,607 • 화물 : 24,293 • 특수 : 279 
※ 세대당 차량 보유대수 : 0.7대 

4 2014 알기쉬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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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용어 

• 세금의 종류와부담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 세금의 종류에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국세”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되는 “지방세”가 있습니다. 

• 국세는 전국적으로 공펑한 부담이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에 대한 세목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는 토지 · 건물 등 지역사회에 기초한 세금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금은 어떠한 근거로 부담되고 있을까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진다.”라고 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 
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여 헌법상에서 모든 국민의 납세 
의무를 규정하고 그 납세의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통하여 입법된 
법률에 의하여 공평하게 부담 되도록 히는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통하여 ‘끼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히는 권리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헌법 제11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 자치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 우리시 세금부담 및 경감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 법률{지방세기본법 · 지방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효법 시행렁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안전행정부렁(지방세관련 시행규칙) 

- 경기도도세기본조례, 경기도도세조례, 경기도도세감면조레, 안양시시세기본조례, 

안앙시시세조례, 안양시시세감면조례 

2014 알기쉬운 지방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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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의 이애! 용어에서 출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란? 

특별시 광역시 · 도 · 시 · 군 · 구(자치구)를 말하며, 우리시는 경기도와 

안양시가 이에 해당합니다 . 

• 지방세란? 

특별시세 · 광역시세 · 도세 및 시세 · 군세 · 자치구세를 말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금의 종류” (p27)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성립요건이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34)에서는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최소한 과세대상(물건 - 행위 - 사실)이 존재 

하고, 그 과세대상의 크기인 과세표준 및 적용세율과 당해 세목의 납세를 

이행하는 주체인 납세의무자 등의 결합이 필요합니다. 납세의무가 일단 

성립하면 이는 세목에 따라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 어느 일방에 의하여 

확정되어 실질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 

• 납세의무의 확정이란? 

위와 같이 성립한 납세의무는 아직까지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과세관청이 부과하거나(재산세 등부과고지세목),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취득세 · 등록면허세 등 신고납부세목) 조세채무로서 확정되어야 

합니다 

보통 부과고지세목은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자의 목록을 작성하고, 과세 

대상의 크기를 정확히 결정하여 “납세고지서”라는 형태로 시민 여러분께 

송딜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신고납부세목은 납세의무자인 시민 여러분께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또는 행위 등에 대한 크기를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6 2014 알기쉬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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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의 소멸이란? 
위와 같이 성립 、 확정된 넙치1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 또는 납부기한 
내에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함으로써 

대부분 그 생명을 다하여 “소멸”이 되거나 납세의무자가 기간(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과세관청에 의하여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징수되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멸시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 
소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 건물, 자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히는 기초 자료로 사용 
되고있습니다 . 

• 과세표준이란? 

지방세 과세대상물건(토지 - 건물, 지동차 등)의 가치를 구체적인 금액, 수량 
건수 등으로 계량화하여 객관적인 금액 등으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를 결정히는 기초 자료로 시용되고 

있습니다 . 

• 세율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비율(또는 금액)로서 1 000분율로 표시되는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등이 있으며 100분율로 표시되는 주민세 등도 있습니다. 또한 세목에 

따라서는 금액 등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세는 과세표준이 
“cc”라는 수량으로 표시되고 그에 적용되는 세율은” 00 0원“이라는 금액 
으로표시되기도합니다. 

2014 알기쉬운 지방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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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이란? 

결정된 과세표준에 법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는 금액으로써 실제 납세 

의무지-기- 납부하게 되는 금전가치를 말합니다 

.납세고지서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 성명 ·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 납부기간 · 납부장소 · 미납부시 취하여질 사후조치 및 위법 

또는 착오부과 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당해 지방 
자치단체가작성한것을말합니다 . 

• 보통징수란? 

과세관청에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 신고납부란?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고 납부서를 

교부받커나 작성하여 세금을 납부히는 것을 말합니다 . 

• 특별징수란? 

지방세에 있는 독특한 제도로서 국세에 있어서의 “원천징수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와 같이 특별징수의무자(급여 

를 지급히는 재로 하여금 납세의무자가 내뱀}는 세금을 과세관청을 대신 

하여 징수하고 납입하게 함으로써 다수의 납세의무자의 세금납부를 특별 

징수의무자가 대신하도록 한 징수편의제도 입니다. 

8 2014 알기쉬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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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이란? 
부과고지되는 지방세에 있어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과 납입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납세금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되는 금액(중가산 
금)을 말합니다. 이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가산세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신고납부의무 등)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하여 의무 불이행에 대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 
징수하는금액을말합니다. 이는행정벌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 체납처분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독촉장이 발부되고 독촉기한 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히는 때에는 과세 
대상물건 기타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압류 재산의 
매각, 매각대금의 배분 및 청산의 절차를 밟아 납세의무를 강제적으로 충족 

시키는절차입니다. 

2014 알기쉬운 지방세 9 



2014 개정 지방세법 

” 2014년 시행 지방세제 개펀 내용 
• 지방세기본법 주요개정내용 

1.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정(법 제38조제1항제1의2호) 

개정전 

저138조(부과의 제척기간) 

@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 

하여 체결한 조Q,~이하 “조세조Q{''OI라 

한태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는 「국제조서|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생 략) 
〈신설〉 

〈개정이유〉 

개정후 

저138조(부과세의 제척기간) 

@ ----- -

- -- - -…-- - -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1. (현행과같음) 
1으| 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에는 10년 

• 상속재산 분할협의 지연으로 등기 명의인을 소급하여 변경히는 경우,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히는 사례 발생 

※ 국서|(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 10년 

10 2014 일기쉬운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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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신탁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법 제53조제1항) 

개정전 개정후 

저1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저163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납서|재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01 I CD 
하이조에서같대는다음각호의어 | 

느 하나에 해S면f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 - --- -- --- --- - . 다만, 저14호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 

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 

로한정한다. 

1 ∼ 3. (샘략) I 1. ∼ 3. (현행과같음) 
〈신설〉 

〈개정이유〉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 

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때 

、

• 신탁재산의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체납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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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주요개정내용 

1. 요트회원권 취득세 과세대상추가(법 제6조제18호) 

개정전 개정후 

저16조(정의) 저1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돗은 다음 --- - - --- - - --- -- -- ---- - -- ---‘----- - -- - ----- - -‘ --- - --

각호와같다. . ... .. .. .... 

〈신설〉 18. “요트회원권”이란 「체육시설의 설 

치 . 01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있는권리를말한다. 

〈개정이유〉 

• 요트회원권의 경우 취득형태와 권리내용 사회적 인식이 현 과세 대상인 타 
회원권과 유사함에도 과세 제외되고 있어 불형평 야기 

2. 증여의 정의 신설(법 제7조제11항, 12항) 

개정전 개정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생략) 

〈신설〉 

저17조(납세의무자 등) 

@ ∼@현행과같음)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 

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S「of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 
득한 것으로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태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취득한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어| 등기 또는 등 

록이 필요한 부동신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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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굉---------------------- ----|그-싫닐될닐김-됨닐를- -임길버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개정이유〉 

@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負爛1)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S팅}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것으로본다. 

• 현행 「지방세법」에는 ‘증여’ 에 대한 정의와 요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영상의 

혼란가중 

- 주택 유상거래 세율이 영구 인하됨에 따라 증여를 유상거래로 허위 신고 

하는사례증가 

※ 주택취득에 대해 유상거래 적용시 1% ∼ 3%, 증여 적용시 3.5% 

3. 상속 재분할로 인한 지분 초과 취득시 증여 간주규정 신설(법 제7조) 

개정전 

제7조(납세의무자 등) 

@∼@생략) 

〈신설〉 

개정후 

제7조(납세의무자 등) 

@ ∼@현행과같음) 

@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 
기 · 등록 · 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대에 의하여 각 상속 

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 

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그러하지아니하다. 

2014 알기쉬운 지밤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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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120조에 따른 신고 ·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정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 

에 변동이 있는경우 

3. 「민법」 저1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 

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 

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 

흘헤논경우 

〈개정이유〉 

• 국세의 경우 상속 등기 후 재분할을 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나 취득세의 
경우 이에 대한규정이 없어 혼란야기 

※ 상속지분 감소자 • 지분의 앙도, 증가자 ; 지분의 취득(무상) 

4. 신탁재산의 수익자 이전 세율 삭제(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 

개정전 | 개정후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저1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 @ --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S녕}는 표 | 

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 
세액으로한다. ! 

1. ∼ 3. (생 략) I 1. ∼ 3. (현행과 같음) 
4. 「신탁법」어|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 | 〈삭 제〉 
을 수투짜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 1천분으| 30, 다만, 대통 

령렁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 

은 1천분의 2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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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 

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선박 
가 등기 · 등록 대상인 선박(나목에 따 

른소형선박은제외한대 

1) ∼ 4) (생략) 

5)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 

우의 취득 1천분으| 30 

짜경t장표시안양 

--- ------ -- -- -- --‘ ‘ 

저1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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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수익지는 주로 신탁재산의 당초 매수자이거나 매수자에게 금전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여서 일반적인 유상승계취득과 디를 바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이적용 

• 신탁재산이 수익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일반적인 승계취득과동일하게 적용 

5.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취득에 대한 신고납부기한 규정(법 제20조제1항) 

개정전 

저120조(신고 및 납부)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 

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 

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 

이 속히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개정후 

저120조(신고 및 납부) 

@ ……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저1117.조저11항에 따른 토지거 

래계!때|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 

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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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 

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 허기를 받은 다음 잔금을 정산 
해야하나 통상적으로 잔금을 정산한 후 허가 신청 
「지방세법」 상의 취득시기와 관례가 불부합 

※ 잔금 지금 후 허가받거나 허가구역 해제가 되면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로 소 

급, 신고납부기일은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2이2두19229( ‘12.12.27-파 

기환송), 2012두1 6695( ‘12.11 .29) 등] 

6.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 인상(법 제28조제1항, 제34조제1항) 

개정전 개정후 

저128조(서|율) 저128조(서|율) 

@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 @- -- ------- --- -

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 ------- ----- --- -----------------.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 ------- -- --------------- --- ----- ------ ---- -- --- ----
액으로한다. -- -- --- --- ---- -

저134조(세율) 제34조(세율)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 CD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 
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구분에따른다. 다음의구분에따른다. 

구분 요RSCJlJOI상시 그밖의시 군 구분 요!TSCJlJOI상시 그밖의시 군 

저1 1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저11 종 67,500원 45,000원 Zl,000원 

저1 2종 36,00(〕원 22,500원 12,000원 저1 2종 54,000원 3400(〕원 18,000원 

저13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저13종 40,500원 22,500원 12,000원 

저14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저1 4증 27,000원 15000원 9000원 

저15종 12,000월 5,000원 3,000원 제5종 18,000원 7,500원 4,500원 

※ 저128조 세부 내역 p80 침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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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 ’ 92년 이후 22년간 동일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득증가나 물가상승 

등외부환경변화에대처미흡 
※ ’ 92년 대비 ‘11년 현재 GDP 368%증가 소비자 물가지수 101%증가 

• (등록분) 과세대상별 50% ∼ 100% 세율 인상 
※ 1만원 이하 100%, 1만원 ∼ 5만원 75%, 5만원 초과 50% 

• (면허분) 각 종별 50% 일괄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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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개정내용 
1.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 

- 국립대학치과병원에 대한 감면 신설(법 제37제6호) 

개정전 

저1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서|(「지방세법」 저1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대를, 해당 법인 

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 

득세 종업원분을 각각 2이3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1. ∼ 5. (생 략) 

〈신 설〉 

〈개정이유〉 

개정후 

저1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대해서는 

·대해서는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 2014년 12월 31일 

1. ∼ 5. (현행과 같음) 
6.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대학치과병원 

• 현행 감면중인 서울대학치과병원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감면 신설 
0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100% 
0 일몰 기한 :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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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광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 

- 관광호댈에 대한 감면 축소(법 제54조제2항) 

개정전 개정후 

저1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I 제54조(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관광진흥법」 제55조저11항에 따른 | @ ---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 I 

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동산에 대하여는 2이3년 12월 31일까 

지 취득세으| 100분의 50을 경깊녕f며, 

해당 지역의 관광단지 조성 여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으| 50의 범 

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 

감할수있다. 

@ 「관광진흥법」 에 따른 호델업을 경 

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축객 비율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 

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저13조제1항저1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시용하는 토재「지방세법」 제106 

조저11항저12호가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 

한다)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13년 12 
월 31일까지 재산세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이유〉 

-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 

@ -- -……- ----

대해서는 2이4년 12월 31일 

까지 재산세으| 100분으| 5이「관광진흥 

법」 제19.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급 

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을 • 

‘ 

• 관광산업 활성화 등 감면목적 달성, 국세 감면 종료( ‘11년)된 사례 등을 감 
안하여 감면 축소 
0 재산세 50% • 재산세 25% (특1등급 및 특2등급) 

0 일몰 기한 :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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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지원을위한감면 

〈개정이유〉 

• 성과평가 결과 감면목적 달성여부, 장기 지원여부, 감면효과, 국가 주요시 

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 감면중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지식산업 

센터감면율축소 

G)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려| (법 제58조저14항) 

。 취득세 50%, 재산세 50%--- 취득세 37.5%, 재산세 37.5% 

0 일몰 기한 ’ 2016년 12월 31일 
개정전 

저1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서}특례) 

@ ∼@ (생략)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초지법」 

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히는 바에 따라 2이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초지법」 

저118조으1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 
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으| 100분으| 50을 경감한다. 

2. 과세기준일 현제 제1호에 따른 벤처 

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시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세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후 

저158조(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 (현행과같음) 
@ ---- -- --- -- ----

… 2이6년 12월 31일 

… “ “ ” 1 

...... 1 000분의 375를 --
2 … 

…… 1 , 00(〕분의 375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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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법 저158조의2저14항) 

0 취득세 75%, 재산세 50% • 취득세 50%, 재산세 37.5% 
0 일몰 기한 : 2016년 12월 31일 

개정전 개정후 

저158조의2(지식t법센터 등에 대한 김연) I 제58조의2(지식t엠센터 등에 대한 감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한 법률」 저1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 | 

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 | 2이6년 12월 31일 

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I 1. · · · · · · · · ·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 

법률」 저128조으15저11항저11호 및 저12호 ' 
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 ' 
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 | 

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으| 100분의 75를 | …--------------…--- -- ---- -…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 

나에 해iao~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 ' 
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 I 2. ···· ·· 
접 사용하거나 분앙 또는 임대 업무에 |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 I 

세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1 , 000분의 375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
한 법률」 저1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 | 

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 ' 
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 ' 
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 
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 ' 
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 | 

하는 바에 따라 2이3년 12월 31일까지 I ··· ········ ····· ·· ···· 2016년 12월 31일 
지방세를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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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시용하기 위하 I 1. · ·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으|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 … 100분의 50을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 ’ 

추징한다. |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 I 2. ··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 
으| 100분으| 50을 경감한다. I ···· ·· 1 , 000분의 375를 ……. 

4.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 민영교도소등에 대한 감면 축소(법 제85조제2항) 

개정전 개정후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제85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감면) 대한감면) 

@ (생 략) @ (현행과같음)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 · 운영에 관 @ ----“““‘ 
한 법률」 저12조저14호에 따른 민영교도 ------ -- --- ---- ---------- -- ----- ------------ ----‘ .. 

소등을 설치 · 운영하기 위하여 취특하 ······ ·· ······ ···· ·· ····· ······ ·· ····· ··········· ·· 

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 대해서는 ………… 100분의 
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민영교도소 50을 ---- - -

등에 직접 시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 대해서는 

재산세으| 100분의 75를 각각 2013년 100분의 50을 -- - 2이4년 12월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1일 

〈개정이유〉 

• 민영교도소 감면은 국기-위임시-무에 따라 운영경비 일체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히는 현실에 비추어 감면 일부 축소 

0 취득세, 재산세 75%→ 취득세, 재산세 50% 

0 일몰 기한 : 2014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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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감면 

〈개정이유〉 

• 감면 규모가 크고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감면에 해당하며, 국가 · 지방공시에 
대한 국세 감면이 없으며 민간기업과의 불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감면율 축소 

- 다만, 지하철공사 · 공단 · 농수산물공사는 요금 인상으로 서민물가에 직접적 영효k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감만, 축소 제외 

CD 지방공사에 대한 감면(법 저185조의2저11 항) 

0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75%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50% 
0 일몰 기한 : 2016년 12월 31일 

개정전 개정후 

제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료변) | 저185조의2(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길뻗)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I CD -------… 
공시{농수산물공사 및 도시철도공사를 |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 I ·········· ···· ·· 2016년 12월 31일 
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I 1. · ·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 I ·· · 100분으| 50(100분으| 50 범위에서 
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해 | 

당 지방공사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지 ' 
방자치단체의 소유주식(「지방공기업법」 ' 
저153조저1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 
출자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포함한다) ’ 

수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다]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I 2. ·· 
의 100분으| 75(100분의 75의 범위에 | …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율)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을 곱 I 

한금액을경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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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대의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히는 경우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유비율 

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신설〉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접 사용히는 부동샌「지방공기업법」 제 

2조저11항저17호 및 저18호에 따른 사업 

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 

산세(「지방세법」 저1112조에 따른 부과 

액을 포함한다)으|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주식소 

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저12조저11항제7호 및 

저18호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 

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 

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렁에 따라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 

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 

시설용지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 
일까지 재산서|( 「지방세법」 저1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대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단에 대한 감면(법 저185조의저12함) 

0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100% 
0 일몰 기한 : 2016년 12월 31일 

개정전 개정후 

@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 @------------ ---
공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 --- --- --“---‘ --- ------ - -‘ •••••• •• ••• ••••• •••••••• • 

는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 ·· ··· ···· ··· 2016년 12월 31일 ----
방세를감먼한다.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24 2014 알기쉬운 지방세 



원:t창표시안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 출연법인에 대한 감면(법 저185조으12저13항) 

0 취득세, 등록변허세, 재산세 75%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50% 
0 일몰 기한 : 2016년 12월 31일 

‘‘
l 

개정전 개정후 

@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을 | @ -­
출연하여 설립한 「상법」에 따른 주식호| | 

사{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대 또는 「민 ' 

법」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출연법인” ' 

이라 한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 

정히는 비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 ------- --------- -- -- 2이6년 12월 31일 • 
지방세를경감흔q, I 
1.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 I 1 ... 
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 
으| 100분의 75(100분의 75의 범위에 | … 100분의 50(100분으| 50 범위에서 
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율)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 

(이하 이 조에서 “출자 · 출연비율”이라 ’ 
한대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I 

가 나. (생 략) | 가. · 나. (현행과 같음) 
2. 그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I 2 ... .. .. 
의 100분의 75(100분으| 75의 범위에 I 100분의 50(100분의 50 범위에서 
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비율 I 

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3.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 I 3 . ....... 
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I 

(「지방세법」 저1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 

포함한다)으| 100분의 75(100분의 75의 | ……… 1 00분의 50(100분으| 50 범위에 
범위에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 서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율) 
그 율)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 출연비 | 

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I 

@ (생 략) ! @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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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4년 감면 변경사항〉 

감면율(%) 
연번 조문 감면대상 감면세목 

현행 개정 

취득세 

제37.조 
재산세 

100 
국럼대학치과병원에 대한 감면 주민세 

(제6호) 
(재산분, 

(신 설) 

종업원분) 

취득세 

저138조 
주민세 

2 
(저13항) 

지방의료원에대한감먼 (재산분, 100 100 
종업원분) 

재산세 

3 
저154조 관광호텔에대한감면 

재산세 50 25 
(제2항) (등급이 특1등급 및 특2등급인 경우) 

4 
제58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연 
취득세 50 37.5 

(제4항) 재산세 50 37‘5 

5 
저1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75 50 

(저11,2항) 재산세 50 37.5 

6 
저185조 

민영교도소등에 대한 감면 
취득세 75 50 

(제2항) 재산세 75 50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저185조의2 
※ 단, 지방공사 중 단지개발 조성용 토지에 취득세 75 50 

7 
(제1 ,3항) 

대해서는 재산세 감면제외 등록먼허세 75 50 
※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공공시설용지는 재산세 75 50 
재산세먼제 

※ 저138조저13항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먼 ; 등록면허세 감먼이 종료되고,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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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요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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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 단체가 자치단체의 안정된 존립과 주민의 복지로운 삶을 
보장하는데 펼요한 공공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부과 · 징수하는 조세입니다. 
또한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징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일반재원에 충당 
되는 “보통세”와 특정목적에 충당히는 “목적세”로 나누어집니다. 

--지방세의용도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 · 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 주거환경개선, 사회 

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쓰여 
지고있습니다. 

시서| 
(5개 서|목) 

보통세 
(5개 세목) 

隔織뭔l 

도세 
(6개 세목) 

.지방세체계 

목적세 

타1 

보통세 
(4개 세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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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L.1- t:I 
t:l-r-" 제도 

세목 신고 · 납세지 신고납부기반 미신고·미납부시조치 

· 취득일로부터 60일 
- 상속인 경우 상속개시일 

·신고불성실가산세 로부터6월 
취득물건 

- 중과세물건은 적용대상 10∼40% 
취득세 소재지 

이된날로부터 30일 · 납부불성실가산세; 
시군 

- 비과세 감면후추징대 3/10 000 x 지연일수 
상이된경우그사유발 
생일로부터 30일 

·등기 등록을하기 
전까지 

·신고불성실가산세 
등록면허세 

등기 등록 - 중고써|물건은 적용대~fO I 
10∼40% 

물건소재지 된 날로부터 30일 
·납부불성실가산세‘ (취득무관분) 시 군 -비과세 감면후추짐대 

3/10,000 x 지연일수 
상이된경우그사유빌 
생일부터 30일 

납세지를 · 신고불성실가산세 
•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40% 재산분 관할하는 
3 1일 • 납부불성실가지산연세일 시군 3/10,000 x 수 

주민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납세지를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40% 
종업원분 관할하는 

10일 · 납부불성실가산세 
시 군 

3/10 000 x 지연일수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신고불성실가산세 
각사업장 로부터 4개월내 

10∼40% 
법인세분 소재지 ·안분계산수정신고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시 · 군 켜。 시」」끼」c'B-닙「응」} 날 2 -닙「 
3/10.000 x 지연일수 

터 60일 

· 추가납부세액의수정 
· 신고불성실가산세’ 신고의 경우그신고일 

각사업장 
•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10< ,40%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소재지 
의경우신고기간만료일 · 납부물성실가산세; 

시군 
• 소득세 신고납부의 경우 3/10 000 x 지연일수 
그신고기간만료일 

· 납부불성실가산세 
각사업장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5% 트벚치λ 소재지 
달의 다음달 10일 ·납부불성실가산세; ~ε프。-「 

시군 
1일 0.03% 최대 5% 

※ 가산세 개편 내용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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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가산세 제도 (법 저153조, 제53조의2∼5, 저154조)〉 

구분 
현행 개 정 

르8W- 가산세율 등8W- 가산세율 

일반과소신고 10% 
과소신고 

10% 부정과소신고 40% 
일반 신고불성실 

또는 20% 일반무신고 20% 
공통 무신고 

!j!X。1 -口「A」|」'1 40% 
납세 

」닝t.!o「j등t등j서。A를l 1일 0.03% 현행과같응 1일 0.03% 
의무자 

취득세 
장부기록 비치의무위반 

10% 
서| 

가산서| (신설) 

E「a
지방 

• 교육세 
신고불성실 10% 폐지 

신고납부또는 납부불성실(기본) 5% 
특별징수의무자 

납부불성실 
10% 

납부불성실(추개 1일 0.03% 

〈개정이유〉 

•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의무해태 정도와 무관하게 한 종의 
가산세율(10%* 또는 20%**)을 적용토록 규정하는 등 

* 레저세, 자동차세(주행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록분), 지방소득세 (소득분), 주민세 (재산분), 지역지원시설서| (특정자원분) 

- 국세* 등에 비해 위법 · 부당에 대한 가산세는 낮고, 단순 착오에 대한 

가산세는 높아 성실납세자의 납세협력 유도에 한계** 

* 국세의 경우, ’ 07년부터 의무해태 정도에 따라 가산세 세율을 치등 적용 
** 일반 과소신고(국서110%, 지방서120%), 부당 무신고(국서140%, 지방세20%) 

• 단순 착오납부 등에 대한 가산세율은 인하하고 허위신고 등 위법 · 부당한 
의무해태에 대하여는 가산세율은 인상하여 납세자 의무해태 정도에 따른 
가산세율 차등화로 공정과세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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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지방세 납부안내 --

월별 납부내용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31일한) 

1월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면허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16∼31일) 

3월 
• 자동차세의 연세액 일시납부시 / 분할납부(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4월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4월말) 

5월 •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소득세와 동새 

• 자동차세(1기분) 납뷔16∼30일) 

6월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 분할납부(30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뷔16∼30일) 

•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31일한) 

• 재산세 [주택분(1/2) , 건물분], 지방교육세 납뷔16∼31일), 

7월 지역자원시설세[주택분(1/2), 건물분]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고지 

8월 • 주민세(균등분) 납부(16∼31일) 

• 재산세 [주택분(1/2). 토지분], 지방교육세 납부(16∼30일), 

9월 
지역자원시설세[주택원1/2)) 

•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시 / 분할납부{30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 

• 자동차세(2기분) 납부(16∼31일) 

12월 
• 자동차세 분할납뷔31일한) 
• 자동차세분 지방교육세 납부(16∼31일한) 

※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또는 신고 납부(1 2. 1.∼12. 15.) 

• 주민세(종업원분) ‘ 10일한 
• 지방소득세(특별징수) : 1 0일한 

매월 
· 레저서| 10일한 

• 지역지원시설세 말일한 
· 담배소비세 말일한 

• 자동차세(주행세분) • 일일한 

• 신고납부세목 수시납부 미납부 수시부과 
•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수시 • 중고자동차 자동차세 일할계산 수시부과 
• 등록먼허세 수시 신고납부 
• 정기분 세목 미부과분 수시부과 

※ 납부기한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납부기한일이 늦추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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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별 지방세 납부 안내입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부내용 

까니 I-'-'-「」닙}「닙-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 

• 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보통징수 • 균등분 보통징쉬납기 8.16.∼8.31.) 

주민세 
{」I_「-」닙.-벼「 

• 재산분 신고납뷔신고납부기간 7.1.∼7.31.)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보통징수 • 정기분 쩌11기원6.16.∼6 30.l I 제2기원12.16‘∼12.31.) 

자동차세 
• 신고납부 • 수시분 -중고지동차 일할계산 신청시 수시부과 

정기분누락자 1월R월 수시부과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뷔3,6,9,12월) 

• 신고납부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지방소득세 
• 보통징수 

• 앙도 , 종합소득분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뷔다음년도 5.1.∼5.31.) 

• 특별징수 , 특별ε4서빽 ~~일이 속하는 딜의 다음달 10말'7~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달말일까지 
• 보통징수 • 수시부과사위$6이발생시 수시부과 

레저세 
).니 I_「』」닙'-닙「 • 다음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A니 I_「』」닙}-닙「 
• 말일까지 납뷔기존 지역개발세분) 

시설 세 • 보통징수 
• 매년 7월(16∼31), 9월(16∼30): 기존 공동시설세분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보통징수 • 매년 1 .16.∼1.31.(연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등기 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 정기분 - 7월(16∼31):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재산세전액납부 

재산세 • 보통징수 
- 9월(16∼3이 ; 준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재산세전액납부 

※ 주택분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01하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 세관ε이부가가치세액의 11%) 
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짐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 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 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취득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 보통징수 • 주민세(균등분) · 재산세 · 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2014 알기쉬운 지방세 31 

‘ ‘ 
、



/ 
/ 

’ I 

/ 

신고- 납부할 납세지 
--

세목 납부내용 

취득세 물건소재지 

부동산등기 부동산소재지 

선박등기 선적항소재지 

자동차등록 등록지, 사용본거지 

건설기계등록 등록지 

항공기등록 정치장소재지 

법인등기 본 · 지점소재지 

상호등기 영업소소재지 

광업권등록 광구소재지 

어업권등록 어장소재지 
등록에 

대한 저작권 

등록 출판권 

면허세 저ξ벤접권 

컴퓨터므로 저작권자주소지 

그램저작권 

테이터베이스 

제작자의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록권자주소지 

디자인권 

상표서비스표 주사무소소재지 

영업허가 영업소소재지 

납세지불분명 등기 · 등록관정소재지 

레저세 
경마장, 경정장, 경륜장 소재지와 

징외발매 소재지별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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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납부내용 

재산분 사업장소재지 
주민세 

종업원분 사업장소재지 

법인세분 
사업장소재지 

(시 군별안분) 

지방 소득세분 주소지 

소득세 특별짐수분 납세의무자의 

(근로소득) 근무지 

특별징수분{71타) 소득지급지 

지방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 서|관 

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 주된과세권자 

주행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납세지 

지동차세 

제조담배의 소매인 

매도 영업장소재지 

담배 국내반입 세관소재지 

소비세 
기타제조담배 저|조장소재지 

기타반입 반입한장소 

전력용수 발전소소재지 

지하수 i빠공소재지 

지역자원 
지하자원 

농업권등록토지 

시설세 소재지 

컨테이너 부두관할지 

원자력발전 발전소소재지 

지방교육세 본세목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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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세율 일람표입니다. 

1. 지방세 세목별 과세개요 

세목 과세대상 서| 율 

일반세율 : 2.8%, 3.5%, 4.0% 둥 
취득세 부동산, 차랑둥취득 유싱취득{주택) : 1.0%∼3.0% 

중과세율 : 2.8%, 4.4%, 8.0%, 8.4% 등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국서|) 
부가가치세액의 11%(14년부터) 
E오받똥쇼최IAI황빼!쩌볕기향|적용Htt분 

종합소득, 퇴직소득” 1천분의 6 ∼ 1천분의 38(세부내역 p144) 

지방소득세 
앙도소득 1흔분의6∼떤분의 l3, 천분의U∼떤분의m 

법인소득 1천분의 10 ∼ 1천분의 22 

특별징수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균등분 개인 법인 개인(4 800원) 법인(5∼50만원) 

주민세 재산분 사업소 연언적(330m’ 초과) 1 m'당 250원 

종업원분 급여액(50인초과) 급여총액의 0.5% 

승용자동차 년 lee당 80∼200월 

자동차세 
소유분 승합지동차 2만5천원∼11만5천원 

화물자동차 6천6백원∼15만7천5백원 

주행분 교통 에너지 환경세(국서|) 교통세액의 36%(탄력세율 26%, ‘09.5.21) 
담배소비세 담배제조및수입업자 20개비(1갑)당 641원(종류별 p100) 
레저세 숭매승자) 투표권 발매액 발매액의 10% 

지역자원 특정시설분 건축물 선박 재산가액의 O.Q4∼0.12%(세부내역 p84) 
시설 세 특정자원분 지하수 채수랑 1m’당 20원 

지방교육세 
취득세액, 등록언허서|(둥록분), 레저세액, 균둥할주민 20%(취득룬 20%저|외), 20%, 
세액, 재산세액, 자동차세액, 담배소비세액 40%, 25%, 20%, 30%, 50% 

주택 0.1, 0.15, 0.25, 0.4% 
토지 종합 : 0.2, 0.3, 0.5% 

재산세 
재산세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별도 : 0.2, 0.3, 0.4% 

분리 ;0.2% 

건축물 0.25% 

재산서1 도시지역분 토지, 건촉물,주택 § 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 0.14% 

부동산등기 보펀0.8), 이젠1.5, 2이, 설정(0.2) 

선빅등기 보쥔0.02), 기El(건당 1만5천원) 

등록 
치랑의등록 소유권 등록(비영업용 5%, 경차 2%) 

등록먼허세 기계장비 소유권 등록{1 ), 설정(0.2) , 기타{1만원) 

법인둥기 
영리법인 ’ 설립(0.4), 자본흥기{0.4) 
비영리법인 ; 설립(0.2), 훌자중개0.2) 

연허 각종인허가둥면허 H:JB천원 ∼ 6만7천5백원 

주 택 0.5, 0.75, 1, 1.5, 2% 
종합부동산세 주택 토지(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종합토지 ’ 0.견, 1.5, 2% 

별도토지 0.5, 0.6, 0.7% 

1)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액올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5틀 곱한 금액) x 종합소득 세율}/5] x 근속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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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목별 세율 상세내역 

1) 취득세 

• 부동산취득세 
0 일반부동산취득세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취득·등기구분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 
농지 1천분의 23 1천분의 20 1전분의 3 

농지이외것 1천분의 28 1천분의 20 1전분의 8 

무상취득 
일반납세자 1천분의 35 1천분의 20 1천분의 15 

비영리사업자 1천분의 28 1천분의 20 1천분의 8 

원시취득 1천분의 28 1천분의 20 1천분의 8 

공유물 합유물 • 층유물의 분할 1천분의 23 1천분의 20 1천분의 3 

유상취득 
농지 1천운의 30 1천분의 20 1천분의 10 

농지이외것 1천분의 40 1천문의 20 1천분의 20 

6억원이하 1천분의 10 
유상취득{주택) 

g흉힐HJ뻗P~f 1천분의 20 
·2013.8.28부터 적용 

9억원초과 1천분의 30 

O 중과세 

• 본점 · 주사무소 및 공장 신 ·증설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취득 · 등기구분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본점·주사무소 | 5년경과 1천분의 68 1천분의 60 1천분의 8 

(신촉 증촉) 5년미만 1전분의 84 1천분의 60 1천분의 24 

도시형업증공장신‘증설 1전문의 28 1천분의 20 1천분의 8 

공장싣 증설 
| 5년경과 1천분의 68 1천분의 60 1천분의 8 

5년미만 1전문의 84 1천분의 24 1천분의 60 

• 대도시내 법인 신설 · 전입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취득·등기구분 

휘득세 취득세 등록세 

본점 주사무소 
승계취득 1천분의 80 1천분의 20 1천분의 60 

신축 1천분의 84 1천분의 60 1천분의 24 

공장이외 승계취득 1천분의 80 1천분의 20 1천분의 60 

기타부동산 신축 1천분의 44 1천분의 20 1천분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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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주택 등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별장, 고급오락장)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취득·등기구분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골프장 
임야취득 1천분의 4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골프장건설 1천분의 80 1천분의 80 

고급오락장 
건물·토지취득 1천분의 4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오락장설치 1천분의 80 1천분의 80 

• 부동산 외의 취득세 세율 

· 선박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취득유형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상속으로인한휘득 1천분의 25 1천분의 20 1천분의 5 

중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0 1천분의 20 1천분의 10 

원시취득 1천분의 20.2 1천분의 20 1천분의 0.2 

수입에 의한 휘득 및 주문 건조에 의한 취득 1천분의 20.2 1천분의 20 1천분의 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1천분의 30 1천분의 20 1천분의 10 

20톤 미만인 기선 및 범선 1천분의 20.2 1천분의 20 1천분의 0.2 

받T 서 」 | 뼈미만 1천분의 20.2 1천분의 20 1천분의 0.2 

20톤미만 1천분의 20 1천분의 20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 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S뻐| 고정하여 1천분의 20 1천분의 20 
설치하는부선 

• 차량 · 기계장비 ‘ 항공기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취득유형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비영업용승용 일반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1천분의 20 1천분의 50 

자동차 경자동차 1천분의 4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영업용승용차 비영업 | 일뺀차 1천분의 5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승합차 용 경자동차 1천분의 4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화물차 

영업용 1천분의 4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 01륜차 
-특수자동차둥 125cc 이하 이륜차 1천문의 20 1천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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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유형 

자동차세 부과제외 차행궤도 삭도 둥) 

기계장비 
건설기계 

미등록기계장비 

일반항공기 

항공기 
(최대이릎중랑 5,700kg 이싱) 

일반항공기 
(최대이륙중랑 5,700kg 미만) 

• 기타권리취득등 

취득유형 

입목,광업권, 어업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2) 등록면허세 

• 등록분(종전 기타등록세) 

0 부동산등기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취득세 취득세 등록세 

1전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30 1천분의 20 1천분의 1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20.1 1천분의 20 1천분의 0.1 

1천분의 20.2 1천분의 20 1천분의 0.2 

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휘득세 취득세 등록세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1천분의 20 

등기·등록구분 과세표준 2014년부터 2013년 ηfAI 

소유권보존 부동산가액 1천분의 8 
6천원미만시 

1천분의 8 
3천원미만시 

6천원 3천원 

지상권 부동산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소유권외의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물권과입차권의 지억권 요역지가액 1전문의 2 
6천원미만시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6천원 3천원 
설정및이전 전세권 전세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임차권 월임대차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경매신청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 1천분의 2 6천원미만시 1천분의 2 3천원미만시 

가처분 채권금액 1천분의 2 6천원 1천분의 2 3천원 

가둥기 부동산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둥기 6천원 3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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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선박, 차량, 건설기계 등의 등록면허세 

등기 · 등록구분 과세표준 2014년 부터 2013년 까지 

선박동기 
소유권보존 선박가액 1천분의 0.2 1천분의 0.2 

기타등기 15,000윈 7,500원 

소유권등록 차량가액 1전분의 50 등 1천분의 50 등 

자동차등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등록 15,000원 7,500원 

소유권등록 건설기계가액 1천분의 10 1천분의 10 

건설기계둥록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기타등록 10,000원 5,000원 

항공기둥록 
소유권등록 항공기가액 1천분의 0.1 얀률의Q휩R겔로그랭 01싱 

기타등록 항공기가액 1천분의 0.2 1천분의 0.2 

공잠재단및 저당권 채권금액 1천분의 1 1천분의 1 

광업재단둥기 기타등기 9,000원 4,500원 

0 법인등기에 따른등록면허세 

등기·등록구분 과세표준 2014년 부터 2013년 η~Al 

@ 영리법인 설립과불입 불입주식금액 출자가액 1천분의 4 1천분의 4 

설립 합병 자온 · 출지증가 불입액 훌자가액 1천분의 4 1천분의 4 

@ 비영리법인 설립과물입 불입재산기액 출자가액 1전분의 2 1천분의 2 

설립 합병 자본 출지종가 몰입액 출자가액 1천분의 2 1천분의 2 

@ 재평가적립금 자본 출자증가 증기금액 1천분의 1 1천분의 1 

@ 본접 주사무소이전 112,500월 75,000원 

@ 지점 분사무소설치 40,200원 23,000원 

@ 기타둥기 40,200원 23,000원 

* (j}v@.의 경우, 산출세액이 112,500원 미만인 때에는 112,500원 부과 

0 상호 등 등기 등흑면허세 

등기·등록구분 2014년부터 2013년 까지 

상호의설정또는휘득 78,700월 45,000원 

상호둥기 지배인의 선입 또는 대리권의 소멸 12,000원 6,000원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12000원 6,000원 

광업권 설정(존속기간 만료 전에 존속기간 연장 포함) 135000원 90000원 

광업권변경 
중구,종감구 66500원 38000원 

광업권 감구 15,000원 7,500원 
등록 상속이전 26,20(〕원 15,000월 

광업권이전등록 
기타이전 90,000원 60,000원 

기타등록 12,000원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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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구분 2014년 부터 2013년 까지 

이전등록 
상속이전 6,000원 3000원 

기타이전 40,20(〕원 23,000원 

어업권등록 
지분이전등록 

상속이전 3,000원 1 ,500원 

기타이전 21 ,000월 12,000원 

기타등록 9,000원 4‘500원 

저ξ핸등의상속 6,000원 3,000원 
저작권, 

저작권법 제딩조, 제63조저13항, 저190조 훌용l권 

저작인접권 및 제%조에 따른 둥록 중 상속 외의 등록 40,200원 23,000원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둥록제외) 

저작권, 저작권법 제성조에 따른 프로그램 등록과 
데이터베이스 

저11 01조의6저16흥벼| 따른 등록 증 상속 외의 등록 
20,000원 11 ,500원 

제작자의권리 
기타등록 3,000원 1 ,500원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속 이전등록 12,00(〕원 6,000원 

디자인권 기타 이전둥록 18,000원 9,000원 

상표법 저띠1조 및 제43조메 따른 상묘 
7,600원 3,800원 

또는 서비스표의 설정 및 존속기간 갱신 
상표등록 

이전등록{상표법 제86조의30저12항에 따른 서비스표등록 
국제등록기초상표검의 이전 제외) 

12,000원 6,000원 

기타이전등록 18000월 9000원 

기타둥기 12,000원 6000원 

-의무불이행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수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추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수 10% 

- 부정과소신고분(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3 

.지방소비세 

가. 개요 
• 2010년부터 신설된 세목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의 재정지 

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충 효과가 자치단체 세입으로 연결 

되는 지방재정의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 

준으로지방소비세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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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서|으{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2조어|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는 이 법에 따라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관계없이 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 
2. 채화를수입하는자 

@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 ·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포함한다) 

과 법인격이 없는사단 • 재단또는그 밖의 기타 단체를포함한다. 

다, 과세표준 및 세율 ; 부가가치세액으| 1 00분으| 5 
•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어| 따른 부가가치세으| 납부 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함 

.례저세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및 소싸움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 

표권발매금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주 、 마권에 대한 세액은 그 경륜장 등의 소재지(본장)와 장외발매소 소 

재지에 각각 50%,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 5년 동안 소재지(본장)에 100분의 
80,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납세의무자 

• 경주사업재경륜 · 경정법) 한국마사회(한국마사회법) 소싸움경기 시행재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나. 과세표준및 세율 

• 과세표준 ; 승자투표권 · 승마투표권 발매금 총액 
• 서|율 : 과세표준액으|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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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역개발세는 지역개발과 주민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 

연자원을 활용하거나 자원을 개발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가.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발전용수(양수발전 제오|) 이용자 지히수(음용수, 목욕용수, 기타 지하수등) 채수자, 

지하자원 채광자, 컨테이너 부두 이용자, 원자력 발전자 

나.서|율 

• 발전용수: 10세제곱미터 당 2원 

. 지하수 

-음용수 ;1세제곱미터 당 200원 

- 온 천 수 1세제곱미터 당 100원 

- 기타 지하수 ; 1세제곱미터 당 20원 

• 지하자원 ; 가액의 1000분의 5 
• 컨테이너 : 1TEU당 15,000원(TEU: Twenty Equivalent Unit) 

• 원자력발전 : 발전량 1kwh 당 0 .5원 

.지방교육세 

가. 납세의무자 

• 취득세(§124의 자동차 취득세 제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124의 자동차 

제오|) - 레저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 비영업용 승용자동채비영업용 기타 승 

용자동차포함)으|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세율일람표 참조 

• 조례로 표준세율으| 100분의 50범위 내 조정 

• 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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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이후 2010년 이전 
구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취득세액 하단참조 둥록세액 100분의 20 

2 둥록연허세 100분의 20 레저세액 100분의 40 

3 레저세액 100분의 40 주민서|(균등분) 100분의 25 

4 주민세(균등분) 100분의 25 재산세액 100분의 20 

5 재산세액 100분의 20 자동i써|액 100분의 30 

6 
자동차세액 100분의 3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담배소비세액 100분의 50 

※ 취득세에 대한 지방교육세 세율 ‘ 개정 취득세율 x (개정 취득세율 -1,000분의 2이 x 100분의 20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특별세는 국셰이나 취득세 등 지방세목의 부가세목임 

가. 납세의무자 : [(취득세 · 등록면허세), 소득세, 법인세, 관세, 감면자],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레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나. 과세표준및세율 

호별 과세표준 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관세업 및 지방세법 및 지빙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연을 
받는 소득세 법인세 ‘ 관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감면세액(저E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흔뱀에 의하여 감면받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10 
감연세액 

「개별소비세업」에 따라 납부하여야 힐 개열소비세액 
100분의 30 3 7f. 개별소비세법 제1조 지β항 지여호의 경우 
100분의 10 

나가목외의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지19조 제13항 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 

100분의 15 
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5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은 100분의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100분의 10 
「지방세특려|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효뱀」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6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7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힘부동산세액 100분의 20 

다. 과세대상 

•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나대지, 근린생활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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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가분류 

나 납세의무자 

균등분 

개인(사업) 균등분 ; 주소지나 사업소를 둔 개인에 정액 과세 

법인 균등분 ; 본점, 지점 등사업소를둔 법인에 정액 과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소유 사업소 연면적에 과세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개인균등분 •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자균등분 ;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개인사업자 

- 법인균등분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재산분 관내에 7.1. 현재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사업주 시 군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 

의무불이행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수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수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수 10% 

- 부정과소신고분(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 1일 1민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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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과세표준및세율 

• 균등분 (조려|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 100분의 50범위 내 가감조정)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 4,000원 

(10 ,000원 한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 50,000원 

-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50,000∼500,000원 

(자본금과종업원 수) 

[법인균등분세율] 

세액 자본금 종업원수 

50만원 100억원초과 100명초과 

35만원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100영초과 

35만원 
50억원초j!f 1 00영 OJ하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영초과 

1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100영 OJ하 

10억원 초과 30억원 미만 100영초과 

5만원 상기기준외그밖의법인 

※ 주민세 균등분의 25%를 지방교육세 부:c.K병기고재 

• 재산분 μ업소 연면적 1램머터당 2밍원을 초묘꽤| 않는 범위 내에서 챔l로 정힘)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 며|수 또는 산업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하여는 

상기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부과함니다 

※ 연세점 ‘ 사업소 층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분 미부과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으| 1000분으| 5 

※ 연세접 종업원분에 효r하며,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50명 이하인 경우 부과하지 않음 

※ 탄력서|율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함 

라. 납부방법 

• 균등분 ; 보통징수 (과세기준일 ; 매년 8월 1일, 납기 : 8.16. ∼ 8.31.l 
• 재산분 ; 신고납부 (과세기준일 ; 7월 1일 신고납부기간 : 7.1. ∼ 7.31.l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마. 서|입 귀속 

•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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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재산세요약표] 

@과세표준 
@ @ 고0저0 

@세율(%) @저요 세부담 납기 -「 0대상별 시가표준액 × 시장 상한선 
가액 

1. 6천만원 이허 0.1% 
2. 6천만원초과 

1차(1/2) 
1 억5천만원이하 

-7/16∼7/31 주택공시가격 
6만원+B전만초과의 0.15% 

·2차(1/2) @ (단독주택가격, 
4~ 3. 1 억5전만원초과3억원이하 

-9/1 6얘1/30 ><EH 공동주택가격) 
∼ 1 9만5천원+1 억5천만원 주택별 

단 산출세액 
-「「

(토지 -공시되지 않은주 
8~ 초과금액의 0.25% 

직전년도 10만원이하일 포함) 택 주택가격 비 
4. 3억원초과 

재신세액의 경우 7월에 준표등이용산정 
57만원+3억원 초과긍액의 

150%이내 일뀔고지 
0,뼈 

틴,별장은 4% 적용 
초과시엔 

@ 글프장 고급오락장 -4% 150%적용 @ 
5~ 

@ 공장용건축물 -0.5% 。근I~」} 
자치단체장이 결 @ 위 @, @외 O‘25% 

건축물별 다만, 7/16∼7/31 건축물 ∼ ※중과세율 주택공시 (토지 
정한가액 

90% 
과일억제권역인공징신 증설 가격이 별도) x 
5년간 표준세율@의 5배 3억이하= 
5천만이하 -0.2% 105%까지 조0 
5천만조과 1억이하- 관내 

합 
10만+5천만초과의 0‘3% 토지분 3억초과 힘 
1 억초과- 인별할산 6억이하= 산 
25만+1 억초과의 0.5% 110%까지 @ 

‘개별공시지가 
2억이하 -0.2% 토지 

고시되지 않은 5~ 별 
2억초과 10억이하- 관내 6억초과= 

9/16∼l-J/30 
("'E” 

1 30%까지 
T「 토지 r、i 도 

40만+2억초과의 0.3% 토지분 "'소; 
-토지가격 90% 합 

인별합산 
T「

10억초과 - 2백%만원 토지 
비준표이용신정 신 제외) +10억초과의 0.4% 

ff @전 ‘ 답등 -0.07% 
리 
@골프장 • 고급오락장-4% 띨지별 

과 
@위 @, @ 외 -0.2% 

※ 재산세액=과표 또는 과표 합(인별합신의 경우)×해당세율S직전년도 재산세×150% 

* 세부담 상한 • 직전년도의 재산세액 상딩액의 150% 이내로 하되 주택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는 105%, 3억 
이상 6억D I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이내로 함 X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매년 부동산시장의 동항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경우40%∼80% 범위내에서 매년 대통령령 
으로정함 

- 토지 및 건축물 매년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토지및 건축물의 경우 50%∼90%범위 
내에서 매년 대통령령g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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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50 
• 그 밖의 선박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2. 항공기 ‘ 과세표준의 1,000분의 3 

3. 재산세 과세특례(지법 제112조) 

•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에 토지 등의 과세 표준에 

1,000분의 1.4(종전 도시계획세)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과세 할 수 

있음(도시지역 중 고시한 지역에 한햄‘ 

.담배소비세 

1. 피우는담배 
• 저| 1종 궐련 : 20개비당 641원 
• 제 2종 파이프담배 . 50그램당 1,150원 

• 제 3종 엽궐련 : 50그램당 3,270원 

• 제 4종 각련 : 50그램당 1,150원 

• 저|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미리리터당 400원 

2. 씹는 담배 : 50그램당 1,310원 

3. 냄새 맡는 담배 : 50그램당 820원 

※ 가산세 p29 참고 

--지방소득세 

가분류 

개인지방소득세 · 소득세 과세표준액에 표준〈개별써율을적용하여 산출 

법인지벙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을적용히여 산출 

나. 납세의무자 

• 관내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서|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 

의무가있는자 

45 2014 알기쉬운지방세 



----, 
’ I 

I 

I 

’ ’ ’ I 
I 

다.과세표준및세율 

• 과세표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 · 법인세 과세표준액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13'.:앤1원 Olof 과세표준의1αn분의 6 

13:뾰1원 초과∼ ttn:f.판원 01하 먼E천원t1찰K깐원을초괴하는금i뿌11,00:문의 15 
§흔 ..i-~‘"-‘드--드1 

LffiJ2.!원초과∼~원 O폐 또P」깐빨t4전g뀐원을초괴하는금액의 1,αn분의 24 (누진세율) 
ffiX뀐원 초과∼ ↑으5챈f원 O봐 1됐1원e핸g뀐원을초고}등}는금i뿌11,〔m분의 35 
1앨천만원초과 3i'El2_f'원1악춘뀐원 초고담액의 1,〔X〕분의 :B 

퇴직소득 
토R압욕피 [{(하당과서171죠벡 퇴직소득객을근속연수로 니눈금i맴| 

5를곱한금액X종합소득서|율퍼X근속연수 
。。F_::ι-끼」、드-「드 양도소득초쯤금액 고써맙준X자산유형 및보유향H별서|율 
트「벼 己Id-λ「 국세원천ε바액 똥맥X10% 
(부가세율)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구분 과서많준 | 세율 
2억원 이하 | 과세표준 X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 20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2% 
200억원 초과 | 3억9,800만원+200억원 초과금액의 2.2% 
부동산 앙도시 표준세율로 산정한 세액에 특례에서 정한 각 세율로 산정한 세 

액을추가하여납부 

「법인세법」 상 원천징수액 X10% 

뾰
쁨
뼈
 

-댐
뻐
 

-썩
 

/
;
」T
-
앙
과
 

-퇴
 
※ 탄력세율 • 조려|로 정히는 비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요뻐|서 가감할 수 있으나 2016.12.31. 까지 유예 

님
T
 

법
 납
 

]]

C부,
고
 

나
닙
 시」
 

라
 t 법인쁨;사업년도흙일부터 4월이내 

양도 · 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연도 5.1. ∼ 5.31.)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히는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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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세입귀속 

• 시세입으로귀속 

-의무불이행가산세 

뼈trt장표시안양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걱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분(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1만분의 3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처리 지침 

2014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앙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 

소득세’ 부과징수 관련 처리 지침임 

* 지방소득세를 소득세 · 법인세 부가서I( Surtax) 구조에서 독립세 구조로 전환 

1. 개인지방소득세[앙도소득] 개편 개요 

가. 주요 내용 

• 개요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와 공유하되, 세율, 세액공제 · 감면 등은 

‘지방세관계법’에서 별도로규정 

- 다만, 납세지-의 세부담에 영향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양도 소득세의 

10% 수준을 유지하도록 세율, 감면 수준 등을 설정 

※ 종전에는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구조 >

。 ~c;: mTlillll 
앙도 장기보유 £= 기본 과세 사출 률뿔례 결정세액 = {『 - 『 = x 세율 = 」 -톨펠3111 -
차익 특별공제 그액 E제 표준 세액 톨휴H (가산서1포항) 

(A) (B) (C) (D) (티 (F) 

* 종전(국세 부가세 형식) : 결정세액(F) x 10% = 지방소득세 
* 개편(독립세 전환) ; 과세표준{B) x 독립서|율 - 공제 · 감면 = 지방소득세 

나. 시행시기 : 2014. 1. 1. 
• 2014.1.l. 이후 양도히는 분에 대한 과세표준 예정신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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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체체계 개편에 따른 처리요령 
가. 과세체계에 따른 세 부담의 차이 현황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의 10% 수준으로 지방소득세를 산출하였을때 세부담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문제 

-14.1.1. 개정 · 시행된 ‘지방세관계법’ 이 13년 국세법의 내용등을 반영함에 따른 

세율, 세액공제 · 감면 등 일부분에서 차이 발생 
※ 예시) 과세표준 2억 주택을 양도시 ‘ 양도세 5,660만(38% 적용), 지방소득세는 

551만(3.5% 적용) 

< ‘14.1. 개정법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 간 세부담 차이 부분 >

구분 내용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세부담비교 

기본세율중 과세표준 1.5억 과세표준 3억 지방세 < 소득세의 10"/o* 

세율 
최고세율구간 초과 38% 초고f 3.8% 
2년미만 2년.기본 2년 ‘ 4% 지방세 > 소득세의 10% 
단기보유주택 1년 ‘ 40% 1년 ;5% 

감면율 
공익사업용토지 규정결 정별 지방세 > 소득세의 10% 
앙도감면등1) 15 ∼ 40% 10 ∼ 30% 
과소신고잉 과세표준 과세표준 지방세 > 소득세의 10% 

가산세 
안분하여계산 안분없이계산 

기한후신고시 납기후 6월이내 납기후 1월이내 지방세 > 소득세의 10% 
가산세감면31 신고 · 납부시 신고‘납부시 

1) 공익사업용 토지(조특§77. 지특§132),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조특§77조으13. 지특§133), 

국가에 앙도하는 산재조특§85조으110 . 지특§136) 규정 

= 과소신고분과세표I 낀 국 세 : t출세액(누락소『포함) x 'i:!:" x 10%(40%) 
과세표준 

지방세 ; [산출세액(누락소득포함) - t출서|액(당초)] x 10%(40%) 
3) 지방세는 1월초과 6월이내 신고 · 납부시 가산세 감면규정 없음 
=수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려|떼|효법’으로 개정 '14.2월말국호{통과, 3월 24일 공포 및 시행 

으로 납세자가 불리한 부분은 ‘14 . 1 . 1.로 소급 적용하여 세율, 공제 · 감면을 
국세의 10% = 지방소득세로 조정 

※ 다만, 과표 최고구간 변경(3억 • 1.5엑에 따른 서l율 차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소급 

적용x), 가산세 부분은 여전히 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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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법 개정 이후 국세와 지방세 간 세부담 차이 부분 >

구분 내용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세부담비교 

세율* 기본세율중 과세표준 1.5억 과세표준 3억 지방세 < 소득세으| 10% 
최고세율구간 초과 38% 초과 3.8% 

과소신고 과세표준 과세표준 지방세 > 소득세의 10% 

가산세 
안분하여계산 안분없이계산 

기한후신고시 신고기한경과후 지방세 > 소득세의 10% 
가산세감면 납기후 6월이내 

신고 · 납부시(a]'/~ 

* 서|율 부분은 때.1. ∼ '14.3.23. (개정 「지방세법」 제12505호 시행 전) 양도뭔{| 한함 

나. 세 부담의 차이로 인한 환급 등 처리 

• 지자체에서는국세청에서 자료가통보되더라도양도소득세의 l Oo/o 추 지방소득세인 

양도소득건이 있을수있으므로*, 

- 반드시 양도물건, 양도일, 신고일 등을 재확인 후 지방소득세 실제 세액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환급 또는 추징 조치 

* 국세정(세무서)에서는 전산시스템 개발 지언 등의 문제로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 · 결정 -경정 등 처리할 예정임 

※ 실제 납부세액은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 결정 · 경정 

등 자료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를 확인 가능 

※ 관할 세무서에서 결정 경정한 지방소득세와 납세자가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를 

경우 납부한 금액이 실제 지방소득세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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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잘못된경우에는관할세무서에 해당 내용을우선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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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및 양도소득세 세율 비교 

구분 내용 소득세 
지방소득세 

비 고21 
개정후I ) 개정전 

보유기간 2년 이상 부동산, 부동산 권리 
기본@ 기본@ 기본@ 기본@ (§103조의3<D1호)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자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40% 4% 4% 4% (§103조의3<D2호)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기본@ 기본@. 4% 기본@ 

(§103조의3<D2호) 

보유기간 1년 미만 자신(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제외) 
50% 5% 5% 5% 

(§103조의3<D3호)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40% 4% 5% 4% (§103조의3<D3호) 

일반 ※ 다주택자관련 부분 삭제 삭제 5∼6% 기본@ 

국내 
지역 (§103조의3<D4호∼7호) (=기본@ (=기본@ ('14년은 또는 

자산 
또는 또는 기본@ 보유기간에 

보유기간에 보유기간에 -江」느」 따른세율 
따른세율) 따른세율) 보유기간에 

(토지, 따른세율) 
건울 

비사업용토지 기본@ 기본@ 6% 기본@ ~「j드。i 
(§103조의3<D8호) +10%P, (~~%년P은, 「14년은 또는 

산에 ('14년은 기본@ 보유기간에 
관한 기본@ 기본@ 또는 따른세율 
권리) 또는 또는 보유기간에 

보유기간에 보유기간에 따른세율) 
따른세율) 따른세율) 

미등기앙도 (§103조의3<D10호) 70% 7% 7% 7% 

1세대3주택 이상 주택(부수토지포힘) 기본@ 기본@ 

(§ 1 03조의3@1호) +10%P, +1%P 

투기 보유기간 보유기간 

지정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수 3이상인 경우 주택 2년미만인 2년미만인 

지역 
(§103조의3@2호) 겨。-。「 겨。「。「 규정 긍uu”l。다 

MAX MAX 。JS。E 어""으。 
비사업용토지 (기온@ (기본@ 
(§103조의3@3호) +10%P +1%P 

그 밖에 부동산가격인정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또는 또는 

보유기간에 보유기간에 
(§103조의3@4호) 따른세율) 따른세율)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 (§1 03조의3<D1 1호나목) 10% 1% 1% 1% 
국내 그 밖의 주식(일반) (§ 1 03조의3<D1 1호다목) 20% 2% 2% 2% 
자신 
(주식) 중소기업외 법인의 주식 등(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 30% 3% 3% 3% 

(§ 1 03조의3<D11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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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특정시설울이용권, 특정주식A,B 
기본@ 기본@ 기본Q 기본O (§103조의3CD1호) 

국내 
비사업용 토지 과다소유법인의 주식 기본@ 기본@ 6% 기본@ 

자산 
(§103조의3Ci)9호) +10%P, +1%P, (’14년은 

(기타) (' 14년은 ('14년은 기본@) 
기본이 기본@)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03조의3@1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국외 중소기업의 주식 및 출자 지분 (§ 1 03조의3@2호) 10% 1% 1% 1% 
자신 

중소기업외의 주식 및 출자 지분 (§103조의3@2호) 20% 2% 2% 2% 

기타자신 (§103조의3@1호) 기본@ 기본@ 기본@ 기본@ 

1) 지방소득세 개정후란 '14.2월 지방세법 개정( '14.3.24. 공포)에 따라 적용되는 서|율을 일템 

※ 지방세법 개정시 때.1. 이후 앙도뱀| 적용도}는 지방소득세 서}율 중 양도소득세 세율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의 서}율은 개정된 지방소득세 세율이 적용도|도록 소급 조치 

2) 비고란은 ‘14.1.1. 01후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 '14.3.24.엔까지 양도발ii 대한 적용 세율을 

재정리한것임 

※ 기존 다주택자 관련 중과세율 부분은 14년 중 적용을 유예하고 있는 부분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기본) 정리 >

@소득세 
지방세 

구분 
@개정전 @개정후 

1 ,200만원 이하 6% 0.6% 0.6% 

1 ,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5%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2.4% 2.4% 

8,800만원 초과 ∼ 1.5억원 35% 3.5% 3.5% 

1 . 5억원 초과 ∼ 3억원 38% 3.5% 3.8% 

3억원 초과 38% 3.8% 3.8% 

※ 개정 지방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세율으| 10% 수준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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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감면율 비교 

내용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비고 

• 감면내용 
-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 도시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 
시행자에게 앙도하거나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시 
사업인정고시일(또는 앙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앙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조특법 

공익사업용 • 감면율〈양도소득세 • 감면율{지방소득세) 제표및 

토지등 감면율{%) 감면율{%) 지특법 

구분 
종전 현행 

구분 
개정전 기f정후 저H32조 

현금보상 20 15 현금보상 10 15 ~그f?'‘-

일반채권보상 25 20 일반채권보상 15 20 
'2!7 1밟 | 왼O암 40 30 딘Pl밟| 떤O암 20 30 
뼈보상| 멈O암 50 40 i뻐보상 | 멍이상 25 40 

• 감면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의 해당 토지 등을 토지매수 정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앙도하거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해 
당 토지 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앙도함으로써 
발생하는소득 ※조특법 

개블쩌펀!9역내 • 감면율{양도소득세) • 감먼율{지방소득세 제g으β 

D빠ctt상토지 감면율{%) 감면율{%) 및지특법 

는~ 구분 
종전 현행 

구분 
개정전 기f징후 저H33조 

개발1펜구역 개!멸{반구역 
침조 

지정일이전취득 
50 40 

지정일이전취득 
30 40 

샤겁고시 · O~얄춤i 
30 25 

샤캅g펑끄사길부터 
20 25 

m년이전 취득 ∞년이전 취득 

• 감면내용 
- 2년 이상 보유한 산재도시지역 소재 산지는 제외)를 국 
유럼 확대 계획에 따라 국가에 앙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 ※조특법 

국기에 • 감면율{양도소득세) • 감면율{지방소득세 저85조의10 

앙도하는~Al 감면율{%) 감면율{%) 
및자특법 

구분 
으〈그IS.~ 현행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저H3fil. 

켠01상보유산지 2년01상보원지 
참조 

국가에앙도 
20 15 

국기에양도 
10 15 

※ 지방세법개정전 감면율의 차이로 납세자에게 불리(지방세 > 국서| x 10%)하였으나 
지방세법개정후( ‘14.3.24. 공포) 국세와 감먼율을 일치시킴 • ‘14.1.1.로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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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 지칩 

14.1.1.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운영을 
위한지침 및 법령 해설서임 

1. 트볍지수 。여 
「 -- 。 I::!:" 。
• 14년 특별징수는 개편 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와 동일하게 운영 
※ 신고 서식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서식 개정 전까지 현행 서식(별지 저143호으12서식 

및 별지 제43호으13 서식)을 사용 

<특별징수 제도(개요) >

• 특별징수의무자 ;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 과세표준 ;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상원천징수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조세 

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액 

또는법인세액) 

• 세율 ; 과세표준(원천징수 세액) x 10% 

• 신고 · 납부 ;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 후 디음달 10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신고 · 납부 

2. 내국법인의 이자 , 배당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시행 유예 
• 시행시기 · 당초 ‘14.1. =수 변경 15.1. (「지방세법」 제12505호 참조) 

※ 각시·도는관할지역 내 법인에 대해 해당내용을홍보 

• 14년 중 내국법인에 대한특별징수세액을 납부한 경우 처리 방법 
- (당초) ‘15년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시 해당 법인의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 

하고신고·납부하도록처리(‘법인지방소득세특별징수운영지침’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122, 14.1.13.) 

- (정정) 오납않웠휘)금에 해당하므로 특별징수의무자에 즉시 환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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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동차세(표준세율) 

1. 승용자동차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세액 배기랑 cc당세액 

1 OOOcc OI하 18원 1,000cc OI하 80원 

1600cc OI하 18원 1600cc OI하 140원 

2000cc OI하 19원 1 ,600cc 초과 200원 

2,500cc 01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 차령 3년부터 매년 5%씩 체감 최고 50% 까지 경감 

2. 기타승용자동채연세액) 

영 업 용 : 20,000원 

비영업용 : 100,000원 

3. 승합자동치{연세액)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 

고속버스 100 000원 

대형전세버스 70,000원 

소형전세버스 50,000원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4. 화물자동차(연세액)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 

1,000 kg 01하 6,600원 28,500원 

2,000 kg 01하 9,600원 34,500원 
3,000 kg 01하 13,50(〕원 48,000원 
4,000 kg 01하 18,000원 63,000원 
5,000 kg 01하 22500원 79,500원 
8,000 kg 01하 36000원 130,500원 

10,000 kg OJO-f 45,000원 15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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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수자동채연세액) 

비영업용 영업용 구
 

157,500원 

58,500원 
36,000원 
13,500원 

대형특수자동차 
소형특수A~동차 

6. 삼륜 이하 소형자동치{연서|액) 

비영업용 

캠
 

짧
 

카
 口

가
 

셔
 이
 

빼
 

쁨
 

>
% 

에
 
훤
 

세
 
준
 

표
 

※
 

영업용 

18,000원 3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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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 × 360/1,000 
=수 탄력세율 ;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액 × 260/1,000 (2009.5.21 시행) 

※ 3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 

※ 가산세 p2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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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에 적용되는 과세표준액 

1. 개별주택가격 

1) 정의 

시장이 조사한 단독(다기구)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공시한 개별주택 가격을 말함 

2) 공시기준일 ; 매년1월1일을 기준(4.30 .가격결정 · 공시)으로 하고, 추가 
로 분할 · 합병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은 매년 6월 1일 기준 

(9.30.가격결정 공시) 

3)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펑기-에 관한 법률」 
4) 활용용도 ;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활용 

취득세 · 등록면허세 시가표준액(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기준시가, 재산세 
시가표준액결정자료) 

2. 공동주택가격 

1) 정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 연립 -다세대)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공시한공동주택의 가격을 말함 

2) 공시기준일 : 매년 1월1일을 기준(4.30.가격결정 · 공시)으로 하고, 추가 

로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은 매년 6월 1일 기준(9.30.가격결정 · 공 
시) 

3)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활용용도 :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 
이과세등의업무에활용 

취득세 · 등록면허세 시가표준액(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기준시가, 재산세 
시가표준액결정자료) 

3. 개별공시지가 

1) 정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공시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의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2)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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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을 기준(5.31.가격결정 공시)으로 하고, 추가 

로 분할 ‘ 합병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7월 1일 기준(10.31.가격결정 · 공시) 
3) 근거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 활용용도 : 토지관련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기준시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의부과기준으로활용 

4. 건물시가표준액 

1) 정의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시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에 의하여 시장 · 군수가 결정 
2) 기준일 : 매년 1월 1일 결정 
3) 근거법령 : 지방세법 
4) 활용용도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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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적용 및 산출요령 
-
• 부동잔취득세(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액 결정의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인 부동산 관련 과세 
표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 | 부동산취득단계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는 취득세로 
통합되었음) 이때 적용 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조세를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특수관계자와의 계익k을제외한유상취득 

으로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가 신고한실제 거래가격중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신고가격이 적정하다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취득가액을과세표준으로하게 됩니다. 이를정리하여 보면,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적용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 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취득 
@ 사실상 

해당없음 
공매방법에의한취득 

취득가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저128조에 의한 검증된 취득 
※ 무상취득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S「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취득은 제외 

주택 주택공시가격 

@ 신고가와시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실상 취득가격 적용대상외의 유상취득 

표준액중 

높은금액 。;;)\:I」} 자j:I단체장이 
(ex. 개인간의 일반건축물 거래 등) 

건축물 결정한가액 

@ 시가표준액 위와동일 무상취득 등 취득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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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 의한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도표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28조에 의한 신고 

및 검증 과정 및 과세표준 적용 예’ 는 아래도표와 같으며, 

중개업자 
중개여부 

거래가격관할구청신고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관할구청 과세표준 

.., 
중 개 중개업자 쩍 정 거래가격 

의
 증
 

켜
「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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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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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보 류 중높은금액 미중개 거래당사자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및 거짓으로 한 자는 S「해 부동산 취득세(비과세 

· 먼제 경감일 경우 비과세 · 면제 경감되기 이전의 금액)으| 3배까지 과태료 
부과{공인중개사의(…) 법률 제51조 3항) 

- 신고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과정을살펴보면 아래 도표와같습니다.(지방세법 §10®단서) 

취득물건 시가표준액 신고가와시가표준액 비교 과세표준 

주택 
주택가격 

신고가〉시가표준액 신고가 

(단독,공동) 신고가〈시카표준액 시가표준액 

일반건축물 
자치단체장이 신고가〉시가표준액 신고가 

결정한가액 신고가〈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토지 개별공시지가 
신고기〉시가표준액 신고가 

신고가〈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토지나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국토 

해양부장관이 저|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자치8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힘(공동주택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치 

단체장이 결정한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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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 산출 

• 지금까지 과세표준산출과정을살펴보았습니다. 그렴, 부동산취득에 
따른과세표준산출에서부터 최종납부하여야할세액이 산출되는 

전 과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흩1‘I릎훨冒원흘톨뭘F훼l 

CD 甲은 남편 ζ의 사망으로 00구 소재 아파트 32평형(전용면적 84.9m')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었다. 

@ A가 아버지 B로부터 00구 소재 다세대 32평형(전용면적 84.9m')을 증여 

받았다. 01때, 해당 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각 1억8천만원 

및 1억 3천만원이었다. 

〈과세표준〉 

@, @ 모두 무상취득으로 신고개=추|득개액이 존재하지 않기에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가격 1억8천만원 및 1억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될 

〈추|득서|〉 

@ 인 경우 180,000,00(〕(과표) × 0. 028(세율) 二 5,040 ,000원 

@ 의 경우 130,000 ,00이과표) × 0.035(세율) = 4,550,000원 

(단, 취득세의 경우 상속받은 세대의 주택유무에 따라 비과세 가능) 

- 농어촌특별세는 @, @ 모두 서민주택(전용면적 85m')규모에서 비과세 

-지방교육세(취득물건 세율에서 1천분으|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 100분으| 10 

@ 으| 경우 288,00(〕원, @ 으| 경우 390,000원이 됩니다. 

〈총세액〉 

CD 의 경우 5,328,000원, @ 의 경우 4,940 ,000원이 됩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 금액표 참고 (p169) 

@ 의 경우 시가표준액인 1억8천만원으| 3.9%인 7,020,000월 

@ 으| 경우 시가표준액인 1억3천만원의 2.5%인 3,2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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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지 : oo구 소재 단독주택(주택먼적 200m') 
. 단독주택가격 : 200,000,000원(=시가표준액) 

· 중개업자 신고가액 : 230,000,000원(관할구청 검증필) 

※ 무주택자가 취득하는 경우 

[ 사례2) 단독주택 개인간 유상거래세공인중싸 중개) ]

〈과세표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 

28조에 의해 검증된 취득으로 이 경우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 

하기에 과세표준은 중개업자 신고가액인 2억3천만원이 됨 

〈취득세등〉 

- 취득세 : 230,000,00이고꽤 × 0.여표준세율) × (50%깊변) = 4,600,000원 

- 농특세 . 2,070,000원(230 ,000 + 1,840,00[])

• 산출세액 2,30(〕,000원(종전등록세부분제외)으| 10%인 230,000원 

(농특세법§5 CD 6호) 

• 감면세액 4,600,000원의 40%인 1 ,840,000원(농특세법§5 CD 1호) 

. 지방교육세 : 460,000원(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 100분으| 2이 

〈총 세액〉 7, 130 ,000원 (휘득세 + 농특세 + 지방교육세) 
※ 취득자가 1주택인 경우 주택 유상거래에 대해 취득세75% 감면 

〈국민주택채권매입〉 

· 시가표준액(=단독주택가격) 200,000,000 × 1.8% = 3,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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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3) 상개일반건축물) 개인간 유상거래세중개업자 미중께 ]
· 물 건 지 :oo구 소재 1층 101호(4층 상가건물로 승강기 없음) 

. 건물현황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 도;일반음식점 

- 신축년도 . 20(〕1년 1월 
- 건물면적 : 100m', 토지지분면적 : 50m' 

- 신고가액 : 90,000,000원 

〈과세표준산출방법〉 
- 일반건축물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 산정방 
법은 소득세법 저199조 저11항 저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산정 ·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1.1.1. 현재 580,000원/m')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 

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m'당 금액을 산휠산출금액중 1천 
원 미만은 절사)하고 여기에 면적을 곱한 후 가감산특례에 의한 가감산율 

곱하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토지 . 50m'(토지면적) × 1 ,000,000원(개별공시지가) = 50,000,000원 

건축물 : 2,900,000원 = 580,000(580,000 × 1.00 × 1.25 × 1.00 × 
0.8) × 0 .05(가산) × 100(면적 m') 

- 구조지수 : 철근콘크리트조는 지수가 10001므로「1.00」을 적용 

- 용도지수 ; 일반음식점은 식품위생시설로 지수가 125이므로「1.25」를 적용 
- 우|치지수 ; 공시지가 백만원은 지수가 100이므로 「1.00」을 적용 
- 잔 가 율 ; 이년에서 신축건물로 10년이 경과되었으며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상각율이 매년 0.02이므로 {1개O×0.02)} = 「0.8」을 적용 
- 가 감 산 • 5층미만 건물 1층상가 부분은 100분의 5를 가산 
※ 층별 가감산은 차등적용할(건물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참조) 

〈과세표준액〉 52,900 ,000원(50,000,000 + 2,900,00[])

※ 이하 취득세 등의 산출방법은 위의 사례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수록된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체계를 참고(다만, 농어촌특별세는 
상업용 건출물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과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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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시가표준액 산출방법 

1. 산출체계도 

건 적용지수 경 

신물 과 
축가격기 년 구 용 위 수 

x 조 x 도 x j:J × 월 x 면적(m ) × 가짧특례 = W뽑l 

준 지 지 지 가 
액 수 수 수 율 
(A) (B) (C) (D) (티 

2. 산출요령 

1)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년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따당 금액을 산출한다. 

2) 산출힌-1.m'당 금액〔A × B × … E)에서 1,000원 미만 숫지는 절사한다. 
다만, lm'당 금액이 1,000원미만일 때는 1,000원으로 한다. 

3) 내용년수가 경과된 건물은 최종년도의 잔가율을 적용한다. 

4) 가감산특례에 해당하는건물에 대하여는산출가액{A × B × --- 면적(rri끼에 

일정율을 가감한가액을시가표준액으로한다. 

※ 2014년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은 640,000원Im'임(2013년 6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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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지수 

1. 구조지수의 적용 
1) 구조지수 

구조번호 

통나무조 

구조별 지수 

124 
2 I 절골(절골칠근)콘크리트조 I 120 
3 I 목구조 I 103 
4 I 철근콘크리트조, 리먼묘, 석조, 스틸히우스조, 프c.1캐스트콘크리트조, 철골조 I 100 
5 l 연와조 I 93 
6 I 보강콘크리트조, 황토조, 보강블록조 I 90 
7 I 시멘트벽돌조, ALC조, I 83 

8 | 목조 I 70 
9 I 시멘트블록조 I 60 
10 I 경랑칠골조, 와이어때널조 I 52 
11 I 조립식때딜조 I 50 
12 I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I 40 
13 I 컨테이너건물 I 30 
14 I 철따이프조 I 20 

2) 용어의 정의 

@ 철골{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의 기둥 · 벽 · 바닥등각부분에 콘크리트를부어 넣거나 철근콘크리트로 피복한구조를 말한다. 

@ 통나무조 

원목에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 형태를 변회{원형 또는 다각형)시킨 후 이를 세우거나 쌓아 기둥과 외 

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축조한 구조 및 이 구조와 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한 구조를 

말한다. 다만, 목구조 및 목조를 제외한다. 

@ 스틸하우스조 

아연도금강골조를 조립히·여 패널형태로 건축된 구조를 말한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건축을 하거나 이 구조와조적 기타의 구조를 병용하는 구조를 말하며, 기 

둥과 보 퉁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 콘크리트구조를 포함한다(RC, PS조 포함) 다만, 철근콘크리 

트조와통나무조를 병용한구조는 기둥과 외벽 전체띤적의 1/2 이상이면 통나무조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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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조 

기둥과보등이 일체로 고정 접합된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축물을 말한다 

@철골조 

뼈~t창표시안양 

여러가지 단면으로 된 철골과 강판을 조립하여 리뱃으로 조이거나용접을 한구조를 말한다. 

@ 석조 

외벽을 석재로 축조한구조를 말한다 

@ 프리케스트 콘크리트(P.C, Precast Concrete)조 
P. C공법에 의하여 생산된 외벽등의 부재를 조립하여 건축한구조를 말한다. 

@ 목구조 

목재를골조로 하고합판, 합성수지, 타일, 석고보드등을사용하여 신공법으로축조한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목조를제외한다 

@언오H陳互)조 

외벽 전체면적의 3/4 이상이 연와 또는 이와 유사한 벽돌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시멘트벽 

돌조와 시멘트블록조에 외벽 전체면적 1/2 이상에 돌붙임 · 타일붙임 · 인조석붙임 대리석붙임 -붉 

은타일형벽돌붙임 등을 한 것은 모두 연와조로 본다. 

@보강콘크리트조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채워 블록조의 결함을 보완한 것과 시멘트 

벽돌조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벽체 또는 기둥부에 철근을 넣어 축조한 구조를 말한다. 

@황토조 

외벽 전체면적의 1/2 이상을 황토벽돌로 축조하거나 황토를 붙인 구조를 말하되, 기둥과 보 등은 목 

재 · 철재 철근콘크리트등으로 건축한구조를 말한다 다만 흙벽돌조와 토담조를 제외한다. 

@ 보강블록조 

블록의 빈부분에 철근을 넣고모르타르또는콘크리트로채워 블록조의 결함을보완한구조를말한다. 

@ALC조 

시멘트와 규사, 생석회 등 무기질 원료를 고온, 고압으로 증기양생시킨 경량의 기포콘크리트제품인 

ALC를 이용하여 ALC블록으로만 조적 시공하는 공법의 건물구조(ALC블록조) 또는 건물골조 보강 

을 목적으로 철골(H빔, E잔넬 등)로 기둥, 보, 지붕을 연결 조립하고, 내외벽을 ALC블록으로 조적 

시공 히는 공법의 건물구조를 말한다. 

@와이어패널조 

스티로폼 단열재 표면에 강철션을 그물망처럼 엮어 고정시킨 다음 그 위에 강철선을 대각선으로 츰 

츰히 용접시켜 강도를 높인 와이어패널을 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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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패널조 

비교적 살이 밟은형강사이에 단열재인 폴리스댄폼을넣어 만든조립식 패널을이용하여 건축된 건축물 

빛 이와유사한형태의 건축물의 구조를 밀한다 

@시멘트벽돌조 

외벽을 시멘트벽돌로 쌓은 후 회장벽돌이나 타일을붙이거나모르타르를 바른 건축물의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은목조로할경우도 있으며 지붕 -바닥등은목조또는철근콘크리트조로하기도한다 

@목조 

기둥과들보 및 서까래 등이 목재로 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통나무조와목구조를 제외한다 

@경량칠골조 

비교적 살이 앓은 형강(압연해서 민든 단면이 L c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OJ-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밀한다. 

@시멘트블록조 

주체인 외벽의 재료가 시멘트블록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블록 등으로 된 구조를 말하며 칸막이벽. 지 

붕, 바닥 등은 시멘트벽돌조와 같이 할수도 있다 

@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석회와 흙, 혼합벽돌‘ 돌담, 토담 등 이와 유사한 구조로 축조된 구조를 말한다. 다만, 이 구조에 자 

연석. 대리석을 시용하여 외벽을 치장한 구조는 석조로 분류하고 이 구조와 연와조 보강콘크리트 

조 시멘트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록조를 병용한 구조는 각각 연와조 ‘ 보강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 

조 · 목조 ‘ 시멘트블록조로분류한디--

@절파이프조 

강판(철 파이프)을 ‘특수 접합’ 또는 ‘용접’ 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 

@ 컨테이너건물 

컨테이너를 시용하여 축조한 건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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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수의적용 

1) 용도지수 

구분 용도 

주거용 주거시설 

건물 

|| S업용 숙박시설 

및 

업무용 

건물 

판매시설 

g_ A「ιl、 I' E서프 
위락시설 

번호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
、

‘ 

대 상 건 물 지수 

·주거용오피스텔 113 
·아파트 103 
• 단독주택(노인복지주택 제외) 100 
•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학생복지주택 포함) 등 기타 주거용건물 

·도시형생활주택 

·전업농어가주택,광산주택 60 
• 관광호델(특1 · 2등급) ; 관광죠흥법상 관광앨1시설 137 
• 관광호텔1등급이해,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델, 135 
가족호델 및 휴앙콘도미니엄 

• 호텔(공중위생법상 일반숙박시설을 말한다) 132 
• 펜션(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128 
• 한옥체럼시설(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여괜모델포함) 125 
• 여인숙{전업민박 포함) 100 
• 외국인관광 도시민빅(관광진흥법상 관광편의시설) 

• 유통신업발전법 제2조저β호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135 
백화점, 쇼핑센터, 그 밖의 대규모 점포 

• 도매시장, 재래(전통)시장 115 

•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82 
·유흥주점 및 이와유사한것 135 
•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무도장 

·단란주접 127 
•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125 
것(운동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도학원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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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 | ~법용 문화 및 18 · 예식장 125 
및 집회시설 

• 공연εR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업무용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등) 
건물 

• 집회장(공회짚 회의장, 경마 · 경륜 경정 g벡발매소 

및전화투표소등) 

• 전시쟁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호딴, 체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 관람징t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경기장, 

기타이와유사한것) 

19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82 

종교시설 20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 수도원 수녀원등 117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내 설치하는 봉안당 

21 • 사위재실, 정각 포함) 80 

운동시설 22 •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승마징, 종호h체육시설업 127 

23 • 체육시설의설치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중 117 

용도번호 22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의료시설 24 · 종합병원 128 

25 •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앙병원, 125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 장례식ε이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업무시설 26 · 사무용오피스델 113 

방송통신 27 • 방송국{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 125 
시설 

시설을포함) 

· 전신전화국 

· 촬영소 

· 통신용시설 

28 • 무선기지국, 간이 TV 중계소 80 

교육연구 29 • 학교, 교육원(연수원), 직업훈련소, 연구소, 도서관 117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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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 시〈〉어 '='-§ 노유자 30 ·아동관련시설 117 

~ 시설 ·노인복지시설 

업무용 • 기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건물 31 ·고아원 60 

• 노인주거복지시설(앙로원 등) 및 경로당 

• 용도번호 30번을 제외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수련시설 32 • 정소년수련관, 정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 117 

호스빌 청소년수련원 청소랜뱀장 기타 o~와유사한것 

공중위생 33 • 일반목욕장연먼적 3,000m'이상) 135 
시설 34 • 일반목욕장연면적 1,000m'OI상 3,000m'미만) 125 

35 • 일반목욕장t연면적 1,000m'미만) 117 

근린생활 36 • 상점(슈퍼마켓과 일용품 소매점 등) 123 
시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기원, 서점 

•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글원, 조산원, 

산후조리원및안마원 

• 각종 사무실용 건물{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 

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등) 

• 사진관, 표구점, 학원(무도학원 제외),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 층포판매소 등 

·고시원 

•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자동차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 정소년거맴밍업의 ,q설 을반거뿜|공앨p.. 1설 인터넷 

뿜터거빔 사젤{당앨j.A썰복합유통거‘ f행|공앨| .Af설 

• 위에 열거되지 않은 기타 판매 및 영업시설 

묘지관련 37 ·호}장시설 62 
시설 • 봉안당(종교시설에 해S념}는 것 제오|) 

•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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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용도 번호 대 상 건 물 지수 

Ill ~엠용 그d-:A 〈그} 38 • 그d-~아3 80 
딛,.J • 기타 물품의 제조 · 가공 ,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기타 건축물로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지돔차관련시설, 
특수용 분뇨 및 쓰레쩌리.A.f설등으로 江1로분류도!Al Ofl-1한것 
건물 

발전시설 39 • 원자력발전시설[원자로 터빈 · 보조 핵연료)폐기물 250 

저장 ‘ 방사선 폐기물 처리 건물에 한함] 

40 • 발전시설(용도번호 39번에 해당되는 것 제외), 변전소 80 

창고시설 41 • 고(냉동 -냉ε땅고 포함, 주거용이나 사무실용 창고 80 

및 전업농어가 창고 저|오|) 

•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42 ·전업농어가장고 30 

으’|’허口무=! 43 • 주유소(기계식세차설비 포힘) 및 석유판매소 125 
저장 • <?_합암투~~충전소 묘~10o· 댄삭우합룰fi;i또소 잭,1:1:.· 
및 

처리시설 취급소 액호P섬}급소· 핀ott소유독물보관· A:f장· 핀매 

사설고말냥충전소 · 묘빼소· 샌와도료류맨H소도시 

기스저|조사설 호R뺨저죠노 기타위험물저장및 처리사설 

·주유소의캐노띠 

분뇨 44 ·분뇨처리시설 80 
및 

·고물상 
쓰레기 
처리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 

자동차 45 • 차장, 폐차장, 검사장, 정비공장, 차고 및 주기장 80 
관련시설 46 • 주차징(주차전용빌딩 포함) 78 

돔’식물 47 • 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동물김역소, 80 
관련시설 실험동물사육시설 

·수장, 경주용마사 

48 • 축새앙잠 앙봉 S때시설 및 부호땀 포함) 30 

• 가축시설(퇴지방, 가축용장고, 가축시장) 

• 도축장, 도계장, 작물재배사, 종묘배앙시설, 건조장 

·화초및분재등의온실 

• 기타 식물관련시설(동 식물원 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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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치지수의 적용 
1) 위치지수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지수 

1001하 80 
2 10초과 ∼ 3001하 82 
3 30칩} ∼ 5001하 84 
4 50초과 ∼ 10001하 86 
5 100초과 ∼ 15001하 88 
6 150초과 ∼ 20001하 90 
7 20(〕초과 ∼ 35001하 92 
8 350초과 ∼ 500이하 94 
9 500칩} ∼ 650이하 96 
10 650"첼∼ 800이하 98 
11 800초과 ∼ 1 ,00001하 100 
12 1 ,000초고} ∼ 1 ,20001하 103 
13 1,200초과 ∼ 1 ,60001하 106 

| | 경과년수별잔가율 

1. 경과년수별잔가율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구조 

철골{철골철근) 
라멘조, 

콘크리트조, 
석조, 

통나무조 
프리캐AE 

콘크리트조, 

구분 
목구조 

내용 
50 40 

년수 

최종년도 
20% 20% 

잔가율 

매년 
0.016 0.02 

~~¥-므 

경과년수별 1-(0.016 × 1-(0.02 × 
잔가율 경과년수) 경과년수) 

돼<Prt장표시안양 

(단위 천원Im') 

지역번호 건물부속토지가격 자수 

14 1,60〔)초과 ∼ 2,00001하 109 
15 2,000화 ∼ 2,500이하 112 
16 2,500초과 ∼ 3,00001하 115 
17 3,000초과 ∼ 4,00001하 118 
18 4,000초과 ∼ 5,00001하 121 
19 5,000초고} ∼ 6,00001하 124 
20 6,00〔)초과 ∼ 7,00001하 127 
21 7,000초과 ∼ 8,00001하 130 
22 8,000초과 ∼ 9,00001하 133 
23 9,000초과 ∼ 10,00001하 136 
24 10000초과 ∼ 3000001하 139 
25 30000초과 ∼ 5000001하 142 
26 50000초고} 145 

보스보강틸영 접언강콘하근와크블토우죠죠ξg록스도3,,조-ξ, 석회및 

시멘트블록조, 
흙벽돌조, 

경랑철골조, 
돌담및 

조립식패널조 
토담조, 

시멘트벽돌조, 철파이프조, 

목조, AL껴널C조조, 컨테이너건물 
와이어때 

30 20 10 

10% 10% 10% 

0.03 0.045 0.09 

1-(0.03 × H0.045 × 1-(0.09 × 
경과년수) 경과년수) 경과년수) 

2014 알기쉬운 지방세 71 



--, 
I 

2. 경과년수일람표 

~i!f녀니:!'-「 서 기 간지 경과년수 서 기 간지 

0 2014 갑오 25 1989 기사 

2013 계사 26 1988 무진 

2 2012 임진 27 1987 정묘 

3 2011 신묘 28 1986 병인 

4 2010 경인 29 1985 을축 

5 2009 기축 30 1984 갑자 

6 2008 무자 31 1983 계해 

7 2007 정해 32 1982 임술 

8 2006 병술 33 1981 신유 

9 2005 등 〈;프>Tζ~ 34 1980 경신 

10 2004 갑신 35 1979 7IDI 

11 2003 계미 36 1978 무오 

12 2002 임오 37 1977 정사 

13 2001 신사 38 1976 병진 

14 2000 경진 39 1975 을묘 

15 1999 기묘 40 1974 갑인 

16 1998 무인 41 1973 계축 

17 1997 정축 42 1972 임자 

18 1996 병자 43 1971 신해 

19 1995 44 1970 ~펴~ 

20 1994 ~·긍A를 45 1969 기유 

21 1993 계유 46 1968 무신 

22 1992 임신 47 1967 정미 

23 1991 신미 48 1966 병오 

24 1990 경오 49 1965 을사 

50년이상 1964 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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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물 신축연도별 잔가율표 

내용연수 50년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30년 내용연수 20년 내용연수 10년 
t!훌언도 진카율 t!훌연도 진가율 t!훌연도 진기율 t!훌연도 잔가율 t!얻확연도 잔가율 

2014 1.000 2014 1.000 2014 1.000 2014 1.000 2014 1.000 
2013 0.984 2013 0.980 2013 0.970 2013 0.955 2013 0.910 
2012 0.968 2012 0.960 2012 0‘940 2012 0‘910 2012 0‘ 820 
2011 0.952 2011 0.940 2011 0.910 2011 0.865 2011 0.730 
2010 0.936 2010 0.920 2010 0.880 2010 0.820 2010 0.640 
2009 0.920 2009 0.900 2009 0.850 2009 0.η5 2009 0‘ 550 
2008 0.904 2008 0.880 2008 0.820 2008 0.730 2008 0.460 
2007 0.888 2007 0.860 2007 0.790 2007 0.685 2007 0.370 
2006 0.872 2006 0.840 2006 0.760 2006 0.640 2006 0.280 
2005 0‘856 2005 0.820 2005 0‘730 2005 0.595 2005 0.190 
2004 0.840 2004 0.800 2004 0700 2004 0.550 2004이전 0.100 
2003 0.824 2003 0.780 2003 0.670 2003 0505 
2002 0.808 2002 0.760 2002 0640 2002 0.460 
2001 0.792 2001 0.740 2001 0.610 2001 0.415 
2000 0776 2000 0.720 2000 0.580 2000 0.370 
1999 0.760 1999 0.700 1999 0.550 1999 0.325 
1998 0.744 1998 0.680 1998 0.520 1998 0.280 
1997 0.728 1997 0.660 1997 0.490 1997 0.235 
1996 0.712 1996 0.640 1996 0.460 1996 0.190 
1995 0.696 1995 0.620 1995 0.430 1995 0.145 
1994 0.680 1994 0.600 1994 0.400 199401전 0.100 
1993 0.664 1993 0.580 1993 0.370 
1992 0.없8 1992 0.560 1992 0.영O 
1991 0‘ 632 1991 0.540 1991 0.310 
1990 0.616 1990 0.520 1990 0.280 
1989 0‘600 1989 0.500 1989 0.250 
1988 0.584 1988 0‘480 1988 0220 
1987 0.568 1987 0460 1987 0.190 
1986 0.552 1986 0.440 1986 0.160 
1985 0.536 1985 0.420 1985 0.130 
1984 0.520 1984 0.400 198401전 0100 
1983 0.504 1983 0.380 
1982 0.488 1982 0360 
1981 0‘472 1981 0.340 
1980 0.456 1980 0.320 
1979 0.440 1979 0.300 
1978 0.424 1978 0280 
19η 0.408 19π 0.260 
1976 0.392 1976 0.240 
1975 0.376 1975 0.220 
1974 0.360 197401전 0.200 
1973 0.영4 
1972 0.328 
1971 0.312 
1970 0.296 
1969 0.280 
1968 0.264 
1967 0.248 
1966 0.232 
1965 0216 

196401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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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감산특례 

1. 가산대상및 가산율 
가-t!'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가산율 가-t!'율적용제외부분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공비동를주 설택치,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 
• 빌딩자동화시설 한 공징용 건물, 주차전용 
-빌딩관리요소 4가지 5/100 건축물 (주차장법 저12조 저111호 규 
빌딩관리요소 5가지 이상 10/100 정에 따른 건물 이하 같다) 

a특수건물 • 동일건물내 복층 구조가 병존할 경 
• 건물으11개층높0까다른층의 높이보다갱뻐}상도|는 5/100 우 'Et해복층부분 
특수건물(51Fc)흥부원 

• 건물의 1개층높이가frrP~IQI 도는공E릉특수 5/100 
Z물딘높명Pfφ1추g띔U뻐~f5'1o7~율추;;if~용 
(예 :?.car는Q an는 5"100, 12rr는 10/10007f샌 

※ Alof층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3) 5층미만건물 5/100 • 단층건물 
• 1층상가부분 • 오피스델 (용도번호 1공, 장 26구), 제조시 

(4) 5층이상 10층이하 건물 15/100 설을 지원하기 위한 내의 사 
• 1층상가부분 무실(용도번호 36) 

(5)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20/100 
• 1층상가부분 

(6) 20층초과건물 25/100 
• 1층상가부분 

m 원자력발전시설 5/100 • 원자로 • 터빈 · 보조| 핵가(물연료 처)떼E 
기물저장방사선며 ! 
건물이외의건물 

2. 감산대상및감산율 
감산율 적용대상 건물기준 감산율 감산제외대상 

[단독주택] 
(1) 1구의 연면적이 60m' 초과 85m' 이하 5/100 
(2) 1구의 연면적이 60m' 이하 10/100 

(3) 주택의차고 50/100 • 복합건물의차고 

(4) 특수구조건물 
• 무벽 면적비율 1/4초과 ∼ 2/4미만 20/100 
• 무벽 면적비율 2/4.초과 ∼ 3/4미만 30/100 
• 무벽 면적비율 3/4이상 40/100 

※ 지하총 및 옥탑 등은 층수계산시 제외 • 오피스델 (용도번호 1, 26) 
(5) 지하2총 이상 상가부분 30/100 
(6) 지하1층 상가부분 20/100 
(7) 5층이상 1 0층이하 건물 

• 5층이상상가부분 5/100 
(8) 11층이상 20층이하 건물 

• 5층이상상가부분 3/100 
(9) 20층초과건물 

• 5층이상상가부분 2/100 

(1이 주차전용시설 (주차시설 주차장) • 지히층저|외 
• 주치전용시설로시용도l고 %는2층 이상건축물 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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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춰득세 

• 취득세는 현재 서울특별시세 9개 세목 중의 히-나로서, 토지 · 건물 등 
취득세과세대상물건을취득한자가납세의무자입니다(차량포함). 

“취득”이란 「매매 -교환 · 상속 · 증여 · 기부 ·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 
건축 - 개수(改修)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原始取偶 · 승계취득@휩熾取得) 또 
는 유상(有f劃 -무상(無f행의 모든 취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연부로 취득히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 연부(年§武)란? 

매매계약서상 연부계약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 

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씩 분흘「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고 있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히는 때에는 시 

가표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무상취득 및 특수관계 

자와의 거래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취득은 제외)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 판결문 ·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취득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 

및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취득세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으로 하 

고 있으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 

6억원이하 6∼9억원 9억원초과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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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2%)의 5배 

또는 3배를 적용합니다. 

-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 고급선박 - 5배(1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신축 · 
증축히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햄 및 부대설비와공장의 신 · 증설을 위 
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히는 경우 - 3배(6%) 

[취득세 표준세율 (지방세법 §11 및 §12)) 

구분 취득세세율 

상속 
농지 2.30% 
기타 2.80% 

무상취득 
3.50% 

비영리 2.80% 

부동산 
원시취득 2.80% 
공유 합유 분할 2.30%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농지 3.00% 

농지 외의 것 4.00% 

유상거래를원인으로 
6억원 이하 1.00% 

취득하는주택 6억원∼9억원 2.00% 

9억원초과 3.00% 
사0소~ 2.50% 
상속 외의 무상취득 3.00% 
원시취득 2.02% 

선박 수입-주문 건조취득 2 02%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유상취득 등) 3.00% 
소형선박 동력수상레저기구 2.02% 
그외의 선박 2.00% 
비영업용 승용차 7.00%, 경자동차 4 .. 00% 

차량 
비영업용 승용차 외 5.00%, 경자동차 4.00% 
영업용 4.00% 
이륜자동차 및 그 외의 차량 2.00% 

기계장비(다만, 등록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2.00%) 3 00% 
등록이 불필요한항공기 2.00% 

항공기 
그 밖의 항공기 

2.02% 

2 . 01%(5 , ?00kgOI 상) 
광업 · 어업권 2.00% 
입목 2.00% 
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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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득의 시기 

||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 유장승계취득 
- 지방세법 제lCB':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어느때에 햄히는경우 
(국가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수입에 의한취득, 판결문 · 법인장부중취득가격이 
증명되는취득, 공매팅 ; 그λ}실샘 잔금캡일 

- 상기 외 추름하는경우 ; 그계익엠억 잔금지급일껴l익방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경우계약일부터 ED일이 경괴한냉 

- 겨f각서상죠답지급일 쟁{|사쓸방지급한경우 ; 시실상지급일 
• 무싱승겨|추}득 ; 계~길.똑 · 유증에의한취득은.AJ=속 -유증개시앨 
• 유상또는무상승계추}득일쟁{|등기· 등룩한경우;등기일또는등록일 
• 건축허기를받아건축히는건축물 
- 시용승인서교부일(준공앨 · 임시시용승인일 · 사실상사용일중삐른날 

• 연부추}득 ; 시실상의 연부금지급일 

=옹추}득의 시기 결정 시례 

D 은행으로부터 융재궁을 받아 건축한 주택을 숭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은행융자금이 건축주로부터 
분양받은 자의 명의로 대환(代뺏되는 때를 취득시기로 보며 그 이전에 둥기한 경우에는 이전둥기 
일을취득시기로봄 

2) 건축주가 임시사용숭인일 사실상 사용일 사용숭인서교부일 이전에 입주자로부터 잔금올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숭인일 · 사실상 사용일 사용숭인서교부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시일과 분양 
받은 자의 숭계취득일이고, 임시사용숭인을 받은 후 입주자로부터 잔금을수령하고 입주시킨 경우 
에는 임시사용숭인일이 건축주의 원시취득시기가 되고, 분양 받은 자는 잔금지급일이 숭계취득의 
시기임. 

3) 법인 설립시 현물출자 재산의 취득시기는 법인설립둥기일임 
4) 차량 · 기계장비를 할부로 취득<5}는 경우는 할부금 지급시기와관계없이 실수요자가 인도 받는 날 
과등록일중빠른날이취득시기입, 

다.취득세의납부방법 

| | 신고및납부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 
이 정히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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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1권과그밖의권리의취득·이전에관한λ댐을공뷔1등기히는경우는등기전 
에취득서}를신고납부빼야합니다. 

• 의무불이행시기소써 
* 무신고가산세 -단순무J고=수'2fY!o, -사기 · 부정 무신고~40%, 

* 괴소신고기·산세 -단순괴소신고=카Cffo 
- 부정과소신고분 : 40o/o+꾀소신고액-부정괴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기산세=카일 1만분의 3 
* 기한후신고걱신고불성실7낸세의 SY!o경감 

II 신고및납부장소 

추딛물건 소재지를관할하는구챙{| 신고하신후발급받은납세고지서를늠밤 

기한 내 시중은행{| 납부-O~A.I면 됩니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등록면허세) 

• 등록에 대한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등기 또는등록은제외 
하되, 굉엽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등록을포함한재산권과그밖의 권리의 

설정 · 변경또는소멸에관한사헝을공부{公繹)에등기하거나등록히는경우에 
그등기 또는등록을받는자가납부하는세금입니다. 

• 여기서 ‘재산판’이라함은금전적가치가있는물권 · 채권·무체재산권등을 
지칭히는 것이며, ‘키타권리”라함은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의규정에의하여등기 ·등록하는것을말하고있습니다. 

가. 과세표준과세율 

• 부동산 · 선박 · 헝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등기 · 등록 당시 
의 가액이라 함은 등기 · 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며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 
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취득세에서 시실 

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히는 5가지 경우엔 등록면허세도 동일하게 사실상 취 
득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 등록변허세의 세율은 취득세와 같이 단순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의 종류 
별로다OJ'하게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내용을살펴보면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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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먼허서|(등록분) 서|율 (법 §28)] 

구 분 현행세율 
소유권의 보존1) 08% 
소유권의 이전(상속 무상 유상) 0.8%∼2% 

!?「s。;At 지상권 저당권 전세권 등 02% 
가등기,경매신정·가압류 0.2% 
기타 6,000월 

선박 
소유권의 보존1) 002% 
기타 15000원 

자동차 
저당권설정 0.2% 
기타 15 00(〕원 
소유권등록 1% 

건설기계장비 저당권 설정 02% 
기타 10000원 

공장 광업재단 
저당권취득 01% 
기타 9000원 

법인등기 
0.4% 

비영리 0.2% 
자산재평가 01% 

법인등기 온점 주사무소 이전 112,50(〕원 

지점 분사무소 이전 40200원 

기 Ef 40 200원 
상호설정등 78 700원 

상호등등기 지배인 선임 12000원 

선박관리인 12,000원 

설정 135 000원 
변경(증구 증감구) 66500원 

굉업권 
변경(강구) 15 000원 
이전(상속) 26 200원 
이전(상속 외) 90000원 
기타 12 000원 
이전(상속) 60(〕0원 

이전(상속 외) 40200원 

어업권 지분이전(상속) 3 000원 
지분이전(상속 외) 21000원 
기타 9000원 
상속 6 000원 

저작권등 
상속외 40 200원 
프로그램등록법(상속 외) 20000원 
기타 3000원 

특허권등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설정 및 갱신 7600원 
상표 서비스 이전(상속) 12000원 

이전(상속 외) 18000원 
기타 12000원 

※ 1) 취득을 수브녕f:AI 않은 소유권보존 등기는 등록면허세에 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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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납부방법 

|| 신고및납부 

• 등기 · 등록을 하고자 히는 지는 법 §27 규정의 의한 과세표준액에 
법 §28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하고납부하여야합니다. 

• 의무불이행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선고걱 20%,-사71 . 부정 무신고걱 40o/o, 
* 괴소신고가산세 -단순괴소신고=언01'0 

-부정과소신고분%꽤남신고액4뷰정과소신고액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 1일 1만분의 3 

|| 신고납부장소 

• 등기 · 등록 물건 소재지를 관할히는 구청에 신고하신 후 발급받은 
납세고지서를등기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 례저세 

경마, 경륜(자전거경기), 경정(모터보트경기), 소씨움 경기의 승자투표 

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서 얻은 금액에 대 
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레저세액의 40%는 지방교육세로, 20%는 농 

어촌특별세로부괴됩니다. 

| | 과세대상 

• 경륜 · 경정 · 경마 · 소싸움 

| | 납세의무자 

• 한국a]-사회, 경륜, 경정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과세표준 

• 승마투표권 · 승자투표권 발행금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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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승마투표권등발매금액의 10% 

|| 신고및납부 

• 승자투표권 ·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시 · 도에 신고 · 납부하여야합니다 

※ 장외발매소에서 발매한 경우의 세액은 경마장 등 소재지 시 · 도에 

50/100, 장외발매소 소재지 시 · 도에 50/100을 각각 납부 

|| 장부비치 및신고 

• 장부비치의 의무 ; 납세의무자의 경륜 · 경정 · 경마 등의 시행에 대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기재, 비치하여야 합니다. 

- 승자투표 · 승마투표 등의 방법 -종류 권면금액별로 발매한 투표권 

의 매수및그금액 
- 법 제155조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액 

• 기재사항의 신고 ; 납세의무지는 경륜 · 경정 · 경마 등의 시행종료 후 

즉시 기재사항을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지방소비세 

지방소비세는 지방재정확충의 일환으로 2010년도부터 도입된 지방세(도세) 

로써 보통세로 과세되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신설한세목입니다. 
지방소비세의 신설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조세 부담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II 과세대상(지방세법 제65조) 

• 지방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별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을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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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저166조)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지는 지방소비세의 납세의무자도 된다. 
즉, 디음에 해당히는 자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싸업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단체포함 

2. 재회를수입히는자 

|| 납세지와 특별징수의무자 

1.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는 부가기-치세법상의 닙-세지와 같은바(지방세법 
제67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데, 사업자에 
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에 신청하여 주된 사업 
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며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함. 

2. 이와 같이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관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 

가치세를 부과 · 징수히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지방세법 제68조) 

|| 과세표준 및세율 

• 부가가치세(국세)의 5% 

||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 경정 및 환급하는 때에는 지방소비세도 
함께 신고 · 납부 · 경정 및 환급하여야 함.(지방세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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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기타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 

하기 위하여 그 시설의 수혜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1. 구{舊) 공동시설세 

II 납세의무자 

• 건축물,선박소유자 

| | 과세대상 

• 건축물(주택의 건축물부분포함), 선빅-

| | 과세표준 

• 건축물,선박에대한재산세의과세표준과동일합니다 
• 주택은시장이 정하는시가표준액으로합니다 

• 과세표준액 × 세율 = 납부할세액 

| | 일반세율 

• 600만원 이하의 가액 : 0.4/1,000 
• 1천3백만원 이하의 기-액 : (0.5/1,0Q(]) 600원 

• 2천6백만원 이하의 가액 : (0. 6/1, 000) 1, 900원 
• 3천9백만원 이하의 가액 : (0.7/1,000) 7,100원 

• 6천4백만원 이하의 가액 : (1/1 00(]) - 14 900원 

• 6천4백만원 초과히는 가액 : (1.2/1,000) - 27, 700원 
• 중과세 대상 ;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백화점, 호텔, 유흥장,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주택은 제외) 등 화재위험 건축물은 중과 

세함.(p119 참조) 

|| 납부방법 

• 과세기준일은매년 6월 1일이며 재산세와함께 납부합니다. 

• 건축물 · 선박 ; 매년 7.16. ∼ 7.31. 
• 주택 · 매년 7.16. ∼ 7.31κ1출세액의 1/2) 매년 9.16. ∼ 9.30.(산출세액의 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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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 재산세가 면제, 감면되는 경우에도 공동시설세는 별도로 면제, 감면한 
다는규정이 없으면 면제, 감면할수가 없습니다. 

2. 구{舊) 지역개발세 

지역의균형개발등에 소요되는재원을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 지히수· 

원전 · 컨테이너 등을 사용(활용)히는 자를 과세대상으로 히는 목적세입니다. 

|| 과세대상 

• 지히수, 발전용수,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 납세의무자 

• 지하수 ; 지하수를 개발하여 음용수로 제조 · 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하는 자 

• 발전용수 ;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을 하는 자 

• 지하자원 ; 지하자원을 채광히는 자 
• 컨테이너 ; 컨테이너를취급히는부두를이용히여 컨테이너를입 · 출항히는자 
• 원자력발전 ;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 서|율 

• 발전용수 : 10m3당 2원 

• 지하수 

- 음 용 수 : lm3당 200원(판매용) 

- 목욕용수 : lm3당 100원(온천쉬 

- 기타용수 : lm3당 20원(생활용수) 

• 지하자원 ; 채광된광물가액의 5/1,000 
• 컨테이너 : lTEU당 15,000원 

• 원자력발전 ; 1킬로와트시당 0.5원 

| | 비과세 

• 농업, 공업용으로 이용하는 지히수는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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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방법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의무불이행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수 10% 

부정과소신고분(40%)+(과소신고액 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 1일 1만분의 3 

. 지방교육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된목적세입니다. 

| | 납세의무자 

•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자동차분 제외) 
• 재산세 납세의무자 

• 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지­
- 자동차세납세의무자 
• 레저세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 

| | 과세표준및세율 

과세표준 세율 

등록면허세액 20/100 

레저세액 40/100 

균등분주민세액 25/100 

재산세액 20/100 

자동차세액 30/100 

담배소비세액 50/100 

※ 취득세액에 부가하는 세액 ; 표준세액(1천분의 4이에서 1천분으|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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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수방법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가하여 신고납부 또는 부과징수 

|| 납세지 

• 도세 중에서 목적세이지만 다른 지방세와 같이 지방교육세를 부가하는 
해당세목의 납세지에서 부과 징수합니다. 

|| 신고및납부 

•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때는 해당 지방 
교육세도 함께 신고 및 납부합니다. 

• 만일 신고 및 납부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이-니하거나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및 납부하는 때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방법으로 

징수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국세)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엽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 납세의무자 

• 취득세,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 

||과세표준및세율 

과세표준 | 세율 

취득세액(쟁차 제오|) I 101100 

레저세액 1 201100 

취득세, 등록먼허세의 감먼세액 I 201100 

| | 납부하는방법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에 부과하여 신고납부(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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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조힐에 대하여 감면히는 경우 

• 창엽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등록세) 또는 제 120조 제3항(취득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히는 경우 

• 서민주택에 대하여 감면히는 경우 

• 농가주택 ;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영농을 위하여 소유하는 주택용 건물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자치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지역에 소재히는 농가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에 대한농어촌특별세 

• 자동차 :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여 과세히는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하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 감면분에 대한농특세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상 감면 등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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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주민세로 구분하며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 
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과세하며, 재산 

분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에게 과세합니 

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 50인을 초과하는 사업장의 종업원 급여 총 

액(월 통상 종업원 50인 이하는 과세 면제)으| 0.5%를 납부하게 됩니다. 

II 과세기준일 

• 균등분 ; 매년 8월 1일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 종업원분 주민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때 

| | 납세의무자 

• 개인균등분 :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 

• 개인사업자균등분 ; 부가가치세법상 직전 년도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개인사업자 

법인균등분 ; 안양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재산분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시-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주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지-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납입방법 

• 균등분 ; 매년 8월에 고지히는납세고지서로 8월 31일까지 납부 

• 재스f분 ; 매년 납부할세액을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납기로하여 신고납부 

• 종업원분;매월납부할세액을디음달m일까지신고납부 

|| 세율 

• 균등분 : 개인 4천원, 개인사업자 5만원, 법인 5만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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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 ; 사업소연면적(330m2이하는 과세면제)m2당 250원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 급여 총액의 1000분의 5 

| | 납세지 

• 시·군내에주소를둔개인; 주소지 

• 시 ·군내에 사업소를둔개인 : 사업소소재지 

• 법인 ; 사업소소재지 

• 재산분 ; 사업소소재지를관힐히는시 · 군에서 사업소별로각각부과 

• 종업원분 ; 사업소쇼체지를관할히는시 -군에서 사업소별로각각신고납부 

• 재산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7월, 9월에 

부과합니다. 과세71준일은 6월 1일 이며, 재산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개附加)됩니다 . 

1. 주택, 건축물등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등 소유자 

| | 과세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과세표준 

• 주 택 ; 개별주택기격 × 공정시장가액 비율(60% ±2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기-액 비율(70% ±20%) 

• 선 박; 시가표준액 

• 항공기 :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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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율 

주 택 건축물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6,000만원 이하 0‘ 1% 글프장,고급오락장 4% 

6,000만원초과 6만원 +6천만원 대도시내 신 증설공장 1.25% 
1억5천만원 이하 초과금액의 0.15% 주거지역내공장 0.5% 

1억5천만원초과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기타 건축물 0.25% 

3억원이하 초과금액의 0.25% 

3억원초과 
57만원 +3억원 

선박 
고급선박 5% 

초과금액의 0.4% 기타선박 0.3% 

닙E프예~ 4% 항공기 0.3% 

|| 납세할 세액 

• 과세표준액 × 세율 = 세액 

| | 납기 

• 주 택 : 매년 7.16. ∼ 7.31.(산출세액의 1/2) 
매년 9.16. ∼ 9.30.(나머지 1/2) 

• 건축물 : 매년 7.16. ∼ 7.31 . 
• 토 지 : 매년 9.16. ∼ 9.30. 

| | 세부담상한제시행 

• 재산세는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지 않도록 전년도 세액의 50%를 초과 

하지 못하도록 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 세부담상한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5% 상한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 ; 전년도 대비 10% 상한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 ; 전년도 대비 30% 상한 

• 건축물 세부담 상한 : 150% 

92 2014 알기쉬운 지방세 



2. 토지 

쩌1rt장조도시안양 

|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 

|| 과세대상구분 

•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이며 그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니다. 

구
 

과세대상 

종합합산 

• 법인소유농지 
• 분리과세대상 이외 임야 
• 기준초과공장용지 
• 나대지, 잡종지등 
• 분리과세 -별도합산대상에서 제외된 모든 토지 

별도합산 

• 사무실, 점포 등 일브뱅업용 건축물 부속토지 
※ 무허가 위법시공 건축물,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g-해 부속토 

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는별도합산대상제외 

분리과세 

• 공장용지(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 전, 답, 과수원(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농재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함)이 소유하는 농지 
• 「효택토지공사법」어| 따라 설립된 효택토지주택공J..P~ 「공공토지의 비축 
에 관한법률 저띠조 및 저뻐조에 따라공공개발용으로 바축하는토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여객자동차터미딜 및 호}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등 
• 사회복지사업가가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법인이 매립, 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S「해 법인 소유농지 

• 목장농재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도시지 
역 요뻐|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 안의 토지와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기준언적 이내의 토지 등 

• 자경농지 
• 특수임야 
• 고급오락장 및 골프장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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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 개벨공시지기- × 공정시장가액 비율(70%±20%) 

; | |서|율 

종합합산 별도합산 

과세표준 세율 구분 세율 

5천만원 이하 0.2% 2억원이하 0.2% 

5천만원초과 10만원 + 5천만원 초과 2억원초과 40만원 +2억원초과 
1억원이하 금액의 0.3% 10억원 이하 금액의 0.3% 

1억원초과 
25만원+ 1억원초과 

10억원초과 
280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의 0.5% 금액의 0.4% 

분리과세 

구 분 | 세 율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I O.Q7% 

골프짚 고급오락장용 토지 I 4% 

기타토지 I 0.2% 

| | 세율 적용 

종합합산 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 · 군 · 구 · 관할구역안에 소재 
히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별도합산 과세대상 ; 토지 소유자별로 시 · 군 · 구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 

로하여세율을적용함 

•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각각 과세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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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할세액적용 

• 과세표준액 × 세율=세액 

| | 납기 

• 매년 9.16. ∼ 9.30. 

| | 토지세부담상한 

150% 

.자동차세 

1.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보유사실에 대한 과세로서 도로손상 부담금적 성격 및 

소비세적 성격을 내포한 시세입니다. 

| |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치등록원부에 

등록된자동차소유자 

| | 연세액일시납부 

• 본인 신청에 의하여 1 3 6 9월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월에 연세액을 일시납부히는 경우에는 10% 경감 

- 3월에 일시납부는 4 ∼ 12월 기간분의 10% 경감 

- 6월 일시납부는 7 ∼ 12월 기간분의 10% 경감 

- 9월 일시납부는 10 ∼ 12월 기간분의 1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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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계산제도 

• 자동치를 매매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동차세가 부과되며, 밀-소(폐차, 수출 등)하 
는 경우에는 말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동차세가 부과됩니다. 

납부시개정기분) 

- 1기분 ; 6월 16일 ∼ 6월 30일 
2기분 : 12월 16일 ∼ 12월 31일 

| | 납부할세액 

• 서|율 ; 배기량 × cc당 세액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랑 cc당세액 배기량 cc당세액 

1,600cc OI하 18원 1,000cc 01하 80원 

2,500cc OI하 19원 1,600cc 01하 140원 

2,500cc 초과 24원 1,600cc 초과 200원 

• 비영엽용 승용지동치는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최고 
50%까지 경감 

※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승용자동차 과세특례 

종전승합차 

- 2007년 ; 승용자동차세의 50% 과세 

- 2008년 ; 승용자동차세의 67% 과세(33% 경감) 

- 2009년 : 승용자동차세의 84% 과세(16% 경감) 

- 2010년 부터 : 승용지동치-세의 100%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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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적용 차령 및 자동차세 감면율 조건표 

(비영업용 승용지동차에 한함) 

저11 기분 제 2 기분 
둥록일 

감면율{%) 감면율{%) 차령 차형 

2013. 7. 1. ∼ 12. 31. 2 0 3 5 

2이3. 1. 1. ∼ 6. 30. 3 5 3 5 

2012. 7. 1. ∼ 12. 31. 3 5 4 10 

2012. 1. 1. ∼ 6. 30. 4 10 4 10 

2011. 7. 1. ∼ 12. 31. 4 10 5 15 

2011. 1. 1. ∼ 6. 30. 5 15 5 15 

2010. 7. 1. ∼ 12. 31. 5 15 6 20 

2010. 1. 1. ∼ 6. 30. 6 20 6 20 

2009. 7. 1. ∼ 12. 31. 6 20 7 25 

2009. 1. 1. ∼ 6. 30. 7 25 7 25 

2008. 7. 1. ∼ 12. 31. 7 25 8 30 

2008. 1. 1. ∼ 6. 30. 8 30 8 30 

2007. 7. 1. ∼ 12. 31. 8 30 9 35 

2007. 1. 1. ∼ 6. 30. 9 35 9 35 

2006. 7. 1. ∼ 12. 31. 9 35 10 40 

2006. 1. 1. ∼ 6. 30. 10 40 10 40 

2005. 7. 1. ∼ 12. 31. 10 40 11 45 

2005. 1. 1. ∼ 6. 30. 11 45 11 45 

2004. 7. 1. ∼ 12. 31. 11 45 12 50 

2004. 1. 1. ∼ 6. 30. 12 50 12 50 

※ 차렁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렁을 1 2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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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세는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납부 의무가 있는 지-가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 | 납세의무자 

•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자 
- 정유회사(5개사 : SK, GS, 한화, 쌍용, 현대)및 유류수입자 

| | 세 율(탄력세율) 

• 휘발유 ‘ 경유에 대한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의 1,000분의 360 
0 주행세의 조정세율은아래와짙다(지령 제131조). 

- 2006. 7. 1.부터 : 1,000분의 265 
- 2007. 7. 23.부터 : 1,000분의 325 
- 2008. 3. 10 .부터 : 1,000분의 270 
- 2008. 10. 7.부터 : 1,000분의 300 
- 2009. 5. 21.부터 : 1,000분의 260 

| | 납부방법 

• 넙치l의무지-(정유회시등)는 정유제조장 세관 소재지 시장 · 군수(특별정 
수 의무자)에게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 

| | 시·군별안분방법 

• 송 금 ; 특별징수의무자가 다음달 10일까지 울산광역시에 송금 
• 안 분 ; 울산광역시장은 디음달 25일까지 전국 시 · 군 · 구에 송금 

| | 안분기준 

• 시 · 군별 비영업용승용지동치-의 자동차세 징수세액괴- 유류세 보조금, 
유가연동 보조금으로 하되, 지동차세의 징수세액은 1월부터 6월끼치는 
전전년도의 결산세액으로, 7월부터 12월까지는 직전연도의 결산세액 
으로 하고, 보조금은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 
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지급연도의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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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 군별안분액 

- 행정안전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하여 
책정한 당해 월분의 시 · 군별 보조금 

- 당해 월의 주행세 징수총액에서 당해 월분의 보조금 총액을 제외한 
금액 × 당해 시 · 군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지동차세 징수세액 
/ 전국의 전전연도 또는 직전연도의 지동차세 징수세액 

.지방소득세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액에 표준세율(0 . 6∼3.8%) 
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 과세기준일 

• 소득분 ;과세표준이되는소득세 법인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때 

|| 납세의무자 

• 소득분 ;시 군에서소득세 법인세의납세의무가있는자 

|| 납입방법 

법인소득분: 사업종료일부터 4월이내 

• 개인소득분; 소득세와동시에신고납부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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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서|율 

법인소득분 : 법인세 과세 표준액의 1 ∼ 2.2% 

• 개인소득분(양도 · 종합) : 소득세 과세 표준액의 0.6 ∼ 3.8% 
• 특별징수 ; 원천징수 세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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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지 

• 소득분 ; 소득세, 법인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히는 시 · 군 

|| 으|무불이행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추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수 10% 
- 부정과소신고분(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 1일 1만분의 3 

.담배소비세 

제조담배 또는 수입담배 등 담배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며, 담배 판매 

가격에 일정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간접세입니다. 

|| 과세대상및세율 

• 홉연용담배 
- 제 1종 궐련 : 20개비당 641원 
- 제 2종 파이프담배 : 50그램당 1,150원 
- 제 3종 엽궐련 : 50그램당 3,270원 
- 제 4종 각련 : 50그램당 1,150원 
- 제 5종 전자담배 ; 니코틴용액 1미리리터당 400원 

• 씹는 담배 : 50그랭당 1,310원 
• 냄새 맡는 담배 : 50그램당 820원 

|| 납세의무자 

• 담배제조자, 수입판매자, 외국으로부터 반입자,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용도에 시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자 

|| 납기 

• 매월 분 세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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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계십니까? 
우리지역에 있는 담배소매상에서 담배를 구입하시면 담배 한갑(궐련 20개비)당 641원이 
우리시 수입이 되므로홉연자께서는쪽우리지역 담배 소매상에서 담배를구입하여 주시연 
감사하겠습니다 . 

•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잔세로합잔히·여 부과고지 됨) 

도로의 개설과 유지, 상 · 하수도시설, 공원조성 등의 도시계획사업에 필요 
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의 토지 건축물 · 주택의 소유자에 
게 부과히는 목적세입니다. 

| | 납세의무자 

• 도시지역 내의 토지 · 건축물 ·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대상 

• 토지 
-도시지역 안에 있는재산세과세대상토지 

(전 · 답 · 과수원 · 목장용지 · 임야는제외)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이 공고된 모든 토지 

-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토지 

• 건축물 ;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 
-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을 제외하고 별장, 고급주택은 과세 
-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제외 

| |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액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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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과납부할세액 

• 과세표준액 × 1.4 I 1,000 = 납부할 세액 
• 도시계획분은 재산세로 합산하여 부과됨 

|| 납기 

• 재산세 납부기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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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제도 

------------------------------------------------‘ 

• 지방세 중과세 제도란? 

별장 · 골프장 · 고급주택 · 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취득하거나 법인 

이 본점 ·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의 경우와, 대도시 내로의 법인 

의 본점 ·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 설립 등기에 대한 부동 

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하며 이 외에도 사치성재산에 대한 등록 

면허세 중과와 재산세 중과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 배출 업소에 대한 

재산분 주민세 중과,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제도 

가있습니다. 

|| 취득세중과세제도 

취득세 표준세율(법 § 11 - G)) 

•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40(4%)로함. 

사치성 재산 등의 취득세 중과 

1. 중과세제도 개요(법 § 13 - @) 

、

、

‘ 
‘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 
취득세율은 지방세법§11조및 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2%)의 4배의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함 

2. 별장의 취득(법 § 13 - ® -1)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시용하지 이-니하고 휴양 · 

피서 ·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수다음과같은농어촌주택은별장의 범위에서 제외함(령§28조). 

1) 대지면적 660m2 이내로서 건축연면적 150m'이내일 것. 

2) 당해 건물의 가액이 6,500만원 이내일 것. 

3) 광역시 및 수도권 등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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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의 범위와적용기준 

- 개인이 소유히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히는 경우 
-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히는 별장은 그 임 · 직원 등이 시용히는 것 
-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지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시용 

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봄. 

3. 골프장의 취득(법§ 13 - @ - 2) 

• 골프장 ;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 

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 2004. 7. 1부터는 등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 

하는 경우(시범 라운딩 등)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도록 함. 

4. 고급주택의 취득(법§ 13 - @ - 3) 

•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령 §84의 3 

@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복층형의 경우에는 274 

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히는 것을 제외) 

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돼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힌- 경우에 힌­

한다.( ‘07. 12. 31. 단서신설) 
=수 예외 ;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시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 

• 고급주택의적용기준 
-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l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것 

으로써 그 건물의 기액이 9 000만원을 초과히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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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초과히는 것으로써 그 건물 

의 가액이 9,000만원을 초괴송}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 

이터 제외) ·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풀장중 1개 이상 

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기구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기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 

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봄)의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의 경우에는 274제곱미터로 하되, 1개층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고급주택으로 봄)를 초과하는 공동 

주택과그부속토지 

5. 고급오락장의 취득(법§ 13 - ® - 4) 

• 고급오락장 ; 도박장 · 유흥주점영업장 · 특수 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령§28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수 예외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 
장이 아닌 용도로 시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히는 경우 

• 고급오락장의 적용기준 
-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히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 
제외) 

-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 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 슬로트 
머신, 아케이트이퀴먼트등)를설치한장소 

-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 
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 
장소 중 관광진흥법§6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 

극장식당엽의 경우에는 관광호텔 안에 있는 것으로서 동법§6의 규정 

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것에 한하며,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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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 허기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봄)을 제외한 영업장소 

*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 
트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양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포함)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및 요정 

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함)으| 

100분으|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 

면적을 포함한)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함. 

6. 고급선박의 취득(법§ 13-@-5)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기용선박으로서 령§28이 정히는 기준을 초과 

히는선박 

• 고급선박의 적용기준 
- 시가표준액 1억원을 초괴송}는 선박으로 다만 실험 -실습 등의 용도 

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함. 

7. 중과 적용례(법§ 13-® , 령 §28) 

•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히는 경우도 중과대상으로 하고 있으 
며, 그 일부 취득의 경우란 별장 등을 2인 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히는 경우를 말함 

•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도 포함) 

하는 경우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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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장 · 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히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함. 

8.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법§ 13-(D) 

• 적용기준 
- 수도권정비계획법 §6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규칙 §7에 
서 정히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 

득하는경우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써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힘}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의 연면적을 포함 . 

• 부대시설의 연면적에서 식당 -휴게실 -목욕실 - 서l탁장 · 의료 
실 ·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 
되는 시설과 대피소 · 무기고 · 탄약고 및 교육시설 제외 
(규칙§ 7- (D) 

• 적용예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 
유치지역 및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 적용물건(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중과적용 기준) (규칙 § 7- ~ -1) 

- 공장 신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신설하거 
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014 알기쉬운 지방세 107 

‘ ‘ 



-’ ‘ 
- .------------------------------------------------------------

•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 
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먼적 330제곱미터를 초과 
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함)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차량및기계장비 

• 용어정의(참고사항) 
-공장증설의 정의 (규칙 § 7- ® - 3) 

•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확장하는경우 

.... 13해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시설하는경우 

• 레미콘 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 
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으| 100분으| 20 이상을 증 
가하는경우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 §6)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일부, 경기도 일부 

〈〈중과세대상 제외〉〉(규칙 § 7- ® - 2)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 
로승계취득하는경우 

- S「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S「해 대도시안의 다 
른 장소로 이전한 후 13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 

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안으로 이전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기존공장t승계취득한 공장 포함)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절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포함)하는경우 

-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인하여 새로 대도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13으|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신고 또는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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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 

하는경우 

-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ζ「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 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 | 법인관련 중과세 제도 

0 취득세 

1. 대도시내 신, 증설 공장에 대한 취득세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공장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규칙 §7- CD 별표 2에 열거된 공장을 신설 
또는증설히는경우 

• 중과세대상제오| : 도시형업종공장 

• 서|율 : 표준세율의 3배 

• 신고납부 :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불이행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수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원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 1일 1만분의 3 

1) 입법목적 

과밀억제권역의 인구집중의 큰 요인이 되는 공장의 신 · 증설을 억제함 

으로써 인구집중의 방지와 각종 공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정책적 목적 

으로도입 

2) 중과세대상 공장의 해당조건 

(1)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2)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 500m2이상인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 히는 때 

(3) 그 사업용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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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과세 대상지역(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남동국가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을 제외한다)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콕동, 불노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경저|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3년 8월 11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제2003-19호로 
지정 ·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앙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으|왕시, 군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4) 중고써| 제외되는 지역 

• 산업단지 ; 한국수출산업단지, 인천남동산업단지, 반월산업단지 등 
산업단지 

• 유치지역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등 국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지역 

• 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 공장에 대한 중과세 대상지역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업지역 

은 제외되지만, 법인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됨 

5) 도시형공장의 범위 

• 「산업집적휠-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8조 참고 

6) 중과세대상 공장의 신설 
• 공장을 신설하는때 그 사업용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한다. 
• 시-업용과세물건이란 공징의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괴- 공장구내의 
부대시설용건축물및그부속토지와공장용차량,기계장비를밀한다. 
(중과세 제외대상 ;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교육시설, 무기고, 탄약고, 
기숙사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장용이 아닌 승용 · 승합자동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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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과세 대상 공장의 증설 

• 공장의 규모를 확장하는 경우(건축물연면적 또는 부속토지의 확장) 

• 당해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이전하면서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신설 

하는부분 

• 레미콘 제조공장 등 차량 기계장비를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대하여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 차량과 기계장비는 신설 후 5년이내에 취득히는 때 중과세 대상이 

되고 증설의 경우는 기존공장 면적의 20%이상 또는 330m2이상 증설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증설후 5년이내에 취득히는 때 중과세 대상이 

됨. (단, 차량, 기계장비등을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기존차량, 기계장비등의 매각 또는 폐차처분히-기 전 30일로부터 그 

매각 또는 폐차처분후 30일 까지의 사이에 취득히는것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않는다.) 

8) 중과세 제외공장의 범위 

(1) 중과세대상지역 이외의 공장 

행정구역변경으로 중과세대상 지역에 편입된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건축 허가 등을 받았으면 중과세 제외 

(2) 도시형업종공장 

(3) 건축물연띤적이 500m2 미만의 공정-

(4)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교육시설 등 

(5) 취득 후 5년 경과된 부동산 

(6) 중과세대상 지역 내에서 동일규모 이전 

(7) 철거후 1년내 동일규모 재축 

(8) 차량 · 기계장비의 노후에 따른 대체취득 

(9) 공장의 승계, 이전, 업종변경 

(10) 외국인 투지-기업의 외국인 투자 비율 해당 부분 

2.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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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용 부동산의 범위 ;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과 그 부대시설 
(지점은제외)(도시형업종공장의 본점 사무실, 창고등중과세) 

• 서|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신고납부 ;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불이행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수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수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 10% 

- 부정과소신고원40%)+(과소신고액-부정괴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 1일 1만분의 3 

1) 중과세 대상 
• 법인의 설치근거법, 소재지, 설립일에 불구한 모든 법인이 취득히는 
본점사업용부동산 

•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히는 경우 
(지점의 사업용인경우에는 제외) 

• 기존 건축물을 승계취득하여 본점시-업용으로 사용하는때는 중과제외 
(증축부분이 본점사업용이면 증축부분 중과세) 

2)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본점의 경우 예시 
• 도시형 공장을 영위히는공장의 구내에서 본점용사무실을증축히는 경우 
• 본점의 사무소 전용 주차타워를 신 · 증축하는 경우 
• 임대한 토지에 공장을 신설하여 운영하다가 동 토지내에 본점 사업용 
건축물을 신 · 증축하는 경우 

• 건축물을 신 · 증축한 후 5년 이내에 본점의 부서 중 일부 부서가 입주 
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 본점관련 비품등을 보관히는 창고, 하치장의 경우 

3) 중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본점의 경우 예시 
• 병원의 병실을 증축 취득히는 경우 
• 운수업체가 지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용 토지만을 취득히는 경우 
•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과 당해 건축물을 임차하 
여 법인의본점용으로시용하는경우 

• 시장, 백화점 등의 영업장의 경우 
• 물류창고, 주유소 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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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 
1) 취득세 중과 
。중과세의기본요건 

• 과밀억제권역내에서 
• 법인을설립 I 

• 지점을설치 ! 따른법인둥기=수등록면허세 
• 타지역으로부터의 전입 

• 설립 · 설치 · 전입에 따른 
--」부됐취득=수 취득세 

• 설립 ·설치 · 전입후 5년 이내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0 중과세대상부동산 

• 본점설립일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 

• 지점설치일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해당지점용) 
※ 지점의요건 

- 사업자 등록(부가가치세법 등) 

- 인적설비(당해 사업수행 직원) 

- 물적설비(당해 직원 근무 사무실) 

• 대도시내로 이전한날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취득 

• 부동산취득일부터 5년 이내의 본점이전, 지점설치, 지점이전 
•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 

• 법인 · 설립 · 전입 전(前)에 취득한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법인을 설립 지점 

을 설치, 과밀억제권역 내로 전입(서울 이외 지역에서 서울로 

전입 포함)하는 경우 그 부동산취득을 중과세 

• 법인 · 설립 · 전입후에취득한부동산 

-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그리고 대도시 내로의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히는부동산을중과세 

• 중과세율{지방세법 제13조 2항) 

- (표준세율 ×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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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인 및 부동산 
0 대도시 내 법인중과세 제외업흰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한업종) 

0 채권보전용 부동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중과 제외) 
0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시용할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씌H건축물의 연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 「주택법」제9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단 주택건 

설용으로 취득한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히는 부동잔만 해당함) 

3) 유예기간 내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한 추징 

0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대상에서 제 

외하는 업종을 영위히는 법인이 해당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히는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주택건설용은 3년)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중괴세로 추정 

0 직접사용후 2년 이내에 매각또는타용도사용할경우추징됨 
=수 취득시점에 중과세대상이먼 중과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그 취득 

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 납부하고 취득후 중과세대상이 되는 

때는 30일내에 신고 납부 

4.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1) 과점주주 
주주 또는 시-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을초과하는자 

2) 납세의무 및 과세표준 

•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를 초과하여(과점주주) 취득하거나, 과점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0%(50%이하) • 60% .... 60%과세 

-60% • 70% .... 10%과세 

- 최초설립시 50% 이상 •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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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취득시점의 장부장 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함 

• 주식의 취득에 있어 유상, 무상, 증자에 불구함 
• 과점주주는 주주중 친족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1인 
으로 보고 적용하며, 과점주주 내부자간의 주식소유비율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3) 신고 · 납부방법 

주식취득, 출자, 증자, 출자액 증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의무불이행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추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수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추 10% 

- 부정과소신고분(40%)+(괴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수 1일 l만분의 3 

0 법인등기에 대한중과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등록면허세 
• 중과세 지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 중과세 대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 설립, 지점설치. 또는 
전입에따른 부동산 등기와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에 
3배 중과세율적용 

• 대상법인 ; 민법상 법인 상법상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불문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불문한 모든 법인이 해당됨 

• 중과세제외대상업종 ; 주택건설업, 유통산업과 농수축산물시장, 자동 
차운송사업, 사회기반시설사업, 개인기업(제조업)의 법인전환, 학술, 

문화, 체육등 단체, 벤처기업과 소기업, 해외건설업, 한국은행 및 한국 
수출입은행, 기타 정부출자법인 및 의료업 등의 업종중 개별적 중과제 
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과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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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율 ; 표준세율의 3배 

• 신고납부 ; 중과세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 
-의무불이행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 단순무신고 =추 20% - 사기 · 부정 무신고 =수 40% 

• 과소신고 가산세 - 단순과소신고 =추 10% 
- 부정과소신고원40%)+(과소신고액-부정과소신고액)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 1일 1만분의 3 

1)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1) 설립 및 증자 : 불입 총 주식금액(출지금액)의 1,000분의 4 

(중과세대상 1,000분의 12) 

비 영 리법 인의 경우 1,0C〕0분의 2 

(중과세대상 1,000분의 6) 

※ 대도시외에서 대도시내로 전입할 경우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함 

(2) 본점 이전등기 

구분 신소재지 구소재지 

대도시내 -- 대도시내 75,000원 23,000원 

대도시내 - 대도시외 75,000원 23,000원 

대도시외 一 대도시내 자본금의 1 ,000분의 4 23,000원 

(3배중과) 

대도시외 - 대도시외 75,000원 23000원 

2) 휴면법인의 중과세 적용 

(1) 법인등기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설립 후 또는 휴면(休眼) 

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동1는 경우 

를 포함]과 지점 ·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전입등기 ;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 내로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등기 
※ 설립,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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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등기 :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설립(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과 지점 · 분사무소설치 및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의부동산등기 

※ 단, 중과세 예외 대상업종에 대하여는 중과배제 

3) 지점(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등기 
(1) 대도시내 지점설치 : 23 000원의 3배(69 00(〕원) 

- 본점소재지에 대한 등기 중괴세 

(2) 지점의 이전등기는 중과세 제외 
(3) 중과세대상 부동산의 범위 

4) 법인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세율 
등록내용 과세표준 비고 

일반과세 중과세 

영리 출자금액 4 12 

설립과 법인 또는출자가액 1000 1,000 

불입 비영리 출자총액 2 6 

설립과 법인 또는재산금액 1,000 1,000 
등.J벼ζ;〉 영리 4 12 

출자증가액 
출자의 법인 1000 1000 

증가 비영리 
출자증가액 

2 6 
법인 1,000 1,000 

자산재평가 
출자증가액 

3 
적립금에의한자본증가 1000 1000 

본점,주사무소이전 1건당 75,000원 
12 대도시내로 

1,000 이전은신설 

지점, 분사무소의설치 1건당 23,000원 69,000 

그밖의동기 1건당 23,000원 중과세제외 

※ 산출세액이 75,000원 미만이면 이를 75,000원으로 하고 이것이 중과세대상이면 

75,000원에 대하여 3배 중과세한대내무부, 서|정 01254-1515, 1987.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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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과세 제외되는 경우 

(1) 중과세 제외 적용기준 : 중과세 제외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제외업종에 시용하기 위한 부동산등기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때는 중과세 대상이 된다. 

=수 제외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 등기일로부터 l년(주택건설용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종에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과 겸용 히는 때의 겸용부분 

• 당해 업종에 2년 이상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업종과 겸용하는 때의 겸용부분 

(2) 중과세 제외업종 

주택건설업, 유통산업과 농수축산물시장, 자동차운송사업, 사회 

기반시설사업, 개인기업(제조업)의 법인전환, 희솔, 문화, 체육 

등단체, 벤처기업괴-소기업, 해외건설업 한국은행 및한국수출 

입은행, 기타 정부출자 법인 및 의료업 등의 업종중 개별적 중과 

제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괴세 제외됨 

| | 기타세목 중과세 제도 

0 재산세(사치성 재산 등의 중과) 

• 골프장 · 별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써율 : 4%) 

• 고급선박(세율 : 5%) 

•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 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안에서 공장을 신설 · 증설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건축물에 대해 
최초의 과세 기준일부터 5년간건축물표준(1000분의 2.5)세율의 100 
분의 500중과 

• 골프장 · 고급오락장용부속토지(세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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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주민세(재산분주민세 2배 중과) 
• 중과개요 ;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히는 오염물질배출사업소 

- 지방세법시행령 제 83조 참조 

---’’----, 
‘ 

• 적용세율 ; 일반세율의 2배 (재산할 사업소세 일반세율 ; 1제곱미터당 
250웬 

• 중과대상 
- 수질환경보전법 §10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대상 업소로서 동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업소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당해업소에 대한 점검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 

0 지역자원시설세(화재위험건축물 등의 2배 중패 - 귀舊) 공동시설세 

1. 중과세제도 개요(지방세법 § 146 ®) 
• 정유장 · 주유소· 정유소 · 백화점 ·호댈 - 유흥장 · 극장 ·4층 이상의 
건축물 등 령 §199의 2가 정하는 화재위험건축물 등은 일반세율 

(0.04∼0 . 12 누진구조)의 2배 

•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지빙제법 
시행령 제138조제2항이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건축물은 표준세율 
(0.04∼0. 12누진구조)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2. 중과내용(지방세법 시행령 § 138) 

〈화재위험 건축물〉 

•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이 경우 지히층과 옥탑은 
층수로보지아니함. 

• 특정소방대상물중 
-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및 노래연 
습장(바닥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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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락시설(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무도장 -무도학원은 200:제곱미 

터 미만, 유흥주점은 33제곱미터 미만, 단란주점은 150제곱미터 미 

만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극장, 영회장영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및예식장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 소매시장 · 상점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 
미널,창고시설중불류터미널 

- 숙박시설(여인숙은 제외),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 공장, 창고시설 중 
창고(영업용창고만해당)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중 주차용 건축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 대형 호f재우|험 건축물 >
• 주거용이 아닌 끄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중 

- 위학시설(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지하 또는 지상5층 이상의 층 

에 설치된 유흥주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 밖의 층에 설치 

된유흥주점) 
- 문화 및 집회시설(상영관 10개 이상 or 관람석 500석 이상 or 지하 
층에 설치된 영회정-영관) 

-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 숙박시설 중 5층 이상으로 객실이 50실이상(동일한 건물 내에 다중 

이용업소가 있는 경우는 객실 30실 이상) 

-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 

상의공장및창고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 
장 · 취급하는시설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복합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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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제제도 

비과세분야 내 용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 고 
비과세율{%) (조결”-호) 

국가 지방자치E쩌1 등의 취득 취득세(10이 법§ 9-0 
국가 둥에 대한 기부채납 취득 취득세(10〔〕) 밤~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취득 취득세(10<〕) 법§ 9굉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른 
취득세 동원대싱'Al역 내의 당|의 수용 A용에 관한흰~H권의 취득서1(10〔〕) 업§ 9-쟁 

행사로매수하는부동산 

임시흥행장 등 입시건축물의 취득 취득서1(10〔)) 법§ 9굉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취득세(10<〕) 법§~ 

(국민주택규모 및 시가표준액 9억원이하 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등록 ‘ 면허 등록연허세(10〔〕) 법§ 26-(]) 

회사의 정리 등법원 측틱등록 둥록면허세(10〔〕) 법§ 26녁~1 

둥록면허세 행정구역의변경등등록 둥록연허서1(10〔〕) 법§ 26• 2• 2 

지옥이묘지인토지등 등록면허세(10〔〕) 법§ 26•2• 3 

연허의 단순한 표시변경 등 등록연허서1(10(〕) 법§ 26-에용4 

수출용담배 담배소비세(10이 법§ 54윈)-1 

국군{주한외국군) 등 납품 담배소비세(10〔〕) 법§ 54저)-2 

보세구역판매 담배소비세(10(〕) 웹 54」D-3

담배소비세 외항선둥 JC.foH 담배소비세(10(〕) 범 54-{j)-4 

국제항로 취항 항공기 등 판매 담배소비시에O〔)) 법. 54녁D-5 

시험분석또는연구용 담배소비세(100) 법§ 54-{j)-6 

국가원수의 행사용 담배 등 담배소비서1(10〔)) 업g 54-{j)-7 

국가지방자치단체등 주민서川oc〕) 법§π--{j)뉴1 

주민세 
주한외국정부기관동 주민서1(100) 법g η‘D-2 
국민기초생훨보호대상자 주민세 균등분(10(〕) 법§ 77• 2 
해딩 사업소 연면적 330m' 이하 주민세재산윈10이 법§ 82 연세점 

해당 사업소 종업원수 50명 이하 주민세 종업원분{10이 법§ 84의4 면세점 

지방소득세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지방소득세(10이 법§ 90 
또는 법인세가 비괴세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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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분야 내 용 

국가, 지방자치8'.체 등 소유 재산 

외국정부 및 주흔H국제기구 소유 재산 

국가 지방자치8체 등이 1년이상공용또는공공용으로 

무료사용하는재신 

도로‘하천 제방 구거둥 

재산세 산림보호구역등토지 

임시사용 건축물로 1년 미만의 것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등 선박 

철거영렁 받은건축물등 

국가 등이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또는 소빙을 

워하여제공하는자동차 

자동차세 국가 등이 환자수송 정소 오물제거 및 도로공사를 
위하여 저|공히는 자동차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지동차 등 

국가 등이 직접 개발하여 이용하는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 

국가 등에 무료로 제공히는 특정자원 
세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 

122 2014 알기쉬운 지방세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 고 

비과세율{%) (조갤D-호) 
재산세(10〔)) 법§ 109--{i) 

재신세(10이 법§ 109갱 

재산세10이 법g 109녁잉 

재산서1(10이 엘 109키강1 

재산서川0이 업§ 109키~2 

재산세10이 업§ 109--®-3 

재산서1(10이 법§ 109→~4 

재산세(10이 법g 109키~5 

자동차세(10이 법g 126-。-1

자동차세(10이 업§ 126-0-2 

자동차세(10이 법g 126-。-3

지역지원시설시1(10이 법§ 145애}-1 

지역자원시설세(10이 업§ 145‘D-2 

지역지원시설세(10이 법§ 145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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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힌법에 약한감면제도 
감연 

감면제도 내 용 
대상세목및 (조 관굉련조}문호) 비고 

분야 감연율(%) 

직접 경직 조성 목적의 취득 농지 등 취득셰(5이 i 6제 

자경농민농지김언 
농업용칭고둥취득 취득씨(%) ’ 6용 
지앓인이 경작힐 목적의 언허 둥록면허Al!(1삐 ‘ 6제 
농어촌 지‘얻로 O협는 귀농인 농XI 취득 취득셰(5이 ! 6폐 

농기계류깅언 
농업용경운기 취득세(10이 i 7-(j) 

농업용수공급관징시설 취득씨(10이 재산씨100) ‘ 1--ai 
농지확대개빌 시행관련 개긴농지 쥐득씨(100) ! 8제 

농지획대개빌김언 
교흰 분힘히는 농지 및 잉이 취득셰(100) ! 8녁@ 
임업후계자 동 보전산지 취득 취득셰(5이 ‘ 8세3 
공유수면매링때 띠른 취득농지 취득At:셰율 1뼈분의 8 적용) ’ 8쟁 
직접 어업을 위한 어업권, 어선 취득째(%) ! 9제 

지영어민둥깅연 
20톤미만의소영어선 취지득역셰자(원10시이설씨 재(1신m세) 10이 ‘ 9키g 

출원에의한어업켠 취득채(100) ! 9굉 
어업권 연허 둥획변킹 (실정을 째외힌 등록을 일힘) 등록연허씨(10이 i 9제 

융농어자업관인련 둥 감언 
농업협동조합 동-01 융;t;f힐 경우 딩보물 등기 등록연허서1175) § 10애 

농업, 입업, 축신엉 및 씬업 주지민방셰소득재셰신분종{업100원l원’%) ! 10평 

농감업언업인에대한 농업법인 설립융기 2년이내 취득 부동신, 설립등기 취득시1110이 둥록언허세10이 ill제 

농업업인 영농 유통 7밍에 직엠 사용 위한 취득 뿜신 취득씨(5이 재신씨50) ill용 

어김업언엉인에대한 어업법인 영농 유통. }녕애 햄 사용 위멘 취득 뿜신 취득셰(50). 채신예5이 § 12재 

어업법인의설럽등기 등록연허세(10이 ”2용 
밟혈씨농~~뻐|융째시댈월둥지 토XI 멍탕| 등록연허J.1(100) § 13애 

왕엽을 효토뱅지 및어 시촌공설사물 취득소유 부동신, 농•l 농업기빈시설용 취득찌(I이) 재신예(I삐 § 13경H 

우현!A원 
2 효4뱀조의어3지촌P공~A빼| r 따효라뱀 취어되촌힘공배사로 및 취딛 농X 모딴힘리)<l기fE밟 부」앙 제! 취득쩨(1삐 i 13용←2 

농한김국업면농핀어련촌사공업사 
3 방빼촌항에굉 띠l 리 r」왕 핸촌굉 부동}신 및 농째리캠업j m4조의 채신씨15이 ‘ 13용←2 

효햄어촌공시까 무억영장셰핸련 뿔에 g연| 취득농지 취득셰(100) § 13용)-3 

효훨많흰경어정흔비공사사업7애t 직 r해접 A촌허정HI법71' 위 $한조 일시 쩨1 취0호득 띠 부른동산 생 취득새(75) ‘ 13용)-4 

효찌택~4농조어앵흔지공뼈시빼기 띠 r효라택 뿜농어꿇흔공사 농지 및 농XI관리기금업J 취득셰(I삐 ‘ 13-(g• 5 

흔무햄쟁램로 귀공옥사될기 공 샘공6 써피올국1 및| 또 부속는토 ',빔뼈자 공쩌공때써용지 ( 재때신신셰새(1이 도씨)지역분 모힘) ‘ 13재 

농용업하협기동 위조해힘중 취잉득하회는 등 부이동 구신애 • 판매사업 등에 직집 시 취득씨15이 재신세5이 ‘ 14-(j) 

농농어업업엉관동련조사힐업등강의연 
밟협동진꿇잉회등웹의공동O용Al설A뼈둥취득뚫신 취득얘(5이 ‘ 14쟁H 
농업협동조힘종잉회 등 t명시업용 부활! 취득셰(25) § 14용냥 

밟뚫조힐풍l펴업무직업A용해|뿜H추탁는뿜신 휘득세(100) 재신세10이 ‘ 14재 

농업협동조힘엉 등에 띠리 설립된 조합 
주민새재선원5이 

§ 14갱 
지빙소득씨 종업원원5이 

등농업의수 등산 농에물어 대유업한관통련 김공연사 사 
농교섣육훈!울련시 유설통애공사 직접 둠 사의용 농하션기i울 위해 유통 취득 시하업는과 부당! 취득셰(5이 재신세(5이 ‘ 15제 

농수산물 유통 및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농싼꿇사 
취득씨(100), 둥록언허에100) 

§ 15명 
재신째II에) 

농대어한혼 강 주연택 개링에 주면택적뺨 100뻐”싱싸하 주히뼈거용I뼈 건1축. 및힐 부목속적토으지로띔는전용 ( 취때득신세셰(는IOOJ년 채간신 적세용'\o이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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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감언제도 내 g。a

대상세목및 
분야 감 면 율(%) 

징대애한인 김용언 자동i빼 히(치 1배급뾰,내기 ,·톤링|이 ~엠려허m씨히α 화:물|이4 위자급허한동끼,치재 승 취,i득등인l정) 엠 X원띔 7인차영 이이싱보설 100용IB 생|승업용월X동띔용 취득세1때 자동치셰100) 

한정센직인농원 및 지 한원센인 깅연 한직센징인시이용 한 부센동인신정칙농원때 85m'OI히 주거용 건축물 재훨 취지득역씨자원10시이설‘시 재|(신100새ilOO) 
(재신씨 도시지역분 포힘) 

E공택딘E에빼 대인한고용 깅면 효댁징애인랭공딘01 사업에 직접 A탱하71 위한부화! 취득세10이 재신세5이 

영유유치이원어때린 대이힌집 김 및연 른부 영유당유이치!보원육을업 설에치 띠른 운 영영유하O기뻐 위린한이 취집득 및 및 유 사아교용육히기업때 위 띠힌 주( 취지재득역민신세자씨세(채원10 도시신이시설원지셰1 재m역(I신0분)세이 포10힘이) 
노앤X법 지m조에 띠른무료노쁜AIAI설을위한부동신 취득씨(100). 채신씨5이 

노대인힌복 김지언시설애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해 직접 시용히는 부앙! 재(100신)세 ((째10신이셰 지역지원시 포설힘씨) 
도시지역분 

노앤지업 쩨조에 따른유료노뽕X뼈애A엄부휠! 취득씨(5이 재신새(5이 

스등카의우 고트유주목관적 단에체 직, 한집국 사징용소히년는연맹 부,동 흔신택해잉소년딘연앵 (지 취재득역신새자셰(원1때 도시시)설 ‘지셰 재역1신0분씨이 포(10힘이) 
성대소한년 감딘면체 등때 

성정소소년년휠수동련진시흥설업을에 위 따해라 설 설치치 및허가 직롤접 받 사은용 ~엠반리 부법동인신이 취득세100). 재신세(5이 

시회복지 시복회지복사X업씨을업목법적 댐으로 띠해리딩 설시링엉왼애째 사용목하X법기인 위힌 등0 부|동 시신회 취득세100) 

를위힌 시(유회료목제X외법)인등이 현재해딩사업에 직집 A엄핸부항! ( 써~새!씨100 도재) X빽빽분째포햄시실시KIOO) 
지원 

사대회힌복 연지예법인 등애 
사해회당복법지인업인등 및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언허, 둥(100록언) ‘허 종애업(1원O~)O이 주민셰때신분 

사회복지업요밍O 진럭등무료지녕핸 경위해딩 무료분) 지역자원시설세(10이 

빽목재關’볕째월법요엑일멍등기및짧등71뼈징 둥록연허싸1때),주민뱉등원100) 

활위한! 및 김연 잉육 지원을 1취8째득히미는만의 자 지동녀채세 3영부이규상정 잉 칩육괴하는 지기 앙육 목적으로 취득셰(140만원이하 연쩨 

휴대면힌예 언금제관리.Iii딘때 휴연예금관리지|딘의 법인설립의 등기 둥록연허시1(1때) 

시§j적기업에 대힌 시업회무적애기 직업집육성 A땅업 없 취득조 부 쩨동호신애 띠 업른인등 사기회적 앵기엉부이앞 고유 재 취득신씨씨(~I 등록연허예(%) 
깅면 

권익증진등을위한 업효택에스띠비른자대원힌이생 그X고싸유업 빼맘업{률 직구접조 시공용딘히 및기업 위룰한구조부법동인신 ( 취재득신세씨(I애 도시)지 찌역신분세I 10이 
깅연 

국민연금업에 띠른 복지증진시업 부동산 취득씨(I때) 채신째(10이 

위탁받은 그 밖의 국민연금시업 부동신 취득세(50) · 재신셰(5이 

연김금연공틴등애대한 공무원연금업에 띠른 후생복지시업 등 부동신 취득셰(100) 재신씨(10이 

공무원연기급 증진 사업등 부동신 취득씨(5이 재신새(5이 

A법학교교직면연금업매 따른교댄목X뼈수앵부동신 취득세(100). 채신씨10이 

시럼학교 교직윈연금업에 띠른 자신의 운용 등 부동신 취득세(5이 , 재신세(5이 

근로자옥지률위힌 군공인동공주에택회을, 경 건질설공허째기회 위, 대한한 부지동빙신행징공따l기각 회원용 취득셰(5이 
김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법인의 설립둥기 및 변경등기 둥록연허씨(100) 

노동조뺑대엔강연 노직동집조 사합용 및6 노는동 부관힐뾰!징업애 때i노동조힘이고유업뭐| 취득셰(100) 재신씨(100) 

근로복지공딘이 근로자복지증진 등 직집 사용 부월! 취득셰75) 채신얘(25) 

근위로한복 감자연공딘지원을 근위로뼈복지 취공득단하이는 의 부료동사신업, 해 및딩 재엉얼인사,업 직에집A 직펌집 부 사동용산히기 ( 취재득신세쩨100 도시)지 재역신분새 모(5힘이) 
주민얘 채신원100) ‘종업원원1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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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비고 (조훨”-호) 

‘ 17제 

‘ 17의2겐@ 

I 18 

’ 19 

‘ 20-0-1 

‘ 20-0-1 

‘ 20-0-

‘ 21애} 

12 3,4 

‘ 21용 

I 22제 

I 22명 

I 22재 

’갱녁. 
‘ 22웹 

I 22의2제 

‘ 22의3 

I 22의4 

I 23-1,2,3 

‘ 24저)-1 
‘ 24저}-2 

‘ 24경←1 
‘ 24경←2 
‘ 24갱H 
‘ 24경←2 

’ 25제 

I 25용 

‘ 26 

‘ 27제 

‘인-@ 



감언 
감면제도 내 용 

분야 

근접링 사용}직업 토능지력 및개일 건엉축얘울 띠른 생능력개빌훈련시설에 직 

산위업한인 깅력언 둥 지원울 한부궐동산i업인전보건공단등이 교육 및 때빙시설때 직집 A명 

용한국 부산앞업인력공딘이 근로자익 영생학습지윈 뭔{ 직접 사 

국득가 8유5며공이자히/5 등,18 부민동주산유공자특수입우수앵지 대부금 취 

대부금 수렁워힌 째공딩보울에 대힌 저당권 설징 

국가유공자김연 는 때부빙장맨!,형해l당등댐용!이그고유뽕에직업 취득 Al용히 

국기유공XI 자월용시촌 거주자가 지훨용시촌 인 부당! 

효팩보훈복지의료공딘이 재휠교육 등 업무애 직접 시용 

공한딘국보맑훈‘복 대지한 의강료연 
보훈영원 

독립기념관 업무애 직접 A 용 부동신 및 해당 업인 

시회복지 
임하대는사 경업우자? 및}임 최대초힐 분목잉뿌받은로 경%우빼151 공동주택을 건축 

를위힌 

지원 인 건설 임임대대주시택업을자기 20호 징이기싱임대 취목득적하으는로 경 60우매초괴 85m’이히 

m택호을이 취싱득 장하는기임 경대우주택 임대시업지기 추가로 장기임대주 

임깅대언주택댐대한 임건대축사업 매자입기하여 40바 임대 이하하는 때 경대우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건대축사 · 업 매자입기히여 %미 임대 이하히는 2세 경대우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건대축시· 업 매지입기하여85m 임l대 초하괴는때 경대우이상의 임대용공동주택을 

힌리국 때토입X하19여택 공공급시하기는 보금 다X종뻐주주택택건 디설7f구 해주택 관 및힌 그 특열 부업속에토 띠지 

준김공연후미문잉주택 蠻똘뚫辦훨평 
싱임기대목 씨적(2으떼로 요 2건m올1‘l 갖2춘 31끼 준공지 후 취득 미분잉 주택올5년O냉 

(준때공매공이임하대)주택올 임대하려는 지가 임대목적때 직접사용 

준대공힌공 재 임신세대주등택 깅때연 ( 끓떼m공’∼임6대0떼주택을 임대하려는 지71 임빽적에 직업A영 

(끓%미공∼임8대5미주)택을 임대하려는 자?} 임맥적얘 직십A땅 

소득규때모 대공한동 김 주연택 취 
한1구국딩토지 건주축택연공적사 6가Om 임’이대히를인 옥 공적동으주로택 취 및득허 그여 부 소속유토하지는 

흔1구백딩토 건지주축택언공적시 6기Om 분’이잉하을인 목 공적동으주로택 취 및득히 그여 부 소속유토하지는 

대상세목및 
감 연 율(%) 

취득세5이 • 재신세(10이 

취득예(75) 재신셰25) 

취득셰75). 째신에25) 

취득세10이 

등록언허얘(10이 

網$때 
취지(빠득역!셰지새원100 도시시)설지째 때역신10분예0) 포10힘이) 
취득에100). 왜신씨(I때) 

째주민선따셰 찌시션지원역1윈oo\oo종l 업원원100) 

주( 취재득민신세예세(1 재0 도이신시원 ·지 재l역m신분째) 포(10힘이) 

취득얘(10이 

취득세25) 

취득씨25) 

( 채100신)세 ((재10신이때 ’ 도 지시역지지역원분시 포설힘셰) 

( 재1때신)씨 (재(5신이셰 도 지시역지지역원문시 포설힘셰) 

예산째25) 

취득씨(100) 재신셰(%) 

취득씨25) 

취득셰25) 

( 째’%신)셰 ((재10신이셰 도 지시역지지역원분시 포설형세) 

채(100신)세 ((재10신이때 ’ 도 지시역지지역원분시 포설항셰) 

재신씨25) 

취득빼(100). 재신씨(5이 

취득세(100) 

관련조문 

뼈~t장표시안양 

‘ I 

(조굉〉호) 비고 

! 28제 

! 28맹 

! 28갱 

! 29겐 

‘ 29제 

’ 29갱 

‘ 29-@ 

‘ 30-Q) 

‘ 30용 

‘ 30-® 

’ 31-Q)」|

§ 31애)-2 

’ 31-{i}-2 

’ 31키@-1 

§ 31~앙2 

‘ 31월←3 

‘ 31「@

‘ 31의2제 

§ 31의2명 

§ 31의3애)-1 

§ 31의3애)-2 

‘ 31의3저)-3 

§ 32제 

‘ 32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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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감연 

감연제도 내 용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고 
분야 감 면 율(%) (조훨D-호) 

주위택한공 김급언획대를 
주5경세우택대건이 공설싱동사주 공업택동자주7택| 분괴앙 미을분잉 목적 등으으로로 건 임축대용한으 %로m 진’ 0흰|허핸인 취득세(100) ’ 33애 

i억Om원’ 이 미i만엔이 주여거용 1가 챔구 !물주택 및인 그 경 부우옥토지회 취득7빽이 취득세100) ‘ 33용 

대기및한 위 그주해택 부 취보속댐증토주지똥식건회축사울가로주서택 분빼양 대깨한에분 된앙보 주증거율용 이 전행축울| 취득세5이 § 34-(j) 

주대힌택운 깅잉연보증 등애 부당!투지회사71 임대옥적으로 취득 취재신득예씨(:oo전문)의 1 째올) ‘34-1! 
기엉취구득조조정부동신투자회시 또는 부동신집힘투지기구 취재득신세씨1f진이분의 | 세율) ‘ 34재 

주보한증택 김딩대언보싱노 주후택때 연금 대 
증 효댁기주준택때금 해융딩공되시는외주 주택택금을융 딩운보영로위원 하회는가 등 연기금보증의 보 등록언허세(10이 § 35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히여 딩보로 제공된 주택 재신씨(251 (틴, 5억원 이해 ‘ 35갱 
장기주택저딩대출때 가입힌 사링이 딩보로 째공된 주택 재산새(251 (딘 5억원 이허) § 35녁3 

농인업정인자금의 노 농후지생 김훨언 노후생훨인정댐을 지원 받7( 위뼈 딩뾰씨념된 농지 재신씨1애) (딘 6억원 이허) ‘ 35의2 
주대택한딩 채보신대세출액 주 공택제에 으 임로대인 시과용 잉치인 a빼 임대치쩨익을 채걸히고 임대주택 주적택용담 서보액대 공출제의 %%애 1전분익1 i 35익3 

시회복지 
무사주업택 지자원을 주택 위공한급 으 한국로A 취렘득의하집는젠 주운택동긴연축힘용회 부71동무신주택X삐게 분양힐목적 취득세100) i 36 

를위힌 
지원 깅연 싱기 부동신 종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신 재(재신산씨애1때) i 3애 도시지역분포힘) 

공대공힌의 깅료언기관때 서직울접대 시학용교하영는원을 부동 포산힘힌 해 5딩개업 영인원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주 취재민득신셰싸씨1 짜% 도시!)원지 재1역m선분)째 모 종100힘업))원원100) ‘ 37 

의(종특료전열업시 취인득이 굉세역 의(I천시료분업 및의을 도m 위정)민해소재 직 김지집연인) 취 시득 지 사역용내하 의는료 부업동인신은 ( 취채득신셰셰(100 도시)지 채역신분세 포(100힘I i 38-(j) 

의과대학등의부속병원 주민새 재신원1때 종업원원1때) ‘ 38갱 
과의료세특법인려1 등에 대한 지해밍딩의법료인원 사이용 의부료동업신에 직접 사용히기 위해 취득 부동신‘ 취주(재민득산셰세세 재10 도신이시뭔지1 채m역신)분씨 종 포1업m힘원))원100) ’ 38재 

종사교용목딘체적기의 의 취료득법애 시용 띠른 부동 의신료기관 개설을 위한 직접 ( 취채재득신신세씨세!,각% 도 2시이5지,내50역이 조분내혜 포) 조항례)) § 38갱 

국는민 부건동강신보힘공단이 의료시설 등 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하 취득셰(100) 채신세5이 ‘ 39애}-1 

국지원민건을강 위보한헝 김 사연엉 
국위해민건 직강접보험 사공용딘하이는 자 부신동의신 관리 운영 및 힘시업을 취득째(%) 재신셰(%) ‘ 39저}-2 

사긴깅용보하힘는싱 부A엠동산1댄이 요엽빼|용심사업무를 위해 직접 취득세[100). 채신세(5이 ‘ 39~1 

건무를깅보 위힘해심시 직영십가 시원용이히 요는잉 부급동여신의 적정싱때 대힌 잉기업 취득씨(5이 재신얘(25) § 3양0-2 

국자때민건 대강한증진 깅연 시업 유 \:!'업F보무건를복 위지해협회 직,접 효택 사용건강히관는리 부협동회신, 대힌결핵협회의 고 ( 취재득신얘얘(10 도이시지 재역신분셰 모(100힘)) § 40 

교육 초시업 중에 시 고용등하학는교 부 및동 외신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자기 해딩 (지 취재득역신세자세원100 도시시)실 ’지세 재역신10문세이 포(10함이) ‘ 41제@ 
및 

과학기술 혁기교관에 및 대 외한국교 언재육 학교둥 직집 사용 연허, 해당학교 등 주민룩셰연허 에째신(원101이00). 종업원윈100) ‘ 41갱 명”대한 
지원 ( 학무교료등부애분만 생)신왼 전럭 등을 무료로 재공히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10이 ’ 41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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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감언제도 내 용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고 

분야 감연율(%) (조4향호) 
시설댐립학히교는법 국에립 띠학른교의 학교 설법립인등괴기 국 및기기 힘병 국등링기대,학 희업교인으로 등주록민얘연허균등세운,~~Jo) ‘ 41줬 

학기교괜 및l 대 외한국교 연육쩨 
국립대혁법인 전환 이전 1범채닙 받은 부됨! 재(100신째) (채100신)셰·지 도역시X지댄역시분설 포씨힐l ‘ 41-@ 

하고등는교 부육동업신애 띠라 학교기 가숙시로 사용하기 위6뼈 사용 주( 취지때득역민신셰자때애(원1 재m 도시신A설)윈지세 재l역(~신m분이세) 포10힘이) I 42재 

깅기숙언시동때대힌 희생들의 실엉 , 실습용 기기 취득세10이 재신세1삐 I 42명 

신혁협력딘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ijf는 부앓 ( 취채득신때셰(10 도0시) ‘지 재역신운씨( 포10함이) I 42갱 

신학협력딘깅연 주민때 째신원100)· 종엉뿔(100) I 42갱 

영생교육딘체 해딩 시업에 사용하는 부동신 취지(재득역신세자셰원10 도시이시설지서 재|역(1신m분세) 포100힘)) ‘얘제,@ 

영대생한교 연육째틴째 등때 
잉생교육딘채, 해딩시업애 직접 사용히기 위힌 언허 등 주E록애연허 빠세)(원101이00) ‘종엉원원100) ‘때꺼3 
영생교육땐얘 생신된 진럭 등을 무료로 지념 자격자원시설째10이 ‘얘키@ 

영대생한교 깅육언시설 등에 영하생는교 부육동시신설, 빅물관 및 0원1 도째, 빽관 직접 A용 취지(채득역신세자세(원100 도시시)설 ’지셰 재역(I신0분씨이 포(100힘)) “A 

학징깅술학연연딘체구딘에찌 대 및한 
학술연구딘채 등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신 ( 취지채득역산채자씨(원10 도시이시설지씨 채역(1신0분씨이 포(1때힘)) i 얘녁P 

피「1。역 

( 취지왜득역신예자셰원8 도이시시설 채지셰역신(8문세0) 8 포이힘) 및 혐뿜법신인이 징빡금 X넙 옥;캔로 취득 A용핸 임대용 ‘ 45용 
과학기술 

맑대한 연위구힌개 김빌연 지원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신 취득세1(100) 재신세(100) ‘ 46 지원 

효직택접흰 사경용공하딘는이 부 재동훨산용기능자원물류시설 등 업무흘 위해 취득쩨75) · 재신셰(25) I 47-(i)-1 

효직택접흰 사경용공하딘는이 부 재동암신앓!업의 육성지원 등 업무률 위해 취득셰(25) 재신세(25) I 47-(i)-2 

녹색건축의 인증 둥급이 ii훤I~엔 경우 취끼득지씨의100 범위분애의서 5때 경서깅 \oo분의 15 ‘ 47~1 

효대댁한힘 깅경언공딘 둥때 효율적 때너지 관리때 관한 기쥔|상인 경우 취끼득지빼의100 범위분에의서 5때 경서김 \oo분의 15 ‘ 47경←2 

신축등 긴축율로서 에너지질익엉 친흰경주택 취끼득지빼의100 법위분에의서 5에 경서김 \oo분의 ’5 ‘ 47갱 

샌긴축울 엉무용건축물화서 신재생매너X용 건축물 인증 받은 취끼득지씨의100 범위분O의Q서 5어 경l서깅 100분의 15 § 47키@ 

녹건색축건울축 또의는 인 주증택을 받거니 애너지 효뚫급 인증 받은 째까지!씨의100 범위분때의서3에 경서깅 100분의 15 ’47-@ 

국대립한공 강원연관리 사업에 국하립는공 부원동핀신리공딘이 공원관리시업을 위해 직집 시용 취득얘(25) ‘ 재신세(15) ‘ 48 

해대엠힌오 깅염연빙찌 윌l 해g병경관리공단이 해양오염빙혜업무 둥을 위한 부동산 취득셰(75) ‘ 때신새~51 149-0-1 

해부동S벨신경관리공딘이 오염물질 저징시설 설치 등을 위한 취득세(75). 재신세25) ‘ 49-0-2 

해위앙한환 선경빅관리공단이 해양오염빙쩨용 등으로 재공허기 취득째75) · 해신쩨25) ‘ 49-。-3

문화 

( 취지때득역신세자씨(원100 도시시설)지셰 채역(1신O분씨이( 포10힘o; 및 종대교한 및 언째 찌사댄O애 종교 및 쩨사딘찌가 해당 시엉에 직접 사용i번 부동산 ‘ 50-{i),0 관굉댐 
대한 XI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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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감언제도 내 용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고 

분야 갑연율(%) (조똥D-호) 
종교 및 제시딘찌 해딩 사업때 직접 사용히기 위한 면허 주등민록세언허 빠세!원I~이00) 종엉원원1때) I 50-@ 

종대교힌 및 연지 쩨l사댄빼 종교및싸j띈빼무료로진력을잃핸양(무뿔에뺑1 지역자원시설셰(10이 I 50-@ 
재신씨100) 

시설럼괴 전통사질이 소유히고 있는 경내지 (재신셰 도시지역분 포힘) ‘ 50-@ 

업인의 사업징 중 증교의식 딘체 주민째균등원100) ‘ 50-@ 

신문깅 통연신시업등애 
대힌! 신문 통신사업을 수행히는 시업소 주민째 재산원5이 종업원원%) ‘ 51 

문한회 예울 혜지원율 
문부회동신뼈슐딘;11 둥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직접 사용허는 지{ 취재득역신씨자얘원10 도시이시설지셰 재역(I신0분셰이 포100힘)) I 52재 

문회 
위 과세특 

동 취득륙세연(허세세율(100 1천)분의 2이 
및 

도서관업에띠른도서관 ‘ 52용 

관굉황9 시깅회연딘채등때대힌 국민신탁업인이그고유업무톨 위해 직접 A댐6는부앓! 지( 취재득억신세자세원1때 도시시)설지새 재역(1신m분씨) 포10힘이) ’ 53 대한 X원 

관취굉득딘히지는개 부빌옆사업시앵지기 핀굉딘지개일시엉 시앵을위해 취득셰(5이 §생-<D 

호탤업울 경영핸 1:171 효옐업때 직접사용핸토~I 및 쟁울 재신씨(5이 I 54쟁 
관굉세딘특지 등때 대효| 
과 례 

호(특텔1,업 특율2 경등영급핸) 자가호탤업때 직씹 A엄히는토지 및 행울 재신셰25) 154갱 

호텔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장! 취득셰 등록연허세 중패조혜) ‘ 54행 
2012 여|는수 부셰한계박링회조직위원회 E유업무에 직접 
사용i ( 취조득례새 (싸 재신때새 도시 지지역역자분원시 포설힘셰) ‘%키$ 

문회재보호법애 띠리 사적지로 지정왼 토지 ( 재재신신셰셰100) 
도시지역운포힘) I 55제 

문화재에대한김연 
문회X뾰 지정된 부동신및 X엠된 보호구역때 양부앓! ( 채재신신씨셰(100) ‘ 55-@--1 도시지역분포함) 

문회재보호업때 띠라 등록한 문회때외 그 부옥토지 채신세5이 ‘ 55갱←2 

신득용한보 부증동기신금”이 신용보증업무애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취득쩨5이 I 56제 

지기업원의을 신 위용힌보 깅증연 여 기술 취신득용히보는증기 부금동이신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히기 위하 취득씨5이 ‘ 56맹 

지때역 직생접보 A엠증제허딘기업 위애해 띠른 취득생 사보용증재 부딘당~I! 생, 영보인증등업기무 재 취득신예째(;이이 등록연허세5이 ‘ 56재 

농용업협협동동조조합합 등, 삼 합영!업으엉로동조 잉합수‘받 신은림 재조산힘, 새댐금고 신 취득씨100). 등록연허A~(IOO) ‘ 1 :I.제3,4 

중소기업 지 기업원구을조 위조힌정 강 둥연 
샘결정조으힘로업 인에한 따 재른신조힘등0 1 직개|합치 또는 재땐l진 취득세100) 등록언허세10이 ‘ 57용 

등에 농경영제X중뚜잉회횡시서의 분 x리i본¥1흥 57경뼈제지 관회한사 등의기 설링 등기 및 농협 등록언허셰(10이 157키풍4 
대한자원 

벤히처여기 분업잉집적 또시는설 임 또대는힐 신 목기적울으S앵로집 취직득자6번격을 부 개동발선 조싱 취득세100) 재신싸5이 I 58제 

벤처기업집적시설 윌‘ 대한 중과재외 등 취득록째면허 , 재째신(중씨과(중제과외째)외) I 58쟁 
벤처시l기업등애대한 

신험축기생하술산거용칭나업 건 증집축축적울하지로려역서는애 공서 지징가 신업 취 지용득식하신 건축업는물 부 문동행 연신구!시업설 등율 및 시 신 과 특혜 
취득씨100) ‘ 재신셰50) I 58꺼3 

벤위처하기여업 취육득성,측 사진용지하궈는l 부서동 그신 고유업무어 직접 사용히기 취득빼37.5). 재선빼37.5) ‘%•· 

지대식한신 깅업연센터 등에 X접증V축식 사신힌용업, 지센 분석터앙산를업 입 신앤대축터히허기거나 위힌 증축 취i득뼈 부 사당업시!괴설 신용축으로 또는 직 취득때5이 채신예37.5) ’ 58의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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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감면제도 내 5。i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 고 
분야 감연율(%) (조굉〉호) 

지대석힌신 김업연센터 등에 X지A기뺑 직접센터 사를용증 취축득, 생 부동한신자로부터 최초분앙받은입주 취득씨5이 재신세(37.5) § 58의2용 

중슐빼소인기력 취업득 엉진6성반을 공중딘 위소이히기여 중업소 취 종기득힘업하유쩨는통웅시 교의설육 판용시로부설 지앓용원 부!사쐐동업신을문 위기 취득셰(5이 ‘ 59제 

중공대소딘한기 둥 깅업에연진흥 중의소 취기득업진 부흥동공산맨| 중소기업X때게 분잉또는 임대 목적 취득셰(50) 째신씨5이 § 59쟁 

협동분화앙실천 임계대획를의 위숭해E떨 최초받로은지 취기득하해는딩 사 공업징애용 직 부십동 사신용 취득쩨1떼) , 채신씨(5이 § 59재 

중하소는기 공업동협시동설종용합이 부당 제웅!의 생산 가공 둥을 위6뼈 취득 취득새(5이 § 60-(j) 

조공전통동힘시으시로징설용 또 하는는 부휠 유 협통동!{조t업합일 등전괴업 사에업 띠영른동 싱조섭힘기이의 취 싱득인하을는 취득쩨75) ’ 60제딘서 

중소기업 

중맑소1기 대업한영과동세 조특힘례 
중목소적으기업로중 신잉축회한기 긴그축 중울앙의회 취 및득 회원 망l게 사용하게 할 취득세1때0분의 20 적용) ‘%키a 

등애 
칭용업으보로원 직접!터사 A엠업업하자기의 위 지히징여율 취 받득은핸);f7 부|장동업신보핸터 대한 X댄 취득씨10이 , 재신씨(5이 ’ 6Q--@-1 

창업보육센터Oil 입주히는 자 등 취록득얘연허 채씨신종쩨과(중제괴외쩨l 외) ‘ 60-경}-2 

광무그역역고자정유보i뿜l딘의에채 쩨징 직공이집 등 "F. 。빔 증허앙중1적소| 위기 지업힌원에 취 목득 대적,히 앵으뼈로뿜 경 설영신치,한 {I 법댐 업인기인 등술o기t 등( 취빠록득시!연셰N허5 도0셰)시(%지 재)역신분세5 포이함) ‘%키@ 

도대시한가 깅스연 사업 등때 
취 햄득기히스는공 기A스|둥핀이 되|가씌업때 직접 A용하71 위뼈 ( 취특득셰 굉5역이시 제 재외신)셰5이 § 61애 

효취택득지하역는닌’ 용씀공시관등이 열공급사업얘 직접 사용하기 위해 ( 취특득 ·씨 굉(5역이시 • 째 재외신)씨(5이 ‘ 61제 

굉김업언지원을위한 
굉업권의신규 변경면허 둥록연허셰(10이 ‘ 62-(j) 
충원0으딴|취득굉업웹용생생을램취득 X냉0리목 취득세100) § 62명 

용뺑량변공시기생ψ밟현A엠등에직임시휠}는뿜신 째신셰%) § 62행 

주유소매대한깅언 석유핀매업 종 주유소기 석유째웅의 의무구매 조건을 홍족 재신셰5이 § 62의2 

효됨택!철도시설공딘이 취득i는 철도j림 및 절도시설용부 취주민득새셰 뾰10~)원1 재여신)씨,종( 1업m원)원100) § 63제 
(재신셰 도시지역분 포힘) 

취득세1재m도신시)원 ,지 재2역5신)분세 종 포(5업이힘원)원25) 
철김도연시설등에대한 

혼밸도공사71 해딩A댐용취턱 A펌뿜신및 짧j웹 주민세 ‘ 63명 
(재신셰 역 

설취도득건 및설부 분X힐념융기 연입된 토지의 확징 ·분빼 띠른토지의 취득째(100). 등록언허셰(1001 § 63뀐 

수송 X외때엠쟁 구공분\지입}용상법하권에기 둥 띠햄기라} 설 취 직럽득집된A뿜 되용J괴|절 부도설동공도신사i밤기1그그고뾰유|팅업무기 ( 취찌X션득R빼써|채I~애 찍))(뺑소 등유셰록비언도율허AIA 한셰빽도(I때분))포햄 ’없-@ 
및 

교통에 국제선빅으로 둥룩하기 위하여 취득 둥록된 선빅 취채득산셰셰((셰%율) 지 1전역분지의원시 2설0 셰 경(김1doi i 혀제 
대한지원 해위운한헝 과민채 등특혜 지원올 

언을한 위힘힌로 외취국횡횡위로한취화형뚫용 선승빅용선빽빽횡로애민 취횡 취때득신째셰i~천이분의 1생깅) § 64쟁 

항대공힌운 과송셰시특업혜 둥에 국공내기 국재 소형횡앓송시업 또는 형공기A띔시업용 횡 취재득신셰세i~천이분의 20경김) § 65 

X띔차없|결뾰로동일증류의 X합동으로교횡받는X띔치 취득씨10이 § 66제 

교한흰 김자연동차 등때 대 일소된 자동치 또는 건설기계의 채등록 등록언허세(100) § 66용 

5101브리드자동치 취득씨1뼈만원한도내 연쩨 § 66꿨 

전기자동차로서 흰경친회직 자동치 요건을 갖훈 자동치 취득쩨1뼈만원힌도내 언쩨 I 66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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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감면제도 내 용 

분야 

경대형한자 과동얘치특 둥려l에 경영자동치 경영승힘자동치 경형화물자동차 

승<I 징원 7영O냄비영업용승용X동갱서 진방조증X띔치 

매중대고매힌용자 김동 및언치 수 등출에용 
자취동득차히는 매매 중업고을자 등동혹차힌 또지는‘ 건 건설설기기계계애n뼈올 등록한 지기 

무및역 중업고자헝기공 수기훌용으로 취득하는 중E선빅, 중고기계징비 

무역업자기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치 

교깅통연안전둥을위한 교용통 및인전 자공동맨차검|사 자소동치용의 취 싱득능 부 및동 인신전도에관한시헝연구 

운위송한사 김업연지원을 
여위객해X 취뚫득앤하는송사 자업동자차71 시내버스운송사업 댐 A펌히기 

수송 
A때빠 및댐버ι앓뼈용로팎6는뻔ii.!'. 버ι 

및 여객자동차운송시업지기 취득히는 천연가스 버스 

교통에 물류딘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물류단지 개빌을 위한 부동신 

대한지원 
울김류언딘지등에대힌 

울사류업딘용X 부뻐동서산 울류사업을 직접히려는 자기 취득하는 물류 

복조취힘득 및물 설류 사비용터휠미 부일”동사 핀신업힌시 인행가자받로은 지 공징사왼계 지획기올 물 시류행터히미기일 위 구한 

열정우체국시업에 시용히기 이하여 취득히는 부동신 

부열징동우신치R 및 패II윤일 현재공용또는공공용으로 생 

괴별세정우특체혜국에 대힌 
용열성히우는찌 부국동 연신금핀리딘이 직원의 복리증진시엉애 직접 시 

열하정는우 부뼈동신 연금관리맨| X씬의운용둥업무에 직섭 Af용 

토뼈짜때용댁등으 뺑로!인강펜연 토지수용 둥으로 인힌 대찌취득 
흰빼권 행시로 매수하는 부동신 

도대시한개 깅빌연시업 둥애 흰깨X획|애껴획 의6 및뼈 토 취지득싱핸흰채권토때~I 의 및하 건여축 취울득 및히 째는비 토지지또는 관리보처류분지 

주맹빼빌Al업과주거흰w~신A엠 등으로 취득%f는부됨! 

지대역한개 김발연시업에 지해개역일 취촉균득진형하지개는구발 부 내 및동에 지신서잉 사중업소시기행업자 육기성 과에 관|된한 개 업일률시에업을 띠라 위 

국토 한리국 지토3지지주에택게공 분사잉기힐 국 목가적 또으는로 지 일빙시자치 취단득체히의는 계 부획동때신 띠 
및 택지때개대발한용토지 

한있귀국는속토될 부지동 공주신공택으시공로설사서물가 국 및 싱기7 토|때 또지는외 띠라 지 공빙공 택자지시치개설단일용체시지애업지 무구상 등으로에 지역 
등 김연 

개빌에 

대한지원 한분앙국수 목지적원으공로시가 취 국기 또는 지 지조방성자용치딘체의 계획에 따리 
수조김자싱연용원공 토사지의에 딘 대지한 분앙 득히는딘 토지 

는한될국부 공수왈공자시!원으설공로물사서기 및 국 싱가 토기지또때외는 띠 공 지라빙공 택자시지i설띤개용발치지사에업 무X상규으명로귀” 있옥 

산위업하딘여지 취 둥득히 개는일사 부업동시신행자기 산업단지 둥을 조싱하기 
신깅업연딘지등에대한 

t자부엠를동딘신 개지일 둥 조 개성발히사여업 분시。행자 또기는 신 임업대딘할지 목 또적는으로 t엠 취득기슐히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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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고 

강연율(%) (조훨b」호) 
취득셰(100) I 67제.@ 
자동치새(소영일반버스 씨율) ‘ 67굉 
취득씨10이 자동차때(100) ’ 68제 
취득쩨l전운의 20경김) ‘ 68용 
취득세10이 ‘68--0 
취득세(25) ‘ 69 

취득셰(5이 등록연허셰(75) ’ 70제 
취득세(5이 ‘70-1) 
취득씨(10이 ‘ 70재 
취득세(100) 재신세(5이 ’71--0) 

취득세(100) 재산세5이 §71용 

취득세(5이 재신셰(5이 I 71갱 

취득시Iii전문의 20경깅) I 72제 

재(지재신역신씨지째(원100 괴시세설)특세혜100문) 포힘) 
I 72갱 

주민씨 재신원100)· 증업원원100) 

취득씨(100) · 쩨신세(1삐 ‘ 72경H 
취득셰5이 재신세5이 ‘ 72경% 
취득세100) ‘ 73제 
취득세100) 173웹 

취득셰10이 174제 

취득A삐삐 ‘ 74경 

취득쩨10이 채신씨(5이 ‘ 75 

춰득씨75) 176애 

( 재재신신셰셰(10이 
도시지역분 포함) ‘ 76--0 

취득씨75) ‘77--0) 

재(재산신세세(100) 
도시지역분포힘) ‘꺼-1) 

취득셰(100) 재신싸5이 ‘ 78제 

취득세(100) 재신세(5이 ‘ 78--0 



배lrt창조도시안양 

-------------------------------------------------------------‘ 

감연 
감언제도 내 요。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고 

분야 김 연 율(%) (조〈량호) 
개의일 신사업 증시축행으자로가 취조득성히공는사를 부완앓료한 이후 t법용 건축물 취득세10이 ’재경H 

신김업언딘지등에대힌 
축 t엠물딘 및지 조 또성는공t사엠기기술 끝딘닌지 토 E지빼서 신 증축한산업용건 재신씨%) ‘ 79-흉타 

t취F득업딘, 보지유 등 부 인앓에서 신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히려는자가 취득씨10이 ‘ 재신세5이 ‘ 79재H-기디 

신는법 부딘핸XI 등 뺑서 산업용건축울등을 따선i뼈 취탠| 취득셰50) ’ 7*1-니 

업대인힌의 깅면 지방이전애 
하 법인기이 위 대해도 취시득외히의는 지 부역동으신로 이진히여 해딩사업을 직접 취득셰(10이 재신셰5이 §79제 

법법인인이둥7 대|도 및시 부외흰의 지등역기으로 O댐|는경우 그이전때 띠를 등록연허셰(10이 ‘ 79쟁 

공띠른징의 깅 지연빙 이진애 공사짐업을을 영 계위속핸 하기자위가해따 취시득외하의는 떠 부동으신로 O씬힌후해딩 취득셰10이 재산째5이 ‘ 80-(j) 

공특부공합별기법!관에 지 띠빙라이 이전전에공 띠공른기관 혁이신도 이시전 긴 목설적 및으로 지원 취애득 관하는한 취득세(10이 재신세(5이 ‘ 81제 

국토 이전공공기관의 업인등기 등록연허셰(I삐 ’ 81용 
및 주 O복띤합거도용공시공 건건7촉띤설물정 직과원 소 그옥 0엔 부 공옥무중토원앵지이의정 이1 취전띤득지등역공애무서월 85 뺑메 이중하심 지역 공에공 대기관힌 김 지언방이전 

취득세(I삐 181꺼하2-기 

개발애 

대힌자원 O복10앤힘2미도공시공 이건1하띤설 주정직거뭔 소용옥 0 건씬 공축무중물원앙과앵이 그징 이l 부전띤속지등토역공지애무의서윌 % 취 뺑득며 초중과심 취득새(75) ‘$명←2-나 

옥~3엔힘5미도공시 이공건7하띤설 주정 샌거 소용속 0 건엔 공축무 잃울원과뱅01 그징 이7전 부맨지속등역토때공지A무의1윈 I 취02 앵득비정 초중과심 취득째(62,5) 181광2맥 

개있대는일힌제 주 강한택연구의역 개애링에 개힐서빌 목 개제적링한으히구로는역 취E 10빼득0핸여 거이주하 취하릭는 주지거사구용링X이맥 건 해축의당울 주지과거역 부용에속부 싱토동시지신으 거로주 재신셰(100) ‘ 82 

시하는징정 부비동사신업자기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6뼈 취득 취득얘(100). 채신셰(%) i 83제 
시대한징정 김비연사업에 

3부하년동는전산 부부을동터소신 껴유옥한히 씨여 입시접징한정비 상사인업 또지는로부 시터앵인 최기초일로 현 취재득 취득세100) 재산셰(5이 I 83용 

도토시지계 지획싱시건설축호물서 등 고시왼 후 1앤이상 징기간 미집앵된 ( 재재신신세세5 도이시지역문 포힘) i 없겐 

사대권한째 깅한연토지 둥얘 공지공형냉도연을의위 고한시토기뾰 된서 토지도째리계획익 결정댐 관한 채신세5이 ‘ 84~ 
철도안전엉애 다른 건축 둥이 제한된 토지 재신세5이 184-@ 

공힌딘국업횡무{보 대호한복 강지연 
효용택하업는무 부보동호신복지공딘등01 갱생뾰시업을 위해 직접 사 ( 취재득신세예100 도시)지 재역신분셰 포(100헝)) ’ 85제 

부민당영교!도소등을 설치 운영하기 위6뼈 취득 사용히는 취득쩨%) 채신세50) 185쟁 

공공행정 
지시부방힐철공도!기공,업 업시업인 째에등외기 띠)가라 그설립 고왼유 지업잉무광때 직범접싣 사!용물,공 취사득및하는 도 재( 취(쩨자신득치째째때딘(~체 도ol시 주 ·식지등소역록분유연허 포 비셰힘율(%) 메) I 85의2제 

등에 

대한자윈 
지대방한공 깅기연업 등에 지직빙접공 사기용업법 취때득하 띠는라 부 설동럽산된 지 업빙인공등딘기이 그 고유업무에 ( 취채재득신신씨예세(~~ 도이이시 등록연허씨100) ‘%의2웹 

지역분포힘l 

지업방무자애치 직E쩨집가 사용 언, 취한득출X 부법동인션,또 법는인훌등언기법맨|그고유 (새( 취재자득신신치세세째댄(~ 도이이댐시연지 둥역비록분율언허 포 내세힘) ~이 I 85의Z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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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감언제도 내 용 

대상세목및 관련조문 
비고 

분야 감면율(%) (조똥D-호) 

주주한택미 탕군’ 임 대대힌용 깅언 사 한국용토하지는주 임택대공주사택가용 주 부한동미신군매 임대히기 위하여 취득 , 취득All(IOO) 재선셰(5이 ‘ 86 

부t용동영신동조햄중행 없때| 때틱등 업빼 직집 A띔5f는 주 취득민셰새1 채%신)뭔 재5신이씨(100) ‘ 87-(i)--1 

새대마힌올 깅금언고 등에 신조앤용협구동조 및합홍중보앙등회뿜기 조에힘 직의업 시A업펌에허7 관l한 위한 지 쁨도 조부정앓! 취득세5이 I 87-(i)--2 

신득용 부협동동신조힘중앙회가신용사업때 직접 사용히기 위한 취 취득얘(25) I 87-(i)--2 

새기댐 위해금괴 취종득잉회 사 X용뼈히는가 부t용동A신엠 등업돼l 직접 A명히 취득세1재0이신원 채5신이세(100) 
주민씨 ‘ 87맹)-I 

A직뻐접띔 사금용고하종기잉회 위가한금 취고득의 A 부}업동신 및 경영의 ·~둥뿜애 취득셰5이 18꺼:1)-2 

새부마당을!금고중잉회기 신용시업에 직접 사용히기 위힌 취득 취득째(25) ‘ 87~←2 
새둥마에을 대운한동조 김직언 

새해마당을 조운직동조직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신, 주( 취재득민신에새세1 채때 도신시)원 ·지 채5역신이분씨 포(I때힘)) ‘ 88애 
효접택 사지용앓히는연맹 부,동 대신한민국재함인회기그고유업태 직 ( 취새득신새씨(100 도시) ·지 채역신분씨 포100힘)) ‘ 88용 

공공앵성 정딩업에 띠른 징딩이 해딩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신 ( 취지재득억산쩨지셰원100 도시시)설지셰 재역(1신0분씨이 포100힘)) ‘ 89애@ 
등애 

대한지원 
정딩애대한언쩨 정정당당업애 띠른 정딩이 그 사업때 직접 사용히기 위한 연허, 등록언허셰(10이 

’%녁3 주민씨 재신원1애) 흥업원원100) 

정멍” 생신왼 전력 둥을 무료로 지념51는 경우 자격자원시설셰(10이 ‘ 89키@ 
마부동을회신 둥 및 주 선민벅공동체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혜 취득히는 취득세,001 ‘ 90제 

마김을연회등에대한 
0떨회 등이 소유한 부당!괴 임이, 0별회 

재지역신세자원10시이설셰(10이 ‘90--0 주민셰 빠}원100) 종포업힘원)원1얘) 
(재신셰되|지역분 

재기대숙외힌사 외 과용셰교관특 부혜동 지f녀빼 앤및 건업축인물 뺀 및외 부교장협회I 의 둥기 재외 외교관 X배 7~A명토지 등 취록득세연허1전째운(10의이 20 적용) ’ 91 

Z전년재이지내연 복 등구으를로 선벅g 멸 긴 자실축동일 또치 또는 및는 개 기 파수계슨,E 선일벼직로1 부 긴 대조때터 취득쩨100) ‘ 92제 취또는득종류변경, 

천인대재힌한지 대 김변체연 등취으득로에 천언재허지변 등으로 일소등게등록)괴 복구률 위헌 건축허가 등록연허세(10이 ‘ 92~ 
회전채수지 및언 사 둥용으힐로 수 소열 없는 멸 경실우 또는 피솜되어 헤딩 X띔차 자동차에(10이 I 92갱 

자대동한겨 세죄액이공체제 닙부에 전대자한송 새딜액 또 공는•I 자동계좌이체 빙식에 의한 납부 신칭에 조례로정i논금액 ‘ 92의12-\il 

물내진에싱 대능한 확 감보언 건축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건축뭘건축하는 경위 
취득째10) 재신씨(띠) ‘ 92의3-(i)--1 

내진성능획인을 받은 건축울{대수선6번 경위 취득세%) 재신세5이 1 92의3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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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특혜 

감면 
공제와 감연 내 ~ 

분야 

기징때액공째 긴띤징부대상자가 기업회께기준의 조징계신A덜 째훌 

근화득씨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I빼 대힌 공셰 

예씨종액맥합공소 강X득뼈연 배당서액공제 종합소득금액때 배당소득긍액OJ 힘신되어 있는 경우 

재해온실셰액공때 째해로 Xf신총액의 20%이싱 X씬을 싱실 

종합소득외국닙부씨액 소득금액애 국외원전소득-OJ 힘신되어 있는 경우 공쩨 

급여댐대한셰액의깅연 우국리적나을라 가 띠지견지 외 이국니인한자이의 정부 소로득부터 믿는 급여 및 대효엔국 

중소기업투지예액공새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자신애 투자히반 경우 

중대소한기특업혜때 장셰업액중강연소기업 밟 대힌 짧대한중 셰소액l감엠연과 칭업보육앤터A엠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앓J법매 대힌 특열 햄g연 중소기업 종 깅언 업증을 경영iii는 기업 세액 깅연 

셰언구액공예 인력개발비에 대한 연구 • 인력개빌비에 대한 세액공제 

인시연력대빽구개한공발 및찌애| 
연설구비투 및자 인에력 대개힌발을 셰액 위공힌찌 연구 및 인력개일을 위힌 설비투XI애 대힌 뺑!공째 

과기술세이택전l소득둥때 대힌 중소기업이 특허권등을 내국인애게 이전 소득 

중소기업맥허권뚫 내국인으로부터 취득 

언침구딘개기술빌틴t엠애 김 입연주허번 연구개발학에 입주한 기업뼈연대싱사업을 핸 경우 
외국인기술XIOI 대힌 길뻔 외국인기슐자가 내국인에재 근로률 째공 받는 소득 

대국거힌지해X 특에t본혜 공공치관 도입때 띠른 특혜 공공치관 도입으로 외국요빼게 X넙되는 대기 국소득재금 언융쩨거래애 띠를 이지 국가 · XJXI:찌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일앵하는 채권소득 

짧!성헝상시설투자 
생신성 항싱을 위하여 시설얘 투XI하는 경우 

짧!성 형싱을 위a뼈 설비를 인터넷을 통빼 이용 

투위자한측혁E떨| 
인진설비투자 t엠정책싱 띨요하다고 인징하는 시설 투자 

때너지절약시설투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설투자 환경보전시설애 투재반 경우 

의익뭉 웅질핀리 재선시설투지 의약웅 웅질관리 개선시설에 투XI iii는 경우 

고앓출투지 고용칭훌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즐업업·지F요 복잊직충형고등학교 t엠수요맞충형고등학교등 즐업자 복직된 경우 

고위용한지특원려을| 중소기업애취업 정년, 60셰 이싱의 A템 및 징애인O J 중소기업에 취업 
정규직 근링|로의전흰 근로계약울 체결한 근강|로 전흰하거나 직접 고용 

중소기업고용증가인원 싱시 근라 수가 직전언도의 수보디 증기핸 경우 

중소기업간의통엉 중소기업간의 통잉으로 소멸되는 중소기업의 앙도X씬 

법인전환 거주지가 현울출자 또는 사업 잉수도애 의한 업인진횡 

조기정특업을구해 위조힌 사업진흰 무역조징지원기엉 무역조정지원기업이 경영하던 사업을 전흰하기 위한 앙도 
시조업징진지훤원기 중업소7법 및 무억 중과소밀억기업찌권 및역 무 밖억에조서정지 전원힘기하업는이 경우 경영하던 시업을 수도권 

주주등의 XI신양도 주주등이 소유하던 자신을 앙도하고 해딩업인애 증여 
과일억제권억 밖으로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억 밖으로 공징시설을 전부 이전 

균위I역형한발간 특진의혜을 농공딘지입주기업등 농주공뼈단지 시업 개6비}는촉진 중지소구기업 지빙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때 입 

영농조합업인의조합원 조소합밀원’이서 영 발농생조한합 배업당인소으득로 전부액터 받는 배당소득 종 농업 

대상세목및 

감 면 율(%) 

신출씨액%%공셰 

~인민웬원젝|해f짧1뻐랜5민원책2ll뻐 
신훌셰액 10%공뼈 

X씬싱실비율공셰 

공재액 1뼈 

그셰액해딩비율 

투자금액의 0.3% 

%%째액강연 

5∼%%예액깅언 

각 호 금액 힘신 10% 세액공제 

0.3얘.5% 세액공째 

%%세액깅연 

0.7% 셰액공때 

3년(100%), 그 다음 2년(%%) 

%%째액김연 

공공차관 협약애 따라 깅연 

100%언제 

투(중자소금기액업익 o~~ 얘액공쩌 
이용비용의 0.7% 시빽공세 

투(중자소금기액업의 oh~ 서액공제 
투자금액의 0.3에.5% 셰액공째 

투I넘액의 0.3얘5% 새액공째 

투X념액익 0.3얘5% 세액공체 

1면곰째+추가공쩨 

인건비의 1% 셰액공셰 

%%셰엑깅연 
전흰인원에 10인윈을 곱한 금액 

5∼10% 씨액공재 
이월과셰적용 

이월과에적용 

%%서액깅언 

%%써액김언 

앙도치믿녕멍액 100% 언째 
6년(1얘%), 그 디띔 3넨%%) 

100% A빽깅연 

100% 셰엑김연 

뼈Cfrt 창조도시안양 

(조 관펑련 조}문호) 
’ 93제 

‘ 94 

‘ 95제 
’ 9&-{i) 
‘ 97-{i/얘 

‘%키P 

‘~ 
‘ 1()0-{i) 

‘ 101에 

‘ 102제 

‘ 103제 

‘ 1여재 
‘ 1여명 

‘ 10~ 

‘ 106광Q 
§ 107-{i) 

‘ 1얘.‘a 

‘ 109-{i) 

11얘갱 

1110제 

1111제 

1112제 

’ 113애 
1114애 

1115개 

’ 116제 
’ 1’7제 
§ 118-{i) 
1119제 

‘ 120재 
’ 121제 

’ 122제 

§1잉제 

‘ 124-{i) 

’ 1앙재 

1126재 

--‘ 

비고 
(한되 

10만원 

5만원 

1뼈초과이웰 

시업소득한정 

10% 

@ 칩조 

사업소득힌정 

사업소득한정 

사업소득한정 

사업소득한정 

사업소득힌정 

사업소득힌정 

사업소득힌정 

사업소득힌징 

사업소득힌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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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연 
공제와감연 내 용 

분야 

영농조힘법인의조합원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엉E빼 현울출지 

영어조잉업인의조힘원 
조힘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를 영어조힘엉E빼 현울출지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률 농업회시영E빼 현울출자 

균위지형한역일간 특전의례을 농업인등에대힌언제 농업인01 농업회A법인때 부동신을 현울훌재1헝제왜 

농업회시법E빼 출지한 거주지기 믿는 배당소득 

자경농지때대한 g뻔 농지 상!XI얘 거주자기 8년이싱 직접 경작힌 토지 잉도 

축사용•IOI 대한 김연 사 축시용외힌 축 이에사용 띨자린를 토 폐지업 소을채 위지히 거여주 잉자도기 8년이상 축t빼 

농지대토에대힌김언 농농~~ 거주 대자토l힘}앞 직접써 경 빌챔생핸 토지소를득 경작싱의 일요에 의빼 

공익사업용토지김연 공으익로사 인업6의뼈 시 발행생자6보 적비 소구득역 시업시행자, 토지 등의 수용 

개관알리새 매한수구대역싱의 토 지지정 및 
개매수일를제한 통구하역여 내 앙의도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정구 또는 협의 

지공원익을사위업한 통 개알하때여한 앙구도역때서 해떼된 토지를 영때H수 또는 수용을 

특혜 도 행시정내중싱 이복전힘도시 혁신 앵밍풍싱복합도A팅에서 시업을 5떤 내국e이 지잉으료 이진 

표사회준사적업기업징 및 S빼인 시회직기업 및 g한빼 소인득 g준사업징으로 인성받은 내국인의 
해딩사업에대 

국71애앙도헨5 산지 거주자가 2년 이싱 보유힌 신지를 잉도 

근로지 복지증진 시설투자 종엉원의 주거인정 등 복자증진을 위w껴 취득한 시설 

소형주택임대사업자 임대주택을 3호 이싱 임대하는 경우 일생한 소득 

징기임대주택깅언 국민주택을 때0.12.31. 이진에 5년이상 임대 후 잉도 

신축임대주택깅언 국민주택을 5년이싱 임대한 후 앙도 

미분앙주택특혜 미분앙주택을 취득6뼈 5년이상 입대 후 잉도 

인국장민특을생혜훨 위의힌 지빙미문잉주택특혜 때11.3.∼'10.12.31. 취득한 지잉 미분앙주택 앙도 

미분잉주택취득자특례 서울시 밖의 미분잉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잉도 

비거주자주택취득특혜 비거주지가 미분양주택외의 주택을 앙도 

수도권 밖 미분잉주택 특예 비거주자기 미분양주택을 5년 이내 앙도 

중공후미분잉주택특혜 준공후 미분양주택 및 취득히고 5년이상 임대힌 주택 잉도 

미분잉주택취득자특혜 미분잉주택으로서 취득기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 잉도 

신축주택취득자특혜 신축주택‘ 미분밍주택 또는 1씨대 1주택 5년내 잉도 

t엠재일소득깅언 신링경영계획 또는 특수실링시망Ii'사업에 띠리 잉도 

채3A떨류비용 세액공제 자흉한 울류비용 중 지tlAI물류비용이 직전연도 초과하는 경우 

대희|잊홍영교육비용 직업교육훌련괴엠 또는 학괴 등을 설치 운영 비용X넙 

해외진흥기업익 국내복귀 국외얘서 2년이싱 경영허던 시업징을 국내복귀 

X그빔특소밖례득의세 
외국인투X뼈 대힌깅뻔 조외특국엉인 재1낀조의2째1힘 각호에 해딩6랜 시업을 히기위힌 

투자 

제입주주칩기딘업과 깅학언기술딘지 제주성딘과학기술딘지 입주 기업이 김연대상사업으로 빌생한 
;‘i『c

함지쁨투지액않지역기 맑구 또기는엉 쩨주 
X해뮤딩투 구지역않의 사Xii'업g 또빼는서 쩨 i주는지 시쁨업억X팩에 입주핸 기업이 

쩨주투자진흥지구의 개일시엉지기 수앵ol는 개일시엉 

기칭업업도Y엠A 개 깅일언구역 등의 ~:입설도, 여A수깨액알링구회억g에얘 짧 셰엉히징거니 신녕 신‘i설fE 신 시일업전X 역투자흑진Xf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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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세목및 (조 관광련조문회 비고 
강연율(%) (한도) 

100% 서액언제 ‘ 126명 
100% A빽연세 ‘ 127제 
100% 세)액면셰 ‘ 1η-{ZI 
100% 서액언제 1128-(i) 
이월과세적용 I 128•a 
1에%A빽언제 11잃--OJ 

100%A빽연세 ’ 1정제 

100% 서액언제 ‘ 130제 1영딩뼈매 

100%A뺀연제 I 131제 

IQ-v25% 씨액깅언 11잉제 

때∼30% 셰액깅언 ‘ 1잉제 
m∼%%세액김연 ‘ 1영키g 

50% 셰액깅연 ‘ 134제 

2년(1 때%), 그 다음 앤(%%) ’ 135제 

10% 새액깅연 ‘ 136애 
취득금액의 0.7∼1% g 띠7-(i) 

20% All액김언 1138제 

%%셰액김연 1139제 기긴 

1α)% 서액김면 §1때애 기긴 

%서율 α 종힘소득분므로 신고 ‘ 141제 기긴 

0.6∼3없 (지잉세업92조1헝) 1142제 기간 

%∼100% 새액깅연 ‘ 1때제 기간 

10% 셰액깅연 !1뼈 기간 

분잉가격인하융에 띠라 %∼1α% i ’얘애 기간 

%%셰액깅연 !1뼈-(i) 기간 

100% 셰액언재 1147제 기간 

1α뻐셰액면•I 11뼈제 기간 

%%때액깅연 §1때제 

초과금액의 0.3% ‘ 150제 10% 
10% 새액공쩨 ‘ 151녁@ 
2∼4넨1뼈 그 다응 2년(50%) ‘ 152키@ 
5던이에100%), 그 다응 2년(%%) i 153-(i}'에a 

3년이내1때빠 그 디응 2년(%%) ‘ 154제 깅언힌도적용 

3던이에1뼈, 그 디응 2년(뼈 ‘ 155저}-1,2 김연힌도적용 

3년이에100%), 그 다응 2년(%%) I 155-(i)-3 깅연힌도적용 

3년이에100%), 그 다응 2년(뼈 I 15&건}-t,3,5 깅연힌도적용 



감면 
공제외강연 내 ~ 

분야 

기장엉업도기시업개 김일연구역 융의 ~ 1법|징도 1밸시사 신업b시진행X자역기 육 시성앵 투i지le 시 여수엉빅링회 지원 및 사후휠용 

이진시흥이지문구회 입중주심기도업시 투자 이하시기0 위연힌회 투충지맙시 조싱 투X씬명'Ii'에 잉주하는 기업이 시업율 

금융용심지칭업기업 끓중심X삐 시엉징을 신설히뻐 앤뻐서업울 영위 

정딘의료목힘딘지 입주기업 정딘의료옥힘딘지에 입주힌 기엉이 강연대싱시업을 핸 경우 

구수리입금 스액크의랩 증등사가업자의 
구직리전연 스도크흘랩 초등사과업i는자기 경 시우엉장열 믿답 및 은금율 헝진 금액이 

구5'11리에 스 싱크당엉하동는시 금업지액?} A뼈징얼 익금 및 용금을 힘진 금액의 

지그빙특소밖쩍득의세 현금영수증7맴징공재 현경금우영수증일급징치를 설치힌 시업자71 현금영수증을 일급핸 

금금지 현금울시엠서 거래되는 
금금댐 현울율시 공징급랜 통하 시여업 공자급?”|정보핀1뺀| 입치된 금댐율 

금 현울시징 이잃액의 5%애 상딩핸 금액 

앙도소득씨때대한감언 소득셰업 짜”조재1ttol 띠라 잉도소득셰기 연찌되는 경우 

정xi'념의 A꽤공세 정딩애 기부힌 정채념”0110인원 이ijt인 경우 

석유찌웅 전자상거래 공째 진자경셰밍을 이용6뼈 석유쩨움을 공급i는 경우 

성실신고획인비용공쩨 조시특업지엉 쩨1잃조의60I 따라 싱실신고 획인비용 얘억공제 받는 

조지합빙소업인득쩨 등 특에혜 대한 업인 조특업 W진쩌1횡을 적용받는 업인 

※ 지방소득세 특례는 2014년 신설 

대상세목및 

감 연 율(%) 

3년이내 %%), 그 다응 2년12뻐 

3년이메100%), 그 다응 2던(%%) 

3년이L에100%), 그 다응 2년(%%) 

3년이예100%) 그 디응 2년(%%) 

칩하여넘 계액신의한 % 금%액를 신출예액에 곱 

익비금율을 및 신 슨흥끓새액 엉에친 곱 금힌액 금께액서 쳐지힌 

현금영수증 일급긴수‘2원 

칩비율념을액 신이출 매셰출액액때에 공서힌 차 긍지액히는 

에 메흘 곱액힌Ill 금서액 xf.재판 비율을 선출씨액 

10% 셰액길뻔 

10% 서액공재 

공급기액의 0.03% 

10% 셰액공쩨 

율 업을인씨 적 세용율믹 10%애 해당하는 셰 

짜c?rt장표시안양 

(조 관광련조문회 

‘ 156-(i)-2,4,6 

‘ 157저·@ 
§158~ 

‘159--0r-0 
§ 160-©-1 

‘ 160-©-2 

§ 161제 

‘ 162애}-1 

§ 162애}-2 

’ 163 ‘ 164 
§ 165 

§ 166 

§ 167 

비고 
(한도) 

fl연힌도적용 

fl연힌도적용 

김연힌도적용 

김연힌도적용 

김연힌도적용 

김연힌도적용 

10% 

‘,,‘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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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혜저I한법에 의한 지방세 감면제도 

감면 
감언지|도 내 요。 

대상세목및 
분야 감 면 율(%) 

영농조합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시회 복지문이 
영어조힘배당소득 개인지방소득씨 

째금우대종힘저축애 대한 연째 개인지방소득셰 

조힘 둥 예틱해 대한 저융과찌 개인지빙소득세 

국유재신업때 띠른 현울훌지 등기 등록연허시J(IO이 

특열업에 의힌 업인의 조직언경 등기 등록면허셰(10이 

유동화전문회사기잉수힌 유동회X씬의 ~i당권이전등기 등 등록연허세(%) 

예금보험공사흥자웅기 등록연허셰(10이 

등한국기주 등택금융공사가 잉수힌 주택지당채권의 저당권 이전 등록언허셰(100) 

금융X뼈시기적 이전 교환으로그흘째 관힌둥기 등록연허때(1삐 

g엠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둥록연허세(1삐 

칭업중소기업 주소변경 등기 둥록언허셰(100) 

벤처기업으로 획인받은 중소기업 업인실럼등기 등록연허셰(100) 

기업구조조정투지회사 동의 설립등기 등록연허셰(중과제외) 

국유재산업애 따른 현울훌지 재산 취득셰(100) 

중소기업간 통힘 앙수하는 사업용 채신 취득셰(1삐 

특열업에 띠른 조직연경으로 취득히는 사업용 때신 취득세(100) 

흔택지신관리공시 취득 재신 취득셰(100) 

법인셰업 뼈7조의2때 대한 연울출지 취득셰(100) 

징째김힌언l셰특업혜싱도 
업인씨업 째46조셰Z형에 의한 분힐 취득 째신 취득셰(100) 

업인셰업 지150조 자신교흰 취득 재신 취득셰(10이 

한국자신관리공시,예금보험공사 등 잉수재신 취득씨(1때) 

기업구조조정분이 자신유동화진문회시 잉수재신 취득셰(5이 

힌국주택공사 저딩권 실행으로 취득재신 취득얘(100) 

예금보험공사 둥 취득 채신 취득씨100) 

농업영동조힘자신관리회시 취득 재신 쥐득얘(1때) 

농긍업지현보동호조기힘금의 등 구이E 부맨실농애업 관조한힘 법으휠로부{ 띠터리 잉상수호한금 때융선때 취득째1애)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취득하는 재신 취득세10이 

수잉신수업재엉신동조힘의구조개선에관한업률관련부실수협조힘 취득째(100) 

섣호기!업금협이동 취조득힘하의는구조 셰개신선법률때 의한싱호급융예금지보 취득씨10이 

한법국인자 등신으관로리부공터싸 취득 구6조번조정 재신 또는 재무구조개선 도모 취득예5이 

조재특산업에 제 관3힌7조 둥1힘기 자신의 포괄적양도로 인하여 취득i 는 취득세10이 

대통영영으로 정해긍 힘영에 띠리 앙수하는 재신 취득셰중괴찌외l 

장업벤치중소기업1 장업중소기업 취득씨1때) 

부동신투자회사가 취득한 부동신 취득에3이 

부부휠할!!집힘투자기구의 집힘투지채신으로 취득 하는 취득때3이 

프로젝트급융투지회시기 취득하는 부동신 취득세(5이 

조특법 제31조 사업앙수도 관련 취득 재신 등기 취득셰(1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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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조문 
비고 (조펑〉-호) 

‘66-® 
I 67뀐 

‘ 89제 ‘ 89의 3 ‘ 119-0뉴1 ‘ 119애}-2 ’ 119애}-3 ’ 119저}-4 
I 119저}-5 

‘ 119저}-6 
I 119경H 
I 119용←2 

I 119경녕 

‘ 119월 
I 120애}-1 

I 120저}-2 

‘ 12*3 ‘ 12*4 
§12*5 
§12*6 

‘ 12어D-7 ‘ 120애}-8 
I 120--0)-9 ‘ 120--0)-10 ”20--0)-11 ’ 120--0)-12 

‘ 12어D뉴13 
I 120--0)-14 

‘ 120--0)-15 

‘ 120--0)-16 

‘ 120--0)-17 

I 120--0)-18 

‘120-@ 
I 120-® 
I 120-@-1 

‘ 120-@-1 ’ 110-@-3 
I 120-® 



뼈Cfrt장조도λl안양 

감먼 
감언제도 내 용 

대상세목및 관련 조문 
비고 

분야 감 언 율(%) (조굉〉호) 

금딴r끓융,기생 뺀관으1에의로엔구부에조터개관힌선 주때식영관렁 또한 또는는 법 지률 얘분땐째 취~·전득조결에생 띠른 띠뼈라자부의실 과짐주주취득예10이 I 12o-@-1 

금의융 적1맨 또|는 법인 지 대분홍님 취득을흥~I로전뺑빼 뻐혜당 법인 과짐주주 취득채(10이 ’ 120-‘’-2 

짜주r댐회회사규시엉째」포에 및힘 공) 띠가정른되거 지거래회니얘시짜 관한 줘왜 법훌끼 취득애같은 띠른 업X 또R는회새 [끓금융지 과정주주 취득씨(100) ’ 120--@-3 

좌쩨강연한”특쩨법싱도액| 
조 예금의보5찌험1공횡사 및 또 때는8 정조리에금융 띠기리관 주이식 「예 또금는지 지보문호법 취」득 찌136 과징주주 취득씨(100) I 12ι@-4 

기업구조조정분이 

호지 한및국분에 효X팩 띠 취샌X라득핀It리! 인관공수리시한공기사 채f의금건융을 설회링 흘사에자부 관전실힌환X씬힘 업얘g등」 따의없라효6조 찍융째적1횡 또 처셰는리1 과접주주취득셰100) ’ 120-쟁)-5 

조한f농합업 부X협실씬동자핀조신리잉올회의시 출가 구자조같전개은환선행법애 : 핀α 띠힌조리 업져 주율P호식에맥 또 띠는애른 지 뼈 농분업 취영땀동득 과정주주 취득애(100) ’ 120-흉B 

주식의 포뀔적 교환· 이진으로완전자회시의 주식을 취득 과집주주취득셰100) I 120--@-7 

정업벤치중소기업1 g엠중소기업 재션째(50)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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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에따른감면 

1.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 

근거규정 대상세목 구비서류 감면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면제 ·사업자등록증 • 제조업 등 개인기업을 영위하는 
제120조저15항 · 현물출자확인서 거주자가 'a해 사업용 자산을 

· 감정평가서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 -Z「z::.「며。-닙「 겨。-。「 

. 'a해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2.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어| 으|한 법인설립 

근거규정 대상서|목 구비서류 감면대상 

· 조세특레제한법 · 취득세 먼제 · 법인등기부등본 • 5년 이상 영위히는 내국 법인이 
제120조 저11항 · 회계장부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저15호 · 감정평가서 겨。-。「 

. -7「;-《「며。-닙「 드 C드〉 

3. 사업 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근거규정 대상세목 구비서류 감면대상 

·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면제 ·사업지등록증 • 제조업 등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저1120조 제5항 · 앙수도계약서 - 발기인이 되어 법인으로 전환 

· 감정평가서 - 법인 설립일로부터 3월 이내 

· 주주영부 -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권리 

·1 년 이상사업 의무를앙도하는 때 

실적증빙자료등 . 'a해 법인이 법인전환으로 취득 
하는사업용재산 

단, 취득{등기)후 2년내 시업 폐지 

및매각시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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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통힐때l 따른 감면 

근거규정 대상세목 구비서류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면제 · 통합계약서 

저1120조 저11항 · 법인등기부등본 

저12호 · 출자자산인도증 

·감정평가서 

. -Z「?'-「며。-티「 드 。

.기업분휠떼따른감면 

근거규정 대상세목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세 면제 · 분흘회사가지산 

제120조 저11항 및부채평가보고서 

저16호 · 법인등기부등본 
· 회계장부 
• -9--:>C「며。-닙r 드 <>

• 5년간사업사실증 
영서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감면 

근거규정 대상세목 구비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 투자비율에 · 법인등기부등본 

·저1121조의2, 도 해aaf는취 ·기획재정부장관 

세감면조례 득세 및등 감면결정통지문 

제 33조 록서| ·재산 ·외국인투자기업 

·인앙시시세감연 서|먼저|(사 등록증명서 

조례 저123조 
업개시일로 

· 사업자등록증등 
부터 15년간 

전액면저|) 

S'ilitrt장표시안양 

감면대상 

•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않는기업간의통합 

• 중소기업간의 통함법인과 법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개인사업지와 
개인사업재 

• 소멸사업자가 존속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되고 그 가액은 
소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일것 

• '&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자산,무형자산 

-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지삼 저|오| 
- 저당권, 임차권 등의 이전 
등록세포함 

감면대상 

• 5년 이상 영위하는 내국 법인 
• 단순분할, 분할합병, 물적분할 
하는경우그승계한자산 

감면대상 

· 감면대상자 

-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 
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 조서|길땐이 불가피한 사업 등 

• 감면대상 재산 ~해 사업을 영위 
하기 위히여 취득 보유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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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강!<>fl 대한감면 

•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부속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근거규정 대상서|목 구비서류 추징대상 

· 지방세 · 취득세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소 설치 후 4년내에 
특례 · 재산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증영)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제한법 면제 · 토지·건축물대장 펴|쇄하거 나 다른 용도로 
저146조 사용하는경우 

• 2014.12.31.까지 

• 지석잔엽젠터에 대한감면 

근거규정 대상세목 구비서류 감면대상 

· 지방세 · 취득세 · 지식산업센터 • 지식t법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특례제한법 50%감면 분양계약서 정보통신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58조의2 · 재산서K5년간 · 회계장부등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자가 

37.5%경감) '&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2016.12.31까지 

• 기타 자주 적용되는 감면규정 

• 용도에 따른 비과세 

근거규정 대상서|목 구비서류 추징대상 

· 지방세 · 취득세 · 제사 종교 자선 학술 · •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3년 
특례제 · 재산세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 이내에 정S받 사유없이 직접 
한법 제 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시용하지아니하는경우 

50조 휘득하는부동산 •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 

직접사용하는부동산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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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근거규정 대상서|목 구비서류 추짐대상 

·지방세 ·취득세면제 • 쟁H 1∼3급시각쟁H인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례 ·자동차세 1∼4급)증명원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제한법 면제 ·자동차등록원부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제 17조 켜。-。「 

• 국가유공자 등 자동치에 대한 감면 

근거규정 대상서|목 구비서류 ~~[,~~ 

·지방세 ·취득세 먼제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특례 ·자동차세 1∼7급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제한법 면제 • 5.18 민주호운동 부상자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제 17조 1∼14급 켜〈〉-。「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중 
εh애등급 해당자 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 주택에 대한감면 

근거규정 대상서|목 구비서류 추징대상 

·지방세 ·취득세 ·주택건설사업자 • 사용승인일이나 취득일로부터 

특례 ·재산세등 - 전용면적 60m' 이하 - 2월 이내에 보존등기 또는 

제한법 면제 이전등기 미필시 

제31조, • 1가구1주택 최초분앙자 • 1가구 2주택자 

제33조 - 전용면적 40m' 이하 . • 임대의무기간내 미사용 또는 

면저K휘득가액 1억원 미만) 매각시 

• 임대사업자 (건축주, 최초 • 2015.12.31.까지 
분양자) 

- 전용면적 60m' 이하 • 
면제 

※ 벤처기업육성촉진 지구에 대한 감면 ;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저| 58조 

(취득세 37.5%, 재산세 37.5% 감면) 
- 2016.12.31.llf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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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지방세 신고납부 유의사항 

.취득세분야 

법인의 모든 취득물건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법인의 
장부상가액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 | 부동산승계 취득시 

•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의 시기 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 
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일체의 비용 
(중계수수료 등 부대비용 포함) 

| | 토지의 간주 취득(지목변경)시 

• 토지의 지목변경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 
(지목변경 공사비, 형질변경 공사비) 

• 지목공사비용 ;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산림훼손부담금, 대체 
조림비, 포장공사비, 조경공사비, 허가비, 설계비 등(개발부담금은 제외) 

| | 건물신·증축시 

• 건물신 · 증축과관련된 일체의 비용 
• 주요 신고누락 항목 ; 건설지-금이자(건물 시용승인 전까지의 지급이재, 
설계감리비, 담장, 굴뚝등 

• 공시-비 정산 등으로 당초 취득가액이 증기-된 경우 장부 기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 

• 1년 이상 존치히는 가설건축물(천막, 캐노피, 컨테이너 포함)도 취득세 
신고납부대상임. 

| | 시설물에 대한 취득시 

• 급 · 배수 시설 ; 옥외하수도 시설 및 지히수시설은 건축물과 별개로 
독립적인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과세표준 
으로신고납부하여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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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엉t장조도/‘l안양 

-------------------------------------------------------------

|| 차량운반구에 대한 취득시 

• 차량취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 주요 신고 누락항목 ; 할부이자, 탁송료 

• 등록을 요하지 않는 차량운반구(사업장내 전용지게차 등)도 취득세 신고 

납부대상임. 

• 치-량의 주요부분을 개조(변경)하는 경우도 취득세 신고납부 대상 

(예 ;냉동탑장착등) 
※ 중고차량매매시 법인장부가액으로 신고납부 

|| 과점주주성립시 

•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50%초과 소유할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성립(과점주주 ; 본인 및 친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합하여판단) 

• 과세표준 ; 과점주주 성립 당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차량 등)의 법인 장부징- 가액(장부상 계상된 감가상각충당금은 

당해 물건가액에서 공제) 

•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가 성립된 경우는 취득세 비과세이나, 이후 과점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에는증기된 비율만큼 취득세를 신고 납부히여야함. 

.주민세분야 

II 재산분주민세 

• 납세의무자 ; 업소용 건축물의 소유 여부에 불문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하고있는자 

• 건축물은 무허가 또는 위법 시공된 경우라도 과세대상임 

(천막, 컨테이너, 캐노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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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 건축물 ;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 
(기숙사, 구내식당, 휴게실, 탈의실, 도서관, 체육관, 오물처리 시설 및 

공해방지시설등) 
※ 주치장 등 건물의 공용부분 면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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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에 대한행정처분 

| | 가산금 징수(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저159조, 저160조) 

• 대상 ; 납기내 미납부자 
;어도a님}납{ 
oC그 Ot:::t 

- 가산금 ; 최초납기 경과시 체납세에 3%를 가산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1월 경과시마다 체납세에 

1.2%씩가산 
※ 중가산금은 체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은 제외하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재산압류(근거규정 : 지방세 기본법 제91조) 

• 대상 ; 독촉장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 
처요바법 

-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 불문하고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 

- 가급적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압류 

|| 부동산, 자동차 공매(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저198조, 국세징수법 저161조) 

• 대상 : 압류된 재산이 있는 체납자 
적용방법 

- 부동산 ; 한국자산관리공시-에 매각 의뢰 
- 자동차 ; 인터넷 공매 (오토마트) 

II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 지방세에 대한 고액 · 상습체납자{지방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지-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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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정보 자료 제공{근거규정 ; 국세징수법 저17조의 2) 

• 대상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지방세 체납액 
이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는 경우 

• 적용방법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법률 저]14조의 규정에 의거 
신용정보자료제공 

| | 관허사업 제한(근거규정 : 지방세기본법 저165조) 

• 대상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그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때 
• 적용방법 ;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인 · 허가 
주무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체납횟수 계산은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보아 계산 

| | 자동차 번호판 영치(근거규정 ; 지방세법 제131조) 

• 대상 ‘ 자동차세를 체납한 납세자 
• 저요닙 f버 

-「〈〉 C> 1::::1 

-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 회수 병행 
- 지동차번호판의 영치활동 실시 • 영치시기나 장소 불특정함 

| | 무적차량(대포차) 강제점유 

• 자동차 등혹원부상 명의자와 실제 점유 · 사용자가 다른 대포차의 명단 
을 주민전산망 등을 연계하여 파악 

• 체납차량에 대한 강제인도명령 통지 번호판의 영치 활동을 병행하여 
추진등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대포차 

지-동치관리법에 의한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 또는 거래되어 자동치등록원 
부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 · 사용자가 다른 불법자동차로서 주로 법인 · 단체등의 부도 
파산시 채권자나 법인관계자 등에 의하여 점유된 후 이전등록하지 않고 운행되거나, 
자동차 매매단지 주변의 무등록매매업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래되는 불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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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 

.구제제도종류 

|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지방세기본법 저1116조 저11 항) 

•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에 청구히는 사전 구제제도 

| | 이의신청(지방세기본법 저1118조) 

지방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에액이나 과세표준오류 등)가 있을 때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또는 통지를 받은 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히는 사유를 
구비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하는 사후적 구제제도 

• 이의신청 결정기관 
- 시·군 구세=수시장 군수·구청장 

- 시 도세 =옹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십맙기관에 
청구동}는 재심의 성격의 구제제도 

• 심사청구결정기관 
- 시·군·구세 =수시 도지사 

- 시 · 도서| =옹 조세심판원장 
※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에 직접 심사청구 가능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및 심판정구를 할 수 있음. 

|| 행정소송 

이의신청 절차에서 구제가 안되면 심사청구절치를 거쳐 관할법원에 행정 
소송제기 
※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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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 지방세구제절차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절차 

규
 빨
 

맨
 랩
 
랭
 

정
 
미
’
및
 

W야
 
생
 뽑
 

• 
심사및결정 

• 30일 이내 결정 및 통지 
· 결정 및 통지 
- 시세 ‘ 서울특별시장 
-구서|;관할구청장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 심판청구 절차 

@ 신청인 
• 90일 이내 이의신청 
또는심사청구 
-시청 및 구정 민원실 

x;까‘ .. -「 • 

@ 이의신청(심사청구 • 
심판청구)심사및 결정 

• 90일 이내 결정 통지 
• 결정 및 통지(이의신청) 
-시세 :서울특별시장 
-구서|;관할구청장 
• 결정 및 통지(심판청구) 
-시세 ·조세심판원장 
- 구서| ; 서울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 

청구인에게통지 
※ 결정통지에 불복시 과세 

• 처분을 받은 후 이의신정 
또는심새심판)정구 
가능 

• 

@ 신청인에게통지 

• 이의신청의 경우 결정에 
불복할경우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심사청구 심판청구 
가능 

· 조세심판원,시정,구청 
민원실접수 

※ 행정소송의 경우위의 절치와달리 처분이 g;닫 것을인닐로부터 g뀔L뻐| 즉시 소송을저|기할수g응 

• 감사원심사청구절차 

정구인 서울특별시장 안전행정부장관 

• 90일 이내 정구 • • 서울특별시 의견정부 • · 안전행정부의견첨부 
- 구청 민원실 접수(4부) -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전달 -감사원장에게 전달 
-자치구의견서첩부 

、,

청구인에게통지 감사원 결정 및통지 
행정소송 ‘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 ‘ • 3개월 이내 결정 및 통지 

-90일 이내 관할법원 소송제기 -감사원장 

※ 행정소송의 경우위의 절치와달리 처분이 5;딛것을안널로부터 g옐나}에 즉시 소송을제기할수g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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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제도절차 

신 청 고지서는도달일로부터 기신 
(%윌내) 

이의신청 ∼∼∼i 
심사 심판 

청구 

신청 결정 (90일내) (90일내) ·~ 컬정 ·~일내) 

률률I · 도지사 신 청 신*~ 심판원장 
(90일내) -(%일내) 신청 뽕 
신 칭 j 니i 잉 j (90월내) 
90월 내) (%월 내) ’ 도지사 

맡뀔 • 시장 군수 • (심시징귀또는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컬징 190월내) 결 정 (90일내) 

청
 내
 

신
 왜
 \∼1 

감사원장 
(심사청구) 

____-/ 
소제기 
(%밑에 

결정의 구분 ζ「하, 기각, 인용(경정 또는 취쇠결정 

결정의 효력 관계 행정청을 기속(부과처분한 기관은 결정내용에 따라야 함) 

2014 일기쉬운 지방세 149 



편리한세금납부 

| |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 (www.wetax.go.kr) 

• 우|택스(We Ta×)란? 

위택스는 전국의 지방세를 자치단체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신고와 납부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전자 신고납부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 법인세분) 

• 전자조호| · 고지(미납, 체납) · 납부(전자납부에 한함) · 압류 · 신고 내역 
• 전자신청 · 지방세환급금{과오납굉신청,자동이체신청, 지동차세연납신청 

• 기타 ; 지동차세액계산, 심사결정사례, 지방세 안내, 지방세 통계자료등열람 

| | 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면 

w €:J!,_~,,l! 

--- ----- ----~ 
ID9 

="_:) 

“씨 
.‘ • ‘·· ‘­-- .,- ‘” , • .‘ --- ·?··“- - - -
“----- -• ‘ - - -- -“ ·”·…,~ ........... . 

• 가입절차 

짧· 위택스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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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 - 자치단체나 금융기관에 가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신고 및 납부, 납부내 
역조회등을할수있습니다. 

l.,.,, :펴 

- 은행 업무시간 이후(∼22:00) 

에도 인터넷으로 지방세 

신고 -납부를할수 있습니다. 

----- - 각종 신고 업무의 정보화로 
。 - ” 수작업 입력에 따른 오류 발 

생과 업무처리 비용 감소로 

세무 행정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 세무행정의 신뢰성 

이향상됩니다. 

회원가입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공鍵서 ·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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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납부 및 수납서비스 온라인 전환 ( ‘11.3.2.부테 

|| 지방세를 납부할 때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됩니다! 

•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 
카드를 넣으먼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CD/ATM에서도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기능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CD/ATM에서 납부하실 때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 
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됩니다 

- 납세고지서는 납부 안내를 위해 기존대로 발송됩니다. 

|| 전국 어디서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모든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납부할수있습니다, 

|| 인터넷 납부도 훨신 편리해 집니다! 

• 인터넷에서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위택스에 접속 
하시면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 로그인 한번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그 외 다양한 납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자동이체납부를신청할경우어떤은행이든수수료없이납부기능합니다. 
- 신청장소 ; 전국 모든 은행지점 또는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대상세목 ; 등록면허세, 지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 예약 납부를 선택하여 본인이 원히는 납부일을 사전에 미리 정해두면 
해당일에 자동으로 지방세가 납부됩니다. 
- 신청장소 ;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 은행이나 인터넷에서 과세건별로 따로 납부하였으나, 여러 과세건을 
한번에 일괄납부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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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신고 

• 모든신고분세목은신고만하면고지서를작성할필요가없어집니다. 

- 신고분 세목 ;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 등 
※ 다만, 지방소득세(소득세분, 특별징수분)는 세무서에서 소득세(국서|)와 

함께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창구로 가져가면 종전과 동일하게 납부 

할수 있습니다. 

• 지방세 신고는 위택스나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WWW.맹u. or.kr각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신고후즉시 납부가능합니다. 

@ 자치단체 방문신고 ; 시 · 군 · 구청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 
과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 및 납부안내서’ 를 받으면 됩니다. 

| | 지방세납부 

• 표준절차 

--/ 

/ 
/ 

’ ’ ’ ’ ’ I 
’ ’ ’ ’ ’ ’ 
’ I 

’ ’ ’ ’ ’ ’ ’ ’ I 
’ ’ I 

납부매체 

〈본인일 경우〉 
카드 · 통장 투입 一 ‘지방서|’ 선택 - ‘본인 납부’ 선택 -비밀번호 입력 • 
지방세내역 화연표시-납부할 세금선택 -납부 

〈대리인일 경우〉 
카드 · 통장 투입 - ‘지방세’ 선택 -- ‘타인 납부’ 선택 -간펀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지방세내역 화면표시 --납부할 세금선택 →납부 

CD/ATM 

〈본인일경우〉 
통장, 주민등록번호(본인확인) 또는 간펀납부번호 제시 - ­
납부할 세금 선택 --납부 

〈대리인일 경우〉 

간펀납부변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제시 -→납부할 세금 선택 一납부 
※ 창구 납부시 납세고지서 밀요 

창구 

납부절차 

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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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매체 

인 터 넷 

위 택 스 
인터넷지로 
은행 인터넷뱅킹 

짜1rt창표시안양 

납부절차 

〈본인일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一 ’지방세’ 선택 -지방세내역 화면 표시 -
납부할 세금 선택--납부 

〈대리인일 경우〉 
간펀납부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 -→지방세내역 화먼 표시 -
납부할 세금 선택 --납부 

-“ 

※ 간편납부번호란 타인이 본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고자 할 경우 본인의 과세 

내역을 확인하고납부 할수있는본인이신청한고유번호 

• 본인이 통장 ·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 또는 

타인이 대리 납부히는 경우에는 간편납부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하세요. 

• 은행의 CD/ATM 이용이 어려우신 분은 은행창구에서 납부할 수 있습 
니다. 다만,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 등록면허세 납부 절차 

• 인터넷신고를한때에는납부서를출력하고, 

• 방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서를 교부받아 은행창구에 가서 납부하면 

영수필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법인납부 

• 법인 사업지는 은행 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한 단건납부만 

기능하며, 인터넷이나은행창구에서는모두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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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동이체납부 

대상세목 및 이체일 - 지방세 정기분 부과세목 
@ 등록면허세 ; 1월 31일 
@ 지동차세 ; 6월 30일(1기분), 12월 31일(2기분) 

@ 재산세 · 7월 31일(주택분 1/2, 건물분), 9월 31일(주택분 1/2, 토지분) 
@주민세 :s월 31일 

※ 납기일(이체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자동이체 

됩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만안구청 세무과, 동안구청 세무과 (Fax신청 기능) 
-전국모든은행 

@ 전자신청(은행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지로 (http://www.giro.or.kr) 

- 위텍스 (http://www.wetax.go.kr) 

• 기타안내사항 
- 자동이체 신청 후에는 고지서기- 발송되지 않으며, 대신 자동이체 
안내문을받으시게 됩니다. 

예금잔액 부족 또는 납세자의 귀책사유로 이체되지 않은 경우 3% 
가산금이 부괴-되며 익월 1회에 한하여 추가이체를 하게 됩니다. 

- 지동이체시 최고 1,000원 세액공제(지동이체+전자고지) 

|| 인터넷전자납부 

•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 kr)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이용 납부 

”지방세/ 
• 세외수입i 클릭 | . 

(온행 세금공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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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차드납부 

• 납부카드 종류 ; 모든카드 
• 납부방법 

·공과금 

i국세납부 ]‘ I 닙부서비스- ‘ 
대출. 클릭 , ... l 지방세납부 , 

클릭 

~t창조도시안양 

.납부번호 / \ 
· [ - 키드정보- - ( 완 료 I 

입력 \ / 

- CD I ATM 에서 납부 ; 농협 시청출장소, 만안 · 동안구청, 농협시 
지부방문 

- 인터넷 이용 ; 카드사홈페이지 접속 

| | 평생계좌납부 

• 개인별로 부여된 농협 계좌로 입금 납부 

• 계좌 및 금액 확인 ; 고지서, 해당구청 문의 

문의처 | 안앙시정 세정과 8045-5147 
| 만안구청 세무과 8045-3281 
| 동안구정 세무과 8045-4884 

II ARS 이용 지방세 납부 

• ARS 번호 =수 1544-6844 
• ARS 지방세 납부안내시스랩을 이용하여 납세자의 정기분 지방세액 
체납액, 과오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외수입 납부도 ARS를 이용하여 조회 및 납부기 기능합니다. 

- 상하수도 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 15만원 이하의 지방세의 경우A.RS휴대폰결제를 이용히여 납부 기능합니다. 

※ 휴대폰 결재를 이용할 경우 다음 달 이동전화청구내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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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안내 
-----

’ ’ I 

’ I 
’ 

II 납세증명서 

• 근거법렁 ; 지방세기본법 제63조 

• 의으|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액과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 신정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니-납세의무자의 위임장을소지한자 
• 신청방법 ; 서면(방문 · 민원우편 · 모사전송(FAX), 인터넷) 

• 발급기관 
- 개인, 법인(공통) ;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액을 포함한 

다)을 확인하여 납세 증명서를 발급 
- 전국 어디서니- 증명서 접수기관이 wetax(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전국체납 여부를 확인 후 즉시 발급 

• 흐름도 

납세자 폐
 렇 

시·군 구 
(접수기관) 

• 증명기간및유효기간 
- 증명기간 ; 발급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0일간 
※ 단, 발급일로부터 30일내 납기한이 도래되는 부과분이 있는 경우 그 납기말 

일까지유효 

• 발급수수료 : 무료(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헝} 

| | 지방세 납부확인서 

• 근거법렁 : 지방서1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www.wetax.go.kr)을 이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납부확인서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 

받을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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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Prt장표/、l안양 

- -- -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 -“ - -- ‘ 

| | 세목별 과서|(납서|)증명서 

‘,, ‘ 

• 근거법령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1∼14호(2001. 8. 31.) 
• 의으| ;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세목별로 과세 또는 납세한 
사실에대한증명 

• 신청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나납세의무자의 위임장을소지한자 
• 신청방법 ; 서면(방문 · 민원우편 · 모사전송(FAX), 인터넷) 

• 발급기관:과세관청 
※ 신청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가능하나 발급기관은 과세관청에서 발급 

• 흐름도 
(FAX 신정시〉 

민원인 
-쉰효-------교부 

[교부기관] 
전국 

시 ‘ 군·구 

T
j7 

-쁨
 

4→
-
-
-

그
닙
 

서
,-
-

발
 

생二
 
+ I증명기관l 

과세관정 

〈직접방문시〉 

민원인 

시천 

-→」------교부 

l증명기관] 
과세관정 

• 발급수수료 : 800원(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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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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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73호서식]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앞쪽) 

성
 
구
 인
 

@주인(업인 외국인) 
등∼덕번호 

@)사엽자등꽉밴호 

口口口 口口口

신화빈호댐씌표 

C!J싱맹(대표자) 

디| ‘’격츠변로연」 
힐 Ir |口口口 口口口/잉수소(영업소) 

)꾀j진사우면주소 I fi' 신 화 낸 호|(휴대신화 

(il'풍 지 기 관 

.l-ll .!1!. 

([ill풍 시 내 용뉴←L」 
세액 

그l사의 

내용 

Q l 생 구 서l 애 

il2l갱구 내용 빛 이유-

「 시망세지분법」 세 11 6조 세 l 항 및 감은 법 시행냉 세94조AJ]5항에 따바 과세신시부심사깐 성구함니다 

c l ., 。l

성구인(대리인) (시냉 또는 인) 

시 풀 꽉 까 시 상 귀하 

l. 세우소사결」!} 능지샤, 과세에고 상시서 ‘ 미파세 또는 삽앤플 l간야하는 

콩지 

2. 그밖의 증명서퓨 

이 파세신적부심사에 판한 노든 권힌완 위의 L”라인애가| 위 임힘니다 
위임자 (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접수증 

(섞수번호 호) 

싱영(법인밍) 

침쉬L서퓨 

I. 세부초시낀과 팡지시 ‘ 과세에고 동시샤, u] 괴세 또는 

감띤윤 만려하는 동지 
2. 그밖의 줍r영서-하 

2 10mm x297mm (일 반용지 60g/m’(지| 한용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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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trt장표시안양 

- - - - - - - - - - - - - - - - - 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뒤 쪽) ; 

작성‘상법 

口 인적사항(청구인, 대리인)란 

<D 성명(대표자) 개인은 성영, 법인은 법인 대표자 성명을 적습니다 

@ 주민('ti 인, 외국인)퉁꽉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둥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둥콕번호를 적습니 다, 

@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는 상호, 법인은 법인동기부상의 법인영올 적습니다 

@ 사엽자둥꽉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둥록된 사업장의 등록번호윤 적고, 퉁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주소(영엽소) 

- 개인 주민둥록표상의 주소갚 원칙으로 하되 ,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흔 경우 거주지륜 

적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염자’ 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삼 

적습니다 다만, 주사부소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입장의 소재지가 

다갚 정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엽장의 소지1지갚 적올 수 있숨니다 

@ 선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안전화(휴대전화)변호룹 적습니다 

@ 전자우편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l 주소)딛- 적숨니다 

口 갱구내용란 

@ 통지기판 과세예고 둥융 꽁지한 행정기관윤 직습니다. 

@ 풍지받은 연월일 과세에고 동은 통지받은 연원일을 적습니다 

@ 동지내용; 과세예고 둥 대상 세목 및 지망세액올 적습니다 

@ 청구세액 과세전심사청구륜 하고자 하는 금액블 적습니다. 

@ 청구 내용 및 이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연 봉지, 과세예고 용지, 비과세 감띤 신청올 

반려하는 통지 둥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윤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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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기본업 시행규칙[별지 제75호서식] (앞 쪽) 

지방셰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90일 

〔D성명(대표자) @주둥민록(변템호안 외국인) 

신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칭 

디디디-口口口 인 @주소(영업소) 

@전 화 벤 호 (휴대진화 ) @전자우편주소 

CD성명(대표자) @주둥민콕(변법호안 외국인) 

대 @싱호(법인명) @사염자동록번호 

리 
디디口 口口口인 @주소(영업소) 

@진 화 번 호 (휴대전화‘ ) @전자우편주소 

@동지를 받은연월일 
또는 처분이 @처 분 청 
있었음융 안 연원일 

@동지된 | 세 옥 세 액 | 
사항또는 
처분 내용 | 세부내용 

@불 j「’ 사 , 。「

@결정서 진달송딸 
口 신청 口 신청하지 않음 

신청 여부 

@중영물건의 표시 

「지망세기꽁법」 제 1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지194조제 l항에 따라 별지와 같이 증명서류플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녀」 웰 일 

신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 올 특 별 시 장 귀하 

증명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영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이 지방세 이의신칭에 관한 일체의 권한올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지방세 이의신청서 접수층 

(접수번호 호) 

생명(법인영) | 주소(영업소) 

중영서류 접수자 

집수일자도장 

2J Ommx297mm(일 반용지 60g/m’(께 한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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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Cfrt장표시안양 

-------------------------------------------------------------‘ ‘ 、
、

‘ ‘ (뒤 쪽) ; 

작성망법 

口 인적사항(신청인, 대리인)란 

성명(대표자) 깨인은 성영, 법인은 업인 대표자 성명올 적슴니다 

@ 주민(법인, 외국인)둥꽉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띤둥록번호1 법인은 법인퉁록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둥룩번호를 적숨니다 

@ 상호(법인영) 개인사임자는 상호 빔인은 법인둥기부상의 법인멍을 적습니다 

@ 사업자동록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둥록된 사업장의 동흑번호를 적고, 둥록번호가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둡니다 

@ 주소(영업소) 

- 개인 주민둥록표상의 주소듭 원칙으로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등 경우 거주지룹 

적올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엽자 ’”인은 주사부소 소재지 기1인사임자는 주원 사염장 소재지원 

적습니다 다안, 주사무소 또는 주된 사엽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가 

다흘 경우 분사무소 또는 해당 사엽장의 소재지윤 적을 수 있습니다 

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진화(휴대진화)변호잔 적습나다 

@ 전자우연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편주소<E-mai l 주소)릎 적습니다 

口 청구내용란 

@ 동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있음올 안 연원일 통지갑 받은 연월힐 또는 그 처분이 

있었음용 안 연월일용 적습니다. 

@ 처분칭 과세 행정기관왈 적습니다 

@ 동지된 사항 또는 치운내용 과세된 세꼭 및 지망세액 퉁윤 죄습니다 

® 물복사유 처품내용에 이의가 있는 내용올 적습니다 

@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플 원하시는 정우 신청란에 、/ 표시합니다 

@ 증명윤건의 표시 증명서류로 제출하시는 목록용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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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업 시행규칙[열지 제76호서식] (앞쪽) 

지방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인 

l、성냉 (대표자) 2l주민(법안 외국인) 
1한낸호 

} 

갱 3 상호(냄인냉) i4 1사임자둥꽉번호 
: IL 」-

인 (.주소(영인소) 
口口口 口口口

16 신 화 번 호 (휴대선회 ) 7 낀자우편주소 

l 성영(대표자) 
2 주넨(법안외국인〕 
응펴」낀호 

clJ .상호( 'll 인 l싱) @사임지둥꽉씬호 
리 

口口口 디口口 인 ' 5 1주소(영언소) 

6) 선 화 맨 호 (휴대진화 ) @진자우면주소 --
봉 삐1,•- 고l 뎌파 !",- 세 왜 

지 λ1 분 성 고지서 수링일 

원 이의신칭 
견정서수렁일 사 9 이의 재판인 

항 A」];,。l
결정사항 천 정 기 관 

@건정풍시갚 빌지핏한 
싱우의 경정기간이 
깅파한날 

@{갖 복 사 , 。「

@심사결정서 
口 신청 口 신정하지 않읍 

신자송달 신청 

@증 명붙건의 표시 

「시망세기본법 」 세 11 9조 빛 감은 볍 시행핑 지1 96조에 "r과 떨지와 간이 중영서퓨삼 성부하여 
심사잔 칭구함니디 

녀」 월 일 

칭 -f인(대리인) (서멍 또는 인) 

서 한 간- 별 시 장 귀하 

중멍꽉r= 심사청구 사유갚 중영할 수 있는 서퓨 

이 지망세 심사갱 -f에 판한 모둔 권한을 위의 디|리인에세 위임합니다 

성밍(’U 인명) 

중‘딩서류 

위임자 (서냉 또는 인)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흥 

주소(영엮소) 

점 수 자 

진수일자인 

(섞수번호 

A「Tι-JL

없픔 

2 1 0mmx297mm(일반용지 60g/m’ (,IJ 훤용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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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장표시안양 

(뒤 쪽) 

작성망댐 

口 인적사항(청구인, 대리인)란 

성명(대표자). 개인은 싱영, 볍인은 'Ii 인 대표자 생명흘 적융니다 

깅 주민(법인, 외국인)둥꽉번호 개인(내국인)은 주민둥록번호, 엉인은 법인풍꽉번호, 외국인은 

외국인둥꽉번호를 적숨니다 

® 상호(법인냉) 개인사염자는 상호, ’I.I 인은 법인등기부상의 입인밍윤 적숨니다 

(4 사엽자동꽉번호 「부가가치세법」 에 따라 등폭된 사업장의 등꽉번호릎 쩍고,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민 칸으로 둠니다 

@ 주소(영염소), 

개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블 왼칙으쿄 하되, 주소가 사실상의 거주지와 다륜 경우 거주지한 

적올 수 있습니다 

댐인 또는 개인사임자 냄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주된 사임상 소재지픔 

적습니다 다안, 주사우소 또는 주년 사엽장 소재지와 분사무소 또는 해낭 사임장의 소재지가 

다릎 경우 운사무소 또는 해당 사엽장의 소재지갚 적을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연락이 가능한 일반진화(휴대진화)밴호핀 적습니다 

7' 선자우연주소 수신이 가능한 전자우앤주소(E-mail 주소)관 적습니다 

口 칭구내용한 

@ 1유파λHt: 해당 세옥‘ 지망세액, 고지서수령일 등융 적숨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올 한 깅우에안 끼기 바람니다 

@ 칠정몽지잔 받지 뭇한 경우의 깅성기간이 깅과한 날; 이의신청에 대한 낀파용지찰 받지 옷한 

경우에만 그 날와를 "'' 습니다 

@ 관꽉사유; 이의신청 검정 둥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올 적숨니다 

@ 전자송달 신청; 전자송달윤 원하시연 신청란에 ../ 표시합니다 

@ 중명붙건의 표시 중명서류로 제원하시는 옥꽉용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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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열지 제77호서식] 

지방세 심판청구서 
처리기깐 수수 효 

90일 없 1 。,-

청 서。 며 。 주민 둥 록변 호 
(사엽자둥록번호) 

상호 
진 화변호 

구 (휴대선화번호) 

口口口 口口口

인 
주소(영임소) 

선자우연(c mail) 

λ1 * 청 조 사기관 

•------ 처분봉지간 맡은 난(또는 처분이 있은 것용 치음으로 안 날) 녀」 원 일 

똥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과세연도 기분, 세목 및 지방세액 둥용 
기재함니다) 

‘”-----년도 _ !::: -----세 -----윈 부과처분 
이의신칭을 한 | 쐐청 길정봉지둡 받은 난 | 

년 윈 일 (쥔정동지갚 받지 옷한 년 월 일 
날 깅우에는 걷정끼간이 경과한 날) 

이의신쟁에 대한 
칠 정 사 항 

불꽉의 사유(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낸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지망세기본당l 」 세 119조 및 갇은 법 시행덩 재96조재 l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청구룹 합니디 

녀」 월 일 

챙구인 (서땅 또는 인) 
조세신판원장 귀하 

침부시퓨. l. 불확사유서(불꽉의 이유를 별지로 작성한 깅우입 니 다) 
2. 불꼭사유에 대한 증거서류(첨부서퓨가 많은 경우 목록옴 낼도로 침부하여 주십시오) 

위 심판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잔 아레 사랑에세 위임함니다 
(다반, 심판청구의 취하논 멘도의 위임윤 받은 깅우에 한한니다 

위 대 리 인 
위임자 

사업자동흑변호 전화번호 (칭구인) 구 분 서。 며 。 사업장소재지 
임 

(선자우면) (휴대전화) 

세 무사 
장 

(서명 또는 
공인회계사 

(서영 또는 
인) 

변호사 
인) ($ 

지방세 심사청구서 접수흥 (접수변호 호) 

성 명 tε 

[힘 쉬L시류] 

l. 불꽉사유서 ( ) 
2. 산꽉사유에 대한 증거서듀( 

2 1 0mmx297mm(일반용지 60g/m’(재환용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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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옆t창조도시안양 

납세자에계유익한정보 
----- -- ----- ---- ---- --‘ ‘ 

• 납세자어l게 유익한 정보입니다. 

수많은 경제활동 중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부동산의 취득이 아닐까 

합니다. 경제활동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소득에 

대한 소득세, 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에는 지방세를 납부하셔야 하는데 이는 지방세 

수의 주요한 재원이 되는 취득세입니다. 그럼 시민여러분께서 부동산 매매 

시 반드시 알고 계셔따}는 사헝들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잔 매매 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 매매계익t을 체결하기 전에는 우선 @등기부등본(법원등기쇠을 열람 
하여 부동산 물건과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담보권설정 사실 등을 확인 

하고, @구청에서 도시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 토지대장 등을 
열람하여 해당 부동산물건에 대한 일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매도자의 경우에는 해당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기- 얼마인가를, 
매수지는취득세가 얼마인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합니다. 

|| 계약체결 시 주의사항 

• 계약체결 시에는 계익t당사자(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계약내용 중 
목적물의 표시(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가 정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야 하고, 만약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기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등이 
있을경우에 매도자와이에 대한향후처리방법을약정하여야합니다. 

• 매매계약체결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추가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이중 
계약등의 문제발생을 대비한 약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부동산 등기시 주의사항 

1. 등기의 일반원칙 
1) 신청주의 원칙 : 등기는 관공서의 촉탁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가 어떠한 등기이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이를할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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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 등기신청은 법이 정한 서면에 의하여서만 기능하고, 또한 

등기 권리자와등기의무자가공동으로신청하여야합니다. 

3) 출석주의 원칙 :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은 반드시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리 
인이 출석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한다는 위임 

장이 필수적입니다. 

2. 소유권이전 등기 시 필요한 서류 
1)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부 

2) 등기원인 증서 ; 매매계약서 등(신고펼증또는검인 필요) 

3)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 l통 
4)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5) 신청서부본 2부. 

6) 주민등록등본 1부. 
7)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8) 국민주택채권매입증 

9) 등기 신청 수수료 : 매 부동산 딩- 15,000원 

등기부등 · 초본등수수료규칙 § 5의2) 

※ 자세한 문의는 수원지방법원 안앙등기소 (TEL. 1544-0773) 

3. 등기절차 

φ @ @ @ @ @ 
매매계약서 ‘ 검인(신고)된 ‘ 취득세’ ‘ 국민주택 ‘ 등기신청서 ‘ 등기권리증 
구청지적과 ,... 계약서에 인지 ’ 등록세납부 ,... 채권매입 ,... 작성, 신청 ,... 수령, 등기부 

검인(신고) 첩부 
[ [ 확인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표참조 

구청 세무과 납부영수증, 영수필확인서, 영수필통지서 

[ [인 I ii율칩조 
계악서 원본 2부 사본 2부에 김인 
' 부동산거래신고제에 의한 신고 시 검인 불필요(신고필증 대처|) 

※ 2006. 1. 1. 이후 부동산 매매에 관한 거래계g멸 체결하였을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거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 거래가격 등을 관할 구청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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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 신고절채기존 검인의 기능을 신고필증으로 대처|) 
1) 인터넷 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관할구청 홉페이지에서 접속 가능) 

。

실명확인,로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0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영 

직거래는 거래당사자 모두, 중개거래는 중개업자만 서영 
。

인터넷온라인접수 
(관할구청)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확인 및 온라인 신고필증 발급 
(담당공무원) 

0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온라인 조회 및 출력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등기신청서 상에 신고필증의 신고일련번호률 기재(신고필증불필요) 

법원(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필증 직접 확인 

2) 방문신고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서영또는날인) 

0 
관할구청방문접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고처리 
(담당공무원) 

0 
신고필증발급 
(담당공무원) 
。

부동산등기신청 
(신고필증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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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 

저11조 위 대상물건의 매매에 있어 매수자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 대금 金;

융 자 금 金 은 현상태에서 승계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함. 

계 약 금 金 은 계약시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중도금 1차 金 C」〉 년 월 일 지불하고 

중도금 2차 金 C」〉 년 월 일 지불하고 

잔 i:그i 金 C」i 녀」 월 일 지물한다‘ 

저12조 위 부동산의 인도는 녀」 월 일 자로 한다 

저13조 매도자는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렁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 

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저14조 매도자는 인도전 위 대상물건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조세공과금 등 모든 부담금 등을 잔금 수수일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한 권리 및 부담금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저15조 본 계약을 매도자가 위약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의 배액을 매 

수자에게 배상하여야 하며, 매수자가 위약할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 

도자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정구할 수 없다. 

단, 

--- ------- --------------------
본 계약을 준수,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영 

날인한다-

작성일자 더」 월 일 

매 도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 l | 성영 | 

매 수 자 
주 소 

주민등록번호 | 전화| |성명| 

중 
사무소 소재 

사무소 영칭 | 대 표| 
업 자 

허 가 번 호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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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세율 
[인지세법 § 3 . 2010. 1. 1. 시행] 

과세문서 서| 액 

부동산소유권 

이전에관한증서 

기재금액01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기채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6. 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 금액표 

[대동령령 저| 18670호 주택법시행렁 § 95 - G.) : 2011. 1. 17. 개정] 

1) 소유권의 보존(건축물의 경우를 제외한대또는 이전(공유물을 공유 
지분율에 따라 분흘년}여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와 신탁 또는 신탁 

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를제외한다) 

(1) 주택[시가표준액이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앙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저110조 
저15항 규정에 의한 휘득가격을 말한다.] 

가) 시가표준액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기타지역 

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6,000'2.!멜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기타지역 

라) 시가표준액 16,000만원 이상 26,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기타지역 

매 시가표준액 26,000묘변 이상 6억원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기타지역 

배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특별시 및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3/1 000 

시가표준액의 19/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의 21/1 ,000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의 23/1000 
시가표준액의 18/1,00C]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의 31/1,000 
시가표준액의 2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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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가) 시가표준액 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내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시가표준액으| 40/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으| 35/1,000 

대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특별시 및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3) 주택과 토지외의 부동산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13,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내 시가표준액 13,000만원 이상 25,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광역시 시가표준액으| 16/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4/1 ,000 

대 시가표준액 25,000만원 이상 
특별시 및광역시 시가표준액으| 20/1,000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2)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홀한다) 

(1) 주택[시가표준액이고 고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경우에는「지방세법」저110조 
저15항 규정에 의한 취득가격을 말한다] 

가) 시가표준액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나) 시가표준액 5,000만원 이상 15,000만원 미만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대 시가표준액 15,000만원 이상 
특별시 및 광역시 기타지역 

시가표준액으| 18/1,000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의 28/1000 
시가표준액의 25/1,000 

시가표준액의 42/1000 
시가표준액의 39/1000 

3)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 (신탁 또는 신탁종료에 따라 수탁자 또는 위탁 
자에게 저당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당권 설정금액 2천 

만원 이상 (저당권 설정금액으| 10/100(] ) 다만 매입금액이 1 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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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취득신고 시 유의사항 

지금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께서 알아야 할 계약체결 및 

부동산 등기 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렸고 이제 세액 결정의 중요한 요 

건 중에 하나인 부동산 관련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 부동산 취득단계의 과세표준 

• 부동산 취득단계에서 납부해야할 지방세는 취득세인데, 이때 적용해야할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히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됩니다. 다만, 취득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 

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특수 관계자와의 계약을 제외한 유상취 

득으로 거래상대방이 법인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거나 외국으로부 

터 수입에 의한 취득,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와 공인중 
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7조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가 신고한 실제 거래가격 중 동법 제28조에 의하여 신고가 

격이 적정하다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 

액을과세표준으로하게 됩니다. 이를정리하여 보면, 

과세표준 시가표준액 적용대상 

·국가 · 지방자치E쩌| 등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취득 

• 법인 ε쁨, 판결문에 의해 취득기격이 입증되는 취득 
@시실상 

해당없음 
·공매농법에의한취득 

취득기격 ·공요풍개시의 업무 및 부동신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재Z조에 의한신고 및 저~표에 의한 검증된 취득 
※ 무싱취득 및 특수관계지외의 거래로조세를부S팅|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도1는취득은제외 

@신도D I와 
주택 주택공시기격 

시기표준액중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실상 휘득가격 적용대상외의 유상휘득 

느I드I드」~ 二C그J~ 일 반 자치E쩌l'E.IOI (ex. 개인간의 일반건축물 거래 등) 

건축물 결정한기액 

@시기표준액 위와동일 무싱취득등 취득가가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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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위 표에 의한과세표준적용방법을도표등을통하여 구체적으로살펴보면, 
-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경우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지 28조에 의한 신고 및 검증 
과정 및 과세표준 적용 예’ 는 아래 도표와 같으며, 

중개업자 거래가격 관할구청 신고 --- 관할구청 
중개여부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과세표준 

、, 、, • 、,

중 개 퍼흐 거래가격 

거래가격의 | 
저저섣 견증 | 

「 。 | 신고가와 

」-- 시가표준액중 

중 개 업 자 

기
 

L 
」

미중개 -- 거래당사자 
부적정 L,.- 。 그。H 
보류 끄"C 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자 및 거짓으로 한 자는 g해 부동산 취득세(비과 
세 먼저| -경감일 경우 비고}서| · 먼저| · 경감되기 이전의 금액)의 3배까지 과태료 
부고H공인중개사의 (…) 법률 제51조 4항) 

- 신고가와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과정을살펴보면 아래 도표와같습니다.(지법 §10® 단세 

취득물건 시가표준액 신고가와 시가표준액 비교 과세표준 

신고 가 ?〈택 
J 
L 
신고가 

신고가 

> 시가표준액 --
주택가격 

(단독, 공동)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자치단체장이 「 신고가 
일반건축물 -- -키 

결정한가액 L 신고가 

> 시가표준액 신 고가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신고가 > 시가표준액 -- 신 고 가 
토 지 -- 개별공시지가 -키 

」 신고가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개별공새l7f나 개별잭7벅이 공시되지 않은토지나주택의 시기표준액은국토교통부징관 
이 제공한 토지기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시용하여 자치8:체~IOI 신정한 기맥으로 
햄픈끊주택의 경우 안전행정부징관이 정하는 가준에 따라지치E쩌fc,to I 결정한 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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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득세 과세표준액 및 세액 산출 

‘ 、

지금까지 과세표준 산출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부동산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산출에서부터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산출되는 전 과정을 구 

체적인사례를통하여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사례1) 무상취득{상속, 증여 등) 
@ 甲은 남편 ζ의 사망으로 。 o구 소재 아파트 28명형(전용면적 24펑)을 단독으로 

상속받게되었다. 
@ A가 아버지 B로부터 。 o구 소재 다세대 28명형(전용면적 24명)을중여 받았다. 

이때, 해당아파트 및 다세대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각1억8천만원 및 1억3천만원이었다 

〈과세표준〉 

CD.® 모두 무상취득으로 신고개=취득개액이 존재하지 않기에 시가표준액인 공동주택 가격 
1억8천만원 및 1억3천만원이 과세표준이 될 

〈취득세〉 

@의 경우 180,000,00(〕(과표)X0.028(세율)=5,040,000원 

@의 경우 130,000,000(과표)X0.035(서|율)=4,550,000원 

(단, 취득세의 경우 상속받은 세대의 주택유무에 따라 비과세 가능) 

- 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는 @, @모두 서민주택(전용면적 85m'OI하) 규모여서 비과세 

- 지방교육서|(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액의 20%) 

; @의 경우 288,000원, @의 경우 390,000원 

〈층 세액〉 

@의 경우 5,328,000원, @의 경우 4,940,000원이 될니다‘ 

〈국민주택채권매입채권(p169 참조)〉 

CD의 경우 시가표준액인 1억8천만원의 4.2%인 7,560,000원이 되며 

@의 경우 시가표준액인 1억3천만원의 2.8%인 3,640,000원이 될 

사례2) 단독주택 개인간 유상거래시(공인중개사 중개) 
- 물건지 ‘ 。 。구 소재 단독주택(주택면적 200m') 

- 단독주돼가격 : 200,000,000원(=시가표준액) 

- 중개업자 신고가액 : 230,000,000원(관할구청 검증필) 

〈과세표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시고 및 제28조에 의해 

검증된 취득으로 이 경우 신고가맥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에 과세표준은 중개업자 신 

고가액인 2억3천만원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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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 

- 2,990,000원(2,300,000원+460,000원+230,000원) 

• 취득세 : 230,000,00이과표)×0 이(세율)=2,300 ,000원 

• 농특세 : 460,00(〕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2"/o로 적용하여 산출한 휘득세액 4600 000원의 10%인 
460,000원(농특세법 § 50)3호) 

• 지방교육세 : 230,000원 
※ 거래세 영구인하관련 지방교육세 산출 ; 인하되는 세율{1% 2% 3%)에 100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0분의 20의 세율 적용 

〈국민주택채권매입(p169 참조)〉 

- 시가표준액(=단독주택가격) 200,000,000X2.3%二4,600,000원 

사례3) 상가{일반건축물) 개인간 유상거래시(중개업자 미중개) 
- 물건지 ; 。 。구 소재 1충 101호(4충 상가건물로 승강기 없음) 
-건물현황 
•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용 도 • 일반음식점 
• 신축년도 : 2004년 1월 • 건물면적 : lOOm', 토지지분면적 : 50m' 

- 개별공시지가 : 1,000,000원Im' 
- 신고가액 90,000,000원 

〈과세표준산출방법〉 

- 일반건축물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 
- 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데, 산정방법은 소득세법 제 
99조저/ 1 항저/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 산정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2014 . 1 . 1.현재 
640,000원/m')에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하여 1 m'당 금액을 산 
출{산출금액중 1천원 미만은 절사)하고 여기에 면적을 곱한 후 가감산특례에 의한 가감산율 곱 
하여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게 될니다.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 토지 50m'(토지면적)X1,000,000원(개별공시지가)=50,000,000원 

- 건축물 ’ 66,045,000원=(640,000X1.00X1.23X1.00X0.8이X100X1.05 
• 구조지수 , 철근콘크리트조는 지수가 100이므로 「1 .00」을 적용 
• 용도지수 , 일반음식점은 근린생활시설로 지수가1230/므로 「1 .23」을 적용 
• 위치지수 ; 공시지가 백만원은 지수가 100<〕|므로 「1.00」을 적용 
• 잔가율 • ‘04년 신축건물로 10년이 경과되었으며 칠근콘크리트조의 경우 상각율이 매년 

0.02이므로 {1-(10X0.02)} = 「0.08」을 적용 
• 가감산 ‘ 5층 이하 건물의 1층 상가부분은 가감산 5/100이므로 「1.05」를 적용 

〈과서|표준액〉 

- 116,045,000원(50,000,000+66,0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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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하 취득세 등의 t출방법은 위의 A벼|와 동일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수록된 건물시가 

표준액 산출체계를 참고(다만 농어촌특별세는 S엠용 건축물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과세됨) 

‘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례와함께 취득세 등을산출하는과정을살펴보셨습니 

다. 주택이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단독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 

지가가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쉽게 파악할 수 있으나 주택이외의 건물은 각종 
지수 및 가감산율 등을 감안해야 하는 등 산출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주택이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별도 구분하여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계산절차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 앙도소득금액 

앙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 율 , 
산훌세액 

감연세액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

자진납부할세액 

실지거래가액 

실지거래가액 

‘ 앙도비 등실제경비 

(토지 - 건울의 양도차익)X공제율 

250만원(미등기 잉도자산은 적용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 2010년 앙도분의 경우 5%공저|(한도 ‘ 291천원, 수용 등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9년 이전인 부동산은 공제한도 없음) 

- 2011년 이후 앙도분의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전면폐지될에 따라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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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아래와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되는 양도소득세의 20%에 상당하 
는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가과세되는경우에는개인지방소득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사무실, 공장, 여관 등)을 임대하거나 사업장으 
로 시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부기-가치세도 
부담하여야합니다 . 

• 부됨f °cl.도 시 유의사항 

• 토지나 건물 등 부동·"8-을 팔 때에는 세금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자금 
설계에 도움이 되며 나중에 세금 때문에 당황히는 일 없게 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조세 정책적으 
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을 알아두고 그 요건에 맞추어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도있습니다. 

• 양도소득세는비과세되거나감면되는경우가있습니다. 
-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과세되지 않습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 
의 경우감면요건을충족힌 때에는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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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에서 펴|차까지 

. 자동차신규등록 

1. 개요 
국내 · 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 등록된 자동차 ’ 
를 부활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지동차등록령 제18조, 지-동치등록규칙 제27조 

3. 공동 명의 등록 
자동차 공동명의합의서(소유권 동일지분시 생략)를 작성 제출. 단, 소유권 

의 지분율이 서로 다를 경우 공동 명의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 

4. 소요비용 

1) 취득세 

CD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 승합 - 화물치- ; 과세표준액의 5% 
@ 영업용차량 ; 과세표준액의 4% 

2) 신규등록 수수료 ; 수입증지 2,000원 
3) 번호판 ; 대형(대형화물차 및 승협7 13,000원 

보통(승용, 소형회물차 및 승합) 11,000원(보조판별도) 

5. 구비서류 

1) 국내제작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제작증 

@ 제작사 발행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앞, 뒤) 
@ 본인등록 시 신분증 지참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동차 소유자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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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입자동차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기-입신청서 
@수입업체 발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수입업체 빌-행 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 발행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본인등록시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확인후반환) 

3) 개별수입 자동차 
φ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가입신청서 
@ 수입자 빌-행 세금계산서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수입자발행양도증명서 
@ 국립환경과학원발행 개별치량용지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 
@수입자인감증명서 
@성능시험연구소의 자동차안전검사증 
@ 본인 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확인후반환) 

4) 이삿짐으로 수입 자동차 
@ 신규등록신청서 
@ 의무보험 기-입증명서 
@ 임시운행허기를 받은 경우(임시운행 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개 반닙j 
@ 차주의 외국 체류기간 1년 이상 일 때(자기 인증 면제대상) 
@ 세관발행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 검사소의 지동차 신규검사 증맹서 
@본인등록시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위임인 인감증명서 
(신분확인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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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 

1. 개요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절차로써 소유 

권이 변경(매매, 증여, 상속, 합병, 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이전하는 것입니다. 

2.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 제1항, 자동차등록 

규칙 제33조제1항 

3. 국가 유공자 장애인 등록 
1)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지참(행정안전부 G4C 조회가능) 

2)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일 
경우만 가능하고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3) 보호자 명의 ; 액화석유가스는 보호자 단독으로 소유나 시용은 가능 
하지만, 지방세 혜택은 없습니다. 
※ 대상 자동차는 비사업용 승용차로 2,000cc 01하 1대에 한함 

4. 위반시 처분기준 

양수인이 아래 등록기간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범칙금 

이부괴됩니다. 

1) 매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2) 증여 ; 증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상속 ;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4) 기타 : 15일 이내 

5. 소요비용 

1) 수수료 : 4,000원(수입증지 1,000원수입인지 3,000원) 
2) 번호판 ; 대형(대형화물차 및 승합) 13,000원 

보통(승용, 소형회물차 및 승합) 11, 000원(보조판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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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 승용차 ; 과세표준액의 7% 적용(경차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승합 화물차 ; 과세표준액의 5% 적용 
- 영업용 차량 ; 과세표준액의 4% 적용 

6. 구비서류 
1) 이하 공통으로 준비할 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시청민원실 비치, 서식 다운로드시용, 양수인이 작성 
@지동차등록증 ; 분실 시에는등록청에서 재발급 
@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양수인이 의무 가입해야 함. 

@ 신분증; 양수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 대리등록시 . 양수인의 인감증명서와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괴­
동일해야함) 

※ 이하 구비서류는 매매, 상속, 경매, 사업용자가용, 앙도 · 앙수, 중고차 대 · 
폐차 법원판결, 법원홀뱅, 경매와 공매로 인한 이전, 관용차량 매각, 앙도인신청 

(강제이전), 사단(단체), 종교단체 등의 이전등록시에 추가되는 구비 

서류임. 

2) 매매 

CD 양도인 
@ 양도증명서 : 시청민원실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사용 
@ 인감증명서 · 사용용도란에 “자동차 매도용” 기재, 양수인의 성명 

과주민등록변호기재 

@ 법인인 경우 ; 등기부 등본(말소포함),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첨부 

@사업용회물;지동치운수사업법에 의한폐지 또는사업계획의 변 

경을증명하는서류 

@ 양수인 

@ 양도증명서 ; 시청민원실에 비치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시용 

@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장부(원장, 

보조정-, 출납전표 계산서중 1건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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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증명하는서류 
※ 주의사항 •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없으먼 

구대표의 인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 하셔야 합니다. 

3) 상속 

@사망(실종)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08년 이전 사망자는 

호적또는제적등본) 

@상속받을자 신분증, 도장(대리신청시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상속포기의 경우 ; 상속동의서에 상속포기자의 도장날인(1인일 경우 

필요 없음) 주민등록증, 지동치운전면허증, 여권 사본(앞, 뒷면) 

@ 상속대상중 외국거주의 경우 ;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위의 서류를 발급 
@ 실종의 경우 ; 법원의 “실종신고 판결문” 원본 제출 

※ 상속순위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족손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 

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 일 경우에는 친권자 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등록할 수 있음 

4) 경매 

@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 낙찰대금 완납 증명원 또는 영수증 
@ 이전등록촉탁서공문 

@ 압류와 저당이 있을 경우는 말소 등록세 영수증 

5) 사업용자가용 

자동차 용도변경 신고필증(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용도변경 승인 후 발급) 
※ 신고필증은 택시조홀에나 렌트카 조홀뻐|서 발급하며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 참고로 치렁이 경과된 영업용 자동차는 펴|차해야 하므로 용도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6) 앙도·양수 

양수인의 양도 · 양수 수리공문원본(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발급) 

7) 중고차대·폐차 

양수인 신규등록 또는 증차신고 수리공문 또는 사업계획 신고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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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인 합병 

@ 법인 등기부 등본(쌍방간의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 법인 인감증명서 와 법인 합병 계약서 원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1이 경매와 공매로 인한 이전 

@ 소유권 이전등흑 촉탁서 공문 
@ 경락대금왼닙증명서 
@공매처분으로 인한말소등록된 권리내역 

@ 매각결정서 및 등록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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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용차량 매각 
φ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불용 처분 매각 결정서 또는 관련 공문 

12)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CD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대리인 신청 시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에 인감날인 
※ 참고사항 ; 양수인의 이의 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함. 

13) 사단(단처|) 
@ 정관또는규약 

@ 서면 총회결의서(직인또는 시용인감계) 
@구청이나세무서에서 벌-급한인가서 -등록증명서 

@ 대표자 사용인감증명서(서면 총회에서 결정된 인감증명서) 
@ 직인은 총회에서 결의된 것과 회의록은 정관에 정한 찬성 참석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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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종교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 증명원, 회의록 원본, 정관사본. 담임목사 

인감증명서와 재직 증명서 법인 또는 교회에서 발행한 소속증명원과 

직인확인증명서 

. 자동차말소등록 

1. 개요 
지동차의 폐차 · 도난 ·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 

등록과내구연한경과로차령초과말소등록이 있습니다. 

2. 관련법령 
자동치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치등록규칙 제7조 

3. 신고기간 

1) 폐차말소 기개월 이내 

2) 수출이행신고 ;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 

4. 위반시과태료 
1) 폐차 미 이행시 ; 폐차 후 1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1일부터 

1일초과시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2) 수출이행 미신고 시 ;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1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 됩니다. 

5. 소요비용 

1) 수수료 : 수입증지 1,000원 
2) 말소등록면허세 :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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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구비서류 

1) 폐차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사업용인 경우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 폐차업자 발급 폐차 인수증명서 
@사용본거지를확인 할수 있는서류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 
싸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웬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2) 도난말소 
@ 지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 관할 경찰서장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 저당, 가처분, 압류가 없어야 말소가능 

3) 수출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지동차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수출업자의 사업지등록증및 위임장 
@치주 인감증명서 
@ 영 업용인 경우 감치등록수리공문 1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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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렁초과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혹증 

@차량입고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 승용차 9년 이상 회물, 승합차 8∼12년 

※ 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봉급 등에 압류 대체함 

처리기간 ; 약 45일(의무보험, 검사기간유지) 

5) 해외이사짐 말소(수출말소에 해당) 

@ 말소등록신청서 

@ 해외발령확인서 또는 해외취업확인서 

@자동차등록증 

@보증인인감증명서 

@ 보증인 인감날인 수출이행신고 각서 

@차주인감증명서 

@ 위임인 경우 인감 날인한수출회사명판의 위임장 

@ 밀-소사실증명서 

‘ 

6) SOFA 말소(미군자동차번호로 등록하기위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을말소하는것) 

@ 말소등록신청서 

@ 양수인(미군) 신분증사본 또는 양수인 고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 양도증명서 사본 

@ 대리인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차주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된 위임장 

@ 번호판 1조(2개) 반납 

@ 부활용 말소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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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시험용 실험실습기자재용 수출 말소 

@ 학교나 학원에서 자동차 정비실습 기자재로 활용히-거나 자동차에 
서 지동차 성능시험 기타 시고원인 규명을 위하여 시험하고자 

히는경우 
@ 말소등록신청서 

@ 인가받은 교육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교육부, 노동부, 자동차학과가 개설되어 있다는 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대리 신청시 ’ 차주인감증명서 차주 인감 날인된 위임장 

@부활용말소사실증명서 

8)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CD 말소등록신청서 

@ 신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관련기관) 

@자동차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치주인감증명서, 차주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번호판반납면제 

9)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회수하여 말소하는 경우 

CD 말소등록신청서 

@ 제작회사인감증명서 

@ 제작회사시용인김계 

@ 시용 인감 날인된 지동차 회수 확인서 
@자동차등혹증 

@차주 인감증명서 

@ 번호판 반납 1조(2개) 

@ 제작회사 인감 날인된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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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 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개정 2010. 12. 21. > 

※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저17조) 

매 입 대 상 

1, 자동차의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01상 
2) 1,600cc 초과 
3) 2,000cc 초과 

나 비영업용 승합지동채1,000cc 이상) 

다. 비영업용 회물 또는 특수자동채1,000cc 01상) 

1) 0.6톤 미만 

2) 0.6톤 이상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1,000cc 이상) 

마 영업용 승합지동채1,000cc OI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지동채1,000cc 이상) 

1) 0.6톤 미만 
2) 0.6톤 이상 

2. 자동차의 이전등록(소유권 번동 없는 이전등록 제오|)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000cc OI상 
2) 1,600cc 초과 
3) 2,000cc 초과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채1,000cc 이상)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지동채1,000cc 01상) 

1) 0.6톤 미만 

2) 0.6톤 이상 
라. 영업용 승용자동채1,000cc 01상) 
마 영업용 승합자동채1,000cc OI상)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지동채1 ,000cc OI상) 
1) 0.6톤 미만 

2) 0.6톤 이상 

매 입 기 준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등록세과표의 100분으| 8 
등록세과표의 100분으| 12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2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3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4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6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75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5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1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25 
등록세과표의 100분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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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과태료 

싫긴칸켠 법정기간 10일이내 
10일초과시 

90일이내 
90일초과시 

최 고 
매1일마다 매3일마다 

임시번호 허가 
3만원 1만원 100만원 

반 」,J 기간내 

이전등록 15일 10만원 1만원 
범칙금 

50만원 

Aζ〉} 속 J ‘ 
3개월 10만원 1만원 

범칙금 

이전등록 50만원 

변 ~ 
15일 2만원 1만원 30만원 

(주소,상호등) 

펴l차말소 1개월 5만원 1만원 50만원 

수출이행 
9개월 5만원 1만원 50만원 

신 고 

정기검사 ±31일 
30일이내 매 3일마다 

30만원 
2만원 1만원 

정기점검 ±31일 
30일이내 매 3일마다 

30만원 
1만원 1만원 

자가용 만기 1만원대인) 4천원대인) 60만원(대인) 

자동차 즉시 5천웬대물) 2천원대물) 30만원(대물) 

사업용 만기 3만원대앤) 8전원대인1) 100민원(대인1) 
책 

지동차 즉시 
3만원대E낌 8천웬대'ml 100만원(대인2) 

。d 댄원대물) 2챈천윤원*〔대tt물) 30만원(대물) 

보 
건설 만기 3만원(대인) 8천원(대인) 100만원(대인) 

힘 
기계 즉시 5천원대물) 2천원(대물) 30만원(대울) 

이륜차 
만기 6천원대외 1,200웬대앤 20만원(대인) 

즉시 3천원대물) 000원대물) 10만원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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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셰 
- - - - - - - - - - - - - - - - - - - - - - -- ‘ 

. 종합부동잔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기격합계 

액이 일정기준금액을초과하는경우그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로 일정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관할 세무서에 

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입니다. 

| |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포함), 나대지 ·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토지, 빌딩 · 상가 · 

사무실 부속토지 등의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일정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이됩니다. 

II 과세기준금액 

• 인별로 전국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 을 초과히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과세표준 합산방법 과세기준금액 

?"-「 택 
주택공시가격 6억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인별합산 토지공시가격 5억원 

별도합산토지 토지공시가격 80억원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사실상 소유 

자*로서 전국에 있는주택과토지를유형별로구분하여 인별로합산한공시 

가격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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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매년 6.1. ∼ 
6.10 .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사실상 소유자 를 
신고하여야합니다. 

• I세대 l주택자어l 대한 세부담 경감내용은?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 비수도권 1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 
여 판E「하며 

-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 혼인(60세 이상 동거봉양)의 경우 혼인(최초 합개한 날부터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아 판단합니다. 

• 주택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 세액공제 = 산출세액· × 연령별 · 보유기간별 공제율 

* 산출세액 : 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시 부속토지분 제외 
- 연령별 : 60세이상(10%), 65세이상(20%), 70세이상(30%) 
- 보유기간별 · 5년이상(20%), 10년이상(40%) 

. 납세자는? 

관할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납세의무자 

개 인 

단 체 (종중, 동칭회 등) 

법 인 

외국인 외국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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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세 지 

주소지(또는거소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국내사업장 소재지 (또는 물건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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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의구분은? 

구분 재산의종류 재산세 종부세 

-?「〈
•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0 0 
• 별쟁주거용 건물로서 휴앙 ‘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0 × 

건 거 
• 종부세 합산배제주택(일정한 임대주택 · 미임대 건설임대 . × 

죽 용 사원용 ‘ 기숙사 ‘ 가정보육시설 · 비수도권 1주택 등 
0 

돋~ 
기 

타 
• 일반건축물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0 × 

• 나대지, 잡종지, 기준 부적합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등 0 0 
2합E •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0 0 

를.J • 재산세 별도합산 대상토지중 기준면적 초과 토지 0 0 

산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0 0 

토 
•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0 × 

별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지 
도 0 0 
합 • 법령상 인 허가받은 사업용 토지 0 0 
산 

~』i • 일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과서|) 0 × 
리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의 보유토지 (재산세만 0.2%과세) 0 × 
과 
서|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4.0o/~써|) 0 × 

※ 재산세가 비과세 · 면제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도 비과세 · 면제되므로 

납세의무가없습니다 . 

• 종합부동잔세 과세표준은? 

| | 주택(부속토지 포함) 

- (인별 전국합산한 주택공시가격 - 6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공제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인별 전국합산한 토지공시가격 - 5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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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합산토지(빌딩 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인별 전국합신-한 토지공시가격 - 80억원) × 공정시장 가액비율 75%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09년 70%, 2010 75%, 2011년이후 80% 

• 종합부동잔세 세율 적용은? 

||주택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억원이하 0.5% 0원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75% 150만원 

12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1.0% 450만원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1.5% 2,950만원 

94억원초과 2.0% 7,650만원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이 26억원인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 
• 과세표준 : 16억원 = (26억원 - 6억원) × 8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 1,150만원 =16억원 × 1% - 450만원 

| | 종합합산토재나대지, 잡종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원 이하 0.75% 0원 

15억원 초과 ∼ 45억원 이하 1.5% 1125만원 

45억원초과 2.0% 3,375만원 

|| 별도합산토지(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00억원 이하 0.5% 0원 

200억원 초과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초과 0.7% 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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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세율적용은? 

|| 주택(공정시장가액비율 60%)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0원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 25% 18만원 

3억원초과 0.4% 63만원 

|| 토지(공정시장가액비율 70%)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5천만원이하 0.2% 2억원이하 0.2% 

1억원이하 0.3% 5만원 10억원이하 0.3% 20만원 

1억원초과 0.5% 25만원 10억원초과 0.4% 120만원 

• 종합부동잔세 세액계잔흐름도 

|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 

공제금액 공정시장 

?"-「 택 6억원 
가액비율 

( 주택·토지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1주택 9억원) )X ·주 택 80% = 과세표준 

·종합합산 5억원 · 종합합산 80% 

·별도합산 80억원 ·별도합산 75% 

※ 감면대상인 경우 공시가격에 감언율을 반영한 가액 (감면후 공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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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계잔 

세율 

종합부동산세 × 
.-;「·; 택 0.5 ∼ 영8 

과세표준 · 종합합산 0.검 ∼ 2% 종합부동산세액 

· 별도합산 0.5 ∼ 0.7% 

종합부동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종합부동신세 1서|대1주택자 세부담상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세액공제* 초과세액 
납부할세액 

(고지세액) 

*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율{중복 적용) 
연 령 별 ‘ 60세 이상 10%, 65세 이상 20%, 70세 이상 30% 

. 보유기간별 ;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할 세액으|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납부 

- - 종합부동잔세액에서 공제하는 재산세액은? 
| | 주택의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 ( 주택분 과세표준 x 서|율 ) - 공제할 재산세액 
※ 공제할재산세액은?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인별주택분재산세” x 
인별합산 주택분 재산세상S빽21 

공시가격합계액에 대한 
2l 

인별합산 주택분 재산세상~객 

1) 실제부과 재산세액, 2) 표준세율 재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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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궁금하선사항은 

• 국세정 홈페이지(www.nts.go.kr -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서|)를 
방문해주시거나 

• 국세정 세미래 콜센테국번없이 126 - • @ 세법상담 • @ 종합부동 
산세)에서 전화 상담 하실 수 있습니다 . 

• 종합부동잔세 세부담~한 제도는? 

• 세부담의 상한은 과세유형별(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적용합니다. 

• 해당연도 주택 · 토지를 기준으로 합산한 후 계산한 총세액 상당액을 
직전연도의 경우와 비교 · 계산하는 것이며, 
- 해당연도에 보유중인 주택 및 토지를 직전연도에도 보유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총세액상당액을 비교 · 계산합니다. 

세부담상한초과세액 

(재~서|+세부담상한전종부세)-{직전년*(재산세+종부세)X150%} 

*직전연도 세액계산시 재산세 표준세율에 의하여 계산하므로 세부담상한에 관한 규정 
은적용하지 아니함 

• 세부담상한액을 초과히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주택분종합부동산세액,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각각 공제하여 세부담 
의급격한증가를 방지하고있습니다 . 

• 종합부닭f세 납부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 
• 납세고지서로 은행, 우체국에 납부 
• 인터넷전자납부 

- 홈텍스(www. hometax. go. kr), 인터넷지로(www. giro . or. kr) 
※ 농특세 포효h하여 고지(신고)세액 500만원까지 신용카드 국세납부 홈페이 

지(www.card「otax.or. kr)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세무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이 500만원 초과시 2개월 이내에 분납 또는 

1000만원 초과시 물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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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에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금으로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동안중가산금이 가산되어 징수됩니다. 

※ 가산금 · 중가산금 한도 • 체납세액의 75% 

• 향교 • 종교단체, 주택건설용토지의 과세특례는? 
| | 항교 ·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특례 

'05년 1월 4일 이전에 조세포탈 목적 없이 개별단체의 주택 · 토지를 향교 
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한하여 개별단 
체의소유로봅니다. 

| |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의한사업계획승인을받을토지는종합합산과세대%에서제외합니다. 

| | 신고기간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 종부세 합잔배제(과제제외) 대상은? 

| | 임대주택 합산배제 

주택의종류 주거전용면적 주택공시가격 ?〈택수 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m' O I하 6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시 동일 도한소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잉 0 1하 3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재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 3억원이하 2호이상 5년이상 전국 

미임대건설임대 149m’ 0 1하 6억원이하 

리츠펀드매입임대 149m' 0 1하 6억원이하 5호이상 10년이상 

미분앙매입임대 149m' O I듭} 3억원이하 5호이상 5년이상 비수도권3l 

비수도권매입임대 149m' O I하 3억원이하 7년이상 

1) 사용승인일부터 임대의무기간 종료일까지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2) 국민주택규모 ; 전용면적 85m' O년H비수도권 읍면지역 100m' OI하) 
3) 비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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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주택합산배제 

@ 종업원에게 무상 · 저가로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종업원의주거에제공하는기숙사 

@ 신축 5년 이내인 주택건설업자의 미분양주택 

@ 5년 이상운영하는가정보육시설용주택 

@ 시공자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 
@ 비수도권 1주택 ('09년∼'11년 적용) 

(j) '08. 12. 31.까지 소유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주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등록문화재주택 

® '10. 2. 1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미분양주택 

@부동산투자회사와매입약정으로취득한주택 

@ '10. 2. 11.까지 취득하는 신탁업자 미분양주택 
@노인복지법에 따라설치한노인복지주택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의 주택부속토지 

@ '10. 2. 11. 미분양주택을 '11. 4. 30.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및 신탁업자의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 종부세 합산배제(과세제외) 신고절차는? 

‘ 

1) 합산배제하는 임대주택은 먼저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임대사업지등록(시 · 군 · 구에 신청)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하여야합니다. 
- 시 · 군 · 구의 임대사업자등록기준 
※ 건설임대 2호 이상, 매입임대 1호(개정 전 5호) 이상 

2) 합산배제하는 기타주택 중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은 세대원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까지 보육시설 설치인가(시 · 군 · 구에서 인가) 및 고유 
변호신청(세무서에 매년 6월 1일까지)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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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디-만, 합산배제신고 후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1주택은 합산배제되지만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주택 • 토지 공사가격의 평가는? 

구 분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 지 
아파트 · 연립주택 다세대 

공시일자 4월 30일 4월 30일 5월 31일 

공시기관 시 ·군 구 국토해앙부 시·군·구 

가격열람 시 군 구종홀멘원실 

※ 공시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가격공시 전에 실시히는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20일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되어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 

(토지)나 공시가격(주택)의 공시기관에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이 기능합니다 . 

• 종휠깐뷰동잔세 Q&A 

a. 1.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 납부할 수도 있나요? 

A.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 
하며,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신고납부방식에 의하여 신고 · 납부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결정고지는 취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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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1세대 1주택자의 적용대상 및 세금경감 내용은? 

--’ 
‘‘ ‘ 

A. 1세대 l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써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합니다. 
비수도권 1주택과 등록문화재 주택은 1세대가 보유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합산배제히는 임대주택 소수 지분 주택 주택 중 건물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하는 경우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단,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제외)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일반 6억원)초과분이 과세되고 

연령 · 보유기간에 따라산출세액. 의 10%∼70%까지 세액공제됩니다. 

* 산출세액 : 1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시 부속토지분 세액은 제외 

a. 3.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 내용은? 

a. 4. 임대주택 합산배제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요? 

A.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의 지역에 위치한 1주택에 대하여는 @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지를 판단하고 CID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합산배제신고 없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종부세를 과세제외합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비수도권 임대주택 · 미분양주택에 대하여는 9.16. 
∼ 9.30. 까지 합산배제주택으로 신고하면 과세제외됩니다. 

A.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으려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먼저 @ 임대주택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 시 · 군 · 
구에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 
9.16. ∼ 9. 30.까지 합산배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소유권 또는 면적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신고 이후 생략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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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A. 기한 내에 납부할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 또는 
농어촌특별세가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 2%씩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부과됩니다 . 

• 종합부동잔세 주요 상담창구 안내 

문의사항 며C>~ 상담창구 

종홀반내 국세청홈떼이지 www.nts.go.kr - 신고납부 -- 종부세 

종합상담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 -• 1. 세법S담 -• 7. 종부세 

종합부동산세집행 전국세무서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법인세과 

(일부세무서는 재산 법인세과) 

종합부동산세제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a 02) 2150-4216 4222 

재산세제 행안부지방세운영과 'a 02) 2100-3940, 3952 

재산세집행 전국시 군-구정 관할시·군 구청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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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유익한 셰금상식 

‘‘
,,l 

’’
l ’
l 

‘ 

• 사업관련 세금 간략안내 

개부가가치세는? 
•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합니다. 

• 그러나, 다음과 같이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 ·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하는데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 무연탄, 복권의 판매 
- 병 · 의원 등 의료보건용역업 
-허가또는인가등을받은학원 강습소 교습소등교육용역업 
- 도서, 신문, 잡지(광고제외) 

나) 개별소비세는? 
• 다음과 같은 사업을 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도 
내야합니다. 
- 카바레, 나이트클럽, 요정, 싸롱, 디스코클럽 등 과세 유흥장소 
- 보석, 귀금속 제품 판매(1개당 200만원 초과분) 
- 고급가구 제조(1조당 800만원 또는 1개당 500만원 초과분) 
-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등의 제조(1개당 200만원 초과분) 

대소득세는? 
• 사업지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1년에 한 번씩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해야합니다. 
- 한 해의 소득(즉, 1.1. ∼ 12.31‘까지의 연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다 
음해 5.1. ∼ 5.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래 근로소득 원천징수는? 

•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여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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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사업자 신고·납부기한 신고·납부할내용 

171예정 4. 1. ∼ 4. 25. 1. 1. ∼ 3 31의사업실적 

법인사업자 
1기확정 7. 1. ∼ 7. 25. 4. 1. ∼ 6. 30.의 사업실적 
2기예정 10‘ 1‘ ∼ 10. 25. 7. 1. ∼ 9. 30으| 사업실적 
2기확정 1.1. ∼ 1. 25. 10. 1. ∼ 12. 31.의 사업실적 

1기확정 7‘ 1. ∼ 7. 25. 1. 1. ∼ 6. 30.의 사업실적 
부가 2기확정 1. 1. ∼ 1. 25. 7. 1. ∼ 12. 31 ,으| 사업실적 

7다|세 
※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일반과세자에 한함) 

개인사업자 - 예정신고 ; 신규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일반 간에 없는 자, 총괄 납부자, 사업자단위과서|사업자, 예정신고 

기간에 간01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사업부진자, 조기흔답발생자는 예정신고납부와 예정고지 
납부중하나를선택 

확정신고 
다음해 1. 1. ∼ 12. 31 의 

개인사업자 5‘ 1. ∼ 5. 31. 언간소득금액 
소득세 

(고}서| · 면서|) 중간예납 
(11. 15고지) 11. 1. ∼ 11. 30. 중간예납 기준액으| 1/2 

과세유흥장소 3개월의유흥음신요금 

개별 투전기설치장소 분기의 다음달 25일까지 3개월의입E엔원 

소비세 귀금속상 (석유류는 다음달 말일까지) 3개월의판매금액 

가구제조업등 3개월의 제조장 반출가격 

사업장 
개인면세사업자 다음해 1. 1. ∼ 2. 10. 1. 1. ∼ 12. 31.(폐업일)의 

현황신고 먼세수입금액 

원천징수 일반사업자 다음달 10일 
이행상황 원천징수의무자 매월원천징수한세액 
신고 반기납부자 7. 10 I 1. 10. 

.사업자등록안내 

가)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 (단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본점또는주사무소) 

• 시-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디음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홈텍스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발급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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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이나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경우)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 
할수있는서류 

• 도면 1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를 구비해야 

하며 펼요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출처 명세서(금지금 도 · 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즉시 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발급하여드립니다. 

나) 사업을 시ξ「하기 전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이나 시설자재 등을 구입히는 경우에는 예외 
적으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사업을 개시할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 

되어야사업자등록증을발급하여 드립니다. 

다) 간01과서|자가 도|려면 간이과서| 적용신고 함께 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 적용신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의 해당란에 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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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사업자 ; 연간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기격)가 4,800만원에 
미딜-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자 

~ 4,800만원 미만자라도아래 사업은간이과세를 적용받을수 없습니다. 
@간이과세배제사업 

- 광업, 제조업(과자점, 먹방앗간, 도정 · 제분업, 양복 · 양장 · 
양화점은기능) 

- 도매업(소매업 겸업시 도 · 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시 이상지역의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시-, 공인노무사, 약사, 
한의사,수의사등) 

- 사업장 소재지, 사업의 종류 ·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 
이 정힌-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 되는 사업자 

@ 일반과세 적용을 받는 다른 시-업장이 있는 경우 
(다만, 개인택시 · 용달차운송업, 이 · 미용업 등은 간이과세 
계속적용됨)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거운가산세를물게됩니다. 
- 개인 ;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 
- 법인 : 공급가액의 1% 

• 매입세액을공제받을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없어 상품 
구입시 부담한부가가치세를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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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 전 확언사항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면 등록절차가 쉬워집니다. 

가) 과서| 업종인지 면세업종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하여야합니다 . 

• 과세사업과면세사업을겸업할때에는과세사업지등록만하시면됩니다. 

나)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할것인지 간이과세자로할것인지를 결정해야합니다 . 

•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이나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 
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여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 
히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 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관련 법규의 허가 · 등록 ·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허가 · 등록 · 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 허가증 · 등록증 · 
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따라서 약국’음식점 ·학원등허가 신고또는등록을해야히는업종인 
경우에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합니다. 

라)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히는 경우에는 이 중 1인을 대표 
자로선정해야합니다. 

•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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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자 등록 신정시 필요한 서류를 챙겁니다 

• 사업지등록 신청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기셔야 사업지등록증 
을교부받을수있습니다. 

• 구비서류 ;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 • 시-업지등록 안내) 참조 또는 
국세청126 세미래콜센터에 문의 

• 사업자유명별 알아보기 

가) 사업형태에 따른 구분 

사업자유형은 사업형태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개인시-업자란 회사를 설립하는데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 · 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며 부기-가치세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지를 말합니다. 

• 법인사업자 
법인시-업자란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한 법인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으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내과세유형에 따른구분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 

됩니다. 다만1 과세와 면세겸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과세 사업자로 

발급됩니다 

• 과세사업자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히는 사업자 
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지를 말합니다.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지는 부7까-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히는 사업자 
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기- 없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부기-기치세 면세 사업자라도 소득세 납세의무까지 띤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206 2014 알기쉬운 지방세 



짜얻t장표시안양 

대사업규모에따른구분 

개인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01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 
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사업과 관련된 물건 등을 
구입 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래 개인과 법인의 세제상 주요 차이 

구분 개인기업 법인기업 

납부세금 소득세 법인세·소득세 

세율구조 6 ∼ 35%(4단계) 10 ∼ 22%(2단계) 

납세지 사업자주소지 본점 주사무소소재지 

기장의무 간편장부/복식부기 복식부기 

외부감사제도 。Ji극그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법인 

• 확정일자선청안내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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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확정일자란 

•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 
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날찌를말합니다. 

나) 확정일자를 받아 놀으면 

•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엽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 
위권리지-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댄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확정일자는사업자등록과동시에 신청하는것이 가장좋습니다. 

대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 월세의 보증금환산액)이 지역별로다음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저|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기타지역 

※ 월세의 보증금환산· 월세 × 100 

환산보증금 

4억원 

3억원이하 

2억 4천만원 이하 

1억 8천만원 이하 

라)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 
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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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원본 
• 사업허가 · 등록 · 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 · 등록 · 신고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시-업자 등록신청시 임대차계약서의 사업장 소재지를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소재지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는 보호를 받지못할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원본 
. 확정일자신청서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업자등록시항이 다른 경우에는 시-업자등 
록정정신고서) 

• 사업장 도면(건물공부장 구분 등기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신분증(대리인이 신청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민원신청사구비서류 

7” 개인 사업자 등록 신정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 사업개시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조세특례 제한법 제106조의 3제1항에 따른 금지금 
도, 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 히는 경우에 한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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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인 경우) 
• 다l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나) 화물운송 ·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신청서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종건설기계대여업) 자동차등록원본(회물운송업)사본 
• 기타참고서류 

- 위 · 수탁 관리 계약서, 지입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 

---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다) 개인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 

• 사업자등혹 정정 신고서 
• 사업자등록증원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허가전인 경우 허가신청서 
상 대리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E” 폐업신고 
• 폐업신고서 
• 사업자등록증원본 
• 폐업신고확인서(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히는 사업에 
한하며, 관할관청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마) 민원증명 신청 

• 본인신청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증표) 

• 대리신청(가족포함)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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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증명서(체납액이 없음을 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시실증명,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 소득 

금액증명(연말정산한 근로 ·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국세청 홈페이지(www.nts, go.kr)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 사업을 폐업할때 콕 알아야할 세금선고 사항 

7” 사업자 등록 펴|업신고 
• 폐업 즉시 사업장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폐업신고 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 납부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이내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펴|업시기 

1기(상반기) 중 폐업시 

2기(하반기) 중 폐업시 

신고납부대상 

1.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7. 1. ∼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 

• 폐업시남아있는제품이나상품등의재화 
자기공급에 해당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시기를 과세표준에 포함 
하여 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 
건물, 차량, 기계 등감가상각자산도세법에서 정한방법에 따라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납부하여야합니다. 

• 사업의포괄적양도 
사업의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사업포괄 양도 양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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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1.1. ∼ 폐업일까지의 종합소득을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 ∼ 
5.31. 끼-지 확정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 폐업한 사업과 관련된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큰 피해를 입습니다. 
가)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띤 사업자 
등록싱대표인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에게 세금이 고지됩니다 . 

• 더구나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 실제로는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발생되므로 국민 
연금 및 건강보험료부담이 늘어날수 있습니다. 

내 재산이 압류 및 공매되는듬큰피해를볼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소유재산 
이 암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하여 

밀린세금에충당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 등에 통보되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 
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대 실질 사업자가 날꽤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주는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 

•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맹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 · 관리되므로 본인이 실제 사업 
을 하고자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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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 사례 

• 가정주부인 김 00는 절친한 이웃 박66(女)가 김 00 명의로 
사업지등록만 한 후 곧 폐업하겠다고 하여 50만원을 받고 박66 
에게 사업지등록 명의를 빌려줌-

- 박66는 김 0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하면서 많은 세금을 
신고·납부하지않음. 

• 김 0 O는 이후 2년여 동안 명의대여 사실을 잊고 생활함. 
• 박66가 신고 · 납부하지 않은 세금 4천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 
자인김。 o에게부과됨. 

• 세금의 체납으로 김 o 。의 소유주택 및 예금이 압류됨.(예금 1천 
2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세금에 충당합) 

• 금융기관 등에 체납시질이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됨. 

• 한o 。씨는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취직을 하였는데 
사장인 최66가 주민등록증 · 인감증명서 ·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무심코건네줌. 

• 최66는한00명의로사업자등록을한후은행 예금계좌개설 · 
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6개월간 유흥주점 사업을 함. 

• 최66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 2천 5백만원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한O O에게 부과됨 . 

• 최66는 행방불명이며 세금체납으로 한00의 예금이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됨.(예금 8백만원은 세무서에서 찾아 체납 

세금에충당함) 
• 한O O씨는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 독촉도 받고 있음. 

•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 므 
로 명의를 절대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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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선고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도 사업을 시작할 때와 같이 그 종결절차를 거쳐야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커다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 사업자 등록 펴|업신고는 어떻게 하나?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폐업신고서를 작성 
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관할세무서 및 홈텍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 하시면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에는 당초 면허 허기를 받은 
기관에폐업신고를하여야합니다. 

나) 펴|업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한경우보다훨씬많은세금을추정당하게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가산세 등을 추가 부담하게 되어 세부담이 
크게늘어납니다. 

•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지 않아 사업 인수자가 계속 사용하면 사업자 명의 
대여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불이익을받을수 있습니다. 

• 면허세가계속부과됩니다. 
- 면허 · 허가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면허세가 계속 부괴됩니다. 

폐업 신고 후 폐업사실증명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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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세급신고 
‘ 、

-- 부가가치세 선고 • 납부 
가) 부가가치세란 어떤 세금인가? 

•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나)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는? 

• 부기-기-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저11 기 예정신고 1. 1. ∼ 3. 31 ‘ 4. 1. ∼ 4. 25. 법인사업자 

1. 1. ∼ 6. 30. 확정신고 1. 1. ∼ 6. 30. 7. 1. ∼ 7. 25. 법인 개인사업자 

저12 기 예정신고 7. 1. ∼ 9. 30. 10. 1. ∼ 10. 25. 법인사업자 

7. 1. ∼ 12. 31. 확정신고 7. 1. ∼ 12. 31. 다음해 1. 1. ∼ 1. 25. 법인 개인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지는 l년에 4회, 개인사업지는 2회 신고 

•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중 신규사업자 환급 등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없는 사업자 총괄납부자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괴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부진자, 조기 훤급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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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일반과세자 -간01과세자의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매입액의 10%) 
4,800만원 이상 =납부세액 

1년간의 매출액 
(매출액 ×업종별 부가가치율×10%)-공저씨|액=납부세액 

간이과세자 
4800만원 미만 

• 공제세액 = 세금게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당해업종의 부가가치율 

※ 매입시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그 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므로 세부담이 

그만틈늘어납니다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기-기-치율 

업종 

전기·가스·증기 및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소득세선고·납부 

가) 소득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율 

5% 

10% 

20% 

30% 

•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해 5. l부터 5.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디음의 경우에 해당되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민-인 보험모집인 또는 방문판매원 
등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히는 경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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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득세 소득분도 함께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서에 지방 
소득세 소득분 신고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하고, 세금은 별도의 
납부서에 의하여 5. 31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나) 장부의 비치 · 기장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 기장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 
- 해당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 전년도의 수입금액이 아래에 해당하는사업자를말합니다. 

업종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 ·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직전연도수입금액 

3억원미만 

1억 5천만원 미만 

7천 5백만원 미만 

※ 단, 전문직사업자는 2007.1.1. 이후 발생히는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가부여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기록 ·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합니다.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출세액의 
20%(부당무신고는 40%)와 수입 금액의 0.07%(부당무신고는 
0.14%)중큰금액을가산세로물게 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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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 
하여계산합니다. 

• 장부를비치 -기장하지 않은사업자의 소득금액은디음과같이 계산합니다. 
1)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중 택일)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201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의무자 3.0배 

2)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 무거운가산세를물게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 × 20%(부당 무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 0.03% × 경과일수 

• 기준경비율 제도 • 납부 

개 기준경비율제도란?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 · 경정하는 
경우 수입 금액에서 펼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히고 나머지 
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소규모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디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 중 장부를 기장 
하지 않는사업자가해당됩니다. 

218 2014 알기쉬운 지방세 



*얻t창표까、l안양 

‘ ‘ 
‘ 

업종구분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접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 ·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등 

기준금액 [직전금액 수입금액] 

6,000만원 

3,600만원 

2,400만원 

[적용예] 한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2010년 귀속 수입금액이 4천만원인 경우 2012년 

5월(2011년 귀속분) 신고시 직전년도 수입금액 즉, 2010년 귀속 기준 수입 

금액이 3,600만원 이상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 

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년도 신규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가 해당됩니다.(다만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미가맹사업 
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및 개업일에 상관없이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래 추겨|소득금액 계산방법 

기준경비율에 의한소득금액은디음과같이 계산합니다.(@, @중택일) 

※ 201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4배, 복식부기의무자 3 . 0배 

@ 소득금액 二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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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 전기료 등의 매입비용(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를 말합이다. 

• 임차료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엽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를말합니다. 

• 인건비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을 
말합니다. 

닙티증빙서류의종류 

• 주요 경비는 디음과 같은 증빙서류가 있어야 필요경비로 인정 받아 소득 
세를 적게 낼 수 있습니다. 

• 매입비용및임차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서류를 
받아야 하며, 정기증빙 서류가 아닌 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요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건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 또는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합니다 . 

• 원천징수납부 

가) 원천징수는 누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대상소득은다음과같습니다. 
- 몽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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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나)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 원천징수한 세액은 다음달 10일까지 은행 ·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세무서에 제출하여야합니다. 

•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지는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7. 10.까지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해 1. 10. 
까지납부하면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반기별로 제출하면 됩니다 . 

• 반기별납부대상자 
- 직전년도 싱-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로서 세무서장의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 

·신청기간 
- 싱반기부터 반기별납부를하그l자히는경우; 직전년도 12.1 ∼ 12. 31 
-하반기부터 반기별 납부를하고자하는경우 : 6. 1. ∼ 6. 30. 

대기타소득의원천징수 

• 원천징수할세액 = (지급액 - 펼요경비) × 20% 
• 필요경비 

- 지급금액의 80%를 인정히는 경우 
• 일시적 인적용역(강연료, 방송해설료, 심사료 등) 
• 지역권 · 지상권 설정대가 
•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 · 부상 
•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화에서 입상자가 받는 /셈 · 부싱­
-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등 
• 상표권, 영업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 기타 :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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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 
하여야합니다. 
- 원천징수 대상 사엽소득 

•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받는대가 

매봉사료의원천징수 

• 원천징수대상 
사업자가 음식 · 숙박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를 
받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를 접대부(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 이용원 등의 접대부 포함)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봉사료금액이 매출액의 20%를초과히는경우 

• 원천징수세액 
봉사료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소득세 소득분의 원천징수 

•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소득분 
으로함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합니다 . 

• 금융소득종합과세 

개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히는 것으로 
• 종전에는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등에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할 때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단일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 2001년부터는 소득종류간 ·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와는 별도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히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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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과세 대상 ; 

•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1 2,000만원(2012년의 경우 4, 000만원) ; 

을초과하는금액에 대해서만종합과세를합니다. : 
※ 다만,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 여기서 종합과세대상 기준이 되는 2 000만원은 예금 원금이 아니라 ’ 
이지를 말하므로, 이자율이 연 4%라고 한다면 5억원 이상의 예금이 있 
어야종합과세 대상자가됩니다. ; 

대 종합과세를 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 

• 왜냐하면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 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종합과세(6%∼38%)되나 2 00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되고 

•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할 때의 원천징수 세율이 
계속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대부분이 2,000만원 이하인 금융소득자는 세금부담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세율 | 

20% .. 1 5%(2001년부터) -+ 1 4%(2005년부터) | , 

래유의할사항 : • . 

반드시 소득자 본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 I 

• 비실명이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를 하면 다음과 같은 불 
이익을받습니다. 
-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면 금융자산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거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게될 
우려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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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가)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또는 유흥 음식행위에 
과세하는세금입니다 

• 과세대상은 과세물품 · 과세장소 · 과세유흥장소로 구분됩니다. 
• 과세대상 사업을 운영하고자 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다음과 
같이 개업신고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 과세물품 판매 · 제조 ; 사업개시 5일 전까지 
- 과세장소 · 과세유흥징-소 영업 ; 영업개시 전까지 

• 영업을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에도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내 개별소비세 신고 · 납부 

•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판매자, 과세장소 ·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날 25일(석유류는 판매 또는 반출한 날이 속히는 달의 다음 달 말일) 
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은 수입신고를 한 때에 관할세관에 신고 · 
납부하여야합니다 

• 개별소비세 납부시 이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과세표준 

• 과세유흥장소 ; 유흥음식요금 
• 투전기 설치장소 ; 입장인원 

• 귀금속상 ; 판매하는 때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히는 가격 
• 제조업 ; 제조장 반출가격. 다만, 기준가격이 있는 물품은 기준가격을 
초괴송}는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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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 배기량 2000cc 초과승용지동차와캠핑용차량은 8%∼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배기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승용 

자동차와캠핑용자동차에 대한개별소비세율을발효한해에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 해에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에는 100분의 6, 그 이후 
에는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치는 5% 
• 다만, 다음의 차량에는개별소비세가면세됩니다. 

- 배기량 lOOOcc 이하의 소형자동차 
- 일정조건의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1인 1대에 한함)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매 과세장소 입장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마장은 500원 
• 투전기시설 장소는 10,000원 
• 골프장은 12,000원 
• 경륜장 · 경정장은 200원 
• 폐광지역지원 허가지역 카지노 내국인 3,500원 
• 기타지역 카지노 내국인 50,000원 

※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유흥주점 · 음식점의 개별소비세는 어떻게 계~하나요? 

‘ 

•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 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일반사업자의 경우)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 000원 ÷ 1.1=909 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 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5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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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 사업자등록 상태조회 안내 
국세정에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와 국세정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 상대방 

의 사업자등록 상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홈택스홈페이지 국세청홈페이지 

(www.hometax.go.kr) (www.nts.go.kr) 

• 사업자등록상태 
• 사업자등록상태 

제공내용 
(계속사업자, 휴 · 펴|업여부) 

(계속사업자, 휴 -폐업여부) 
• 과세유형 
• 사업자등록유뮤 • 과세유형 

• 사업지등록상태조회 • 사업자 과세유형 · 휴폐업 
콘텐츠명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 (조회 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 

一 사업자등록 생태조호|) 휴폐업) 

이용대상자 홈택스가입자 세무서에등록된사업자 

공인인증서 필요 불필요 

자료제공시기 실시캔전일기준) 
매주월요일업테이트 

(최장 7일정도의 시차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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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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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 
를 추정한다. 〈개정 2013.1.L> 
@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 · 조성 
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부동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용 부동산을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 ·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같은 법 제45 
조의13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사업에 시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개정 

2010.4.12.' 2013.1.1.> 
@ 제1헝-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시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산업 
단지 또는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꿀난후에 정당한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산업용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014. 1.1.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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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12월 31일까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신축하거나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 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 2011.12. 31. 2013.1. u 
1. 대상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 
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변제한다.(2014.1.1.개정)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면제)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헝에 
따라 감띤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시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 
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저1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 31.' 잉1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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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볍 시앵령 

저1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 · 지식산업 · 문화 
산업 ·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 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 · 연구 · 정보처리 · 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 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칭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히는 지역 
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 
시설용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 
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히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시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저1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히는 건축물”이란 제2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히는 건축물을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힌법 시행큐착 

저16조.(~법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제5헝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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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관련 사려| 
-
【판 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0두29253, 2012. 9.13.J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시화국가산업단지 철강유통시설부지 내에 철강동 등으로 구성된 건축물 

을 신축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에 따라 취득세등 감먼신칭을 하였으나 관할 행정 

정이 위 규정에 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부 

동산 개발업이나 부동산 분양업을 영위히는 회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위 철강동이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S「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저1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276조 저11흥비현행 지방 

세특례제한법 제78조 참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이O 11. 18‘ 선고 2010누4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01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저12점, 저13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 

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빛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그l자 하는 자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히는 지를 포함한다)가 취득히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 

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초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힌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히는 경우 또는 그 사 

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 

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히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띤제된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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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시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시용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건축물 중 이 사건 철강동을 제외한 나머지 비즈니 
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에 대하여 분O.}공고를 하여 분O.}을 하거나 수의계약 

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철강동에 대해서도 그 사용숭인 전에 

분OJ'-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 
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둥의 감면대상에는 공장용 부동소딸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그1자 신축하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철강동에 입주한 업체들의 계약형태나 계 
약내용이 모두 임대차계약이 아닌 분양계약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 

면, 비록 원고가 부동산개발엽이나 부동산분양업을 영위하는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철강동이 원고가 당초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고 볼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률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 

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중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 

의 위법이 없다. 피고는 사실심에서 증거로 조사된 바 없는 새로운 자료를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출하면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고 있으나, 상고심에서는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 

를 제출하여 원심의 시실인정을 다툴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될수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칠강동을 매각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 

으로 곧바로 이 사건 철강동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취득세와 등록 

세 등의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불과 

하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철강동을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설령 원심의 위와 같은 가정적 · 부가적 판 
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 

로, 그에 관한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저1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 
령 저]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4조의2 제1호는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 등’ 의 하나로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공장둥의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유통시설용 건축물’ 을들고 있다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디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 

항 본문 등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 에 해당히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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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원고가 호댁산업단지공단으 

로부터 분양받은 용도대로 시화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철강유통시 

설로서 이 시컨 철강동을 신축하여 시용승인을 받은 점, 이 사건 철강동은 비즈니스센터동, 

스틸프라자동, 랜드프라자동과는 그 구조나 시용 목적, 입주업체의 성격, 이용자의 태양 등 

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철강동은 시화국가산업 
단지 내의 공장에서 철강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데 펼요한 자재나 부품 등을 조달하거나 

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판매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유통시설용 건축물로 신축되어 시­
용승인을 받은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 구 지방세법 제224조의2 제1호 

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등’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 본문, 구 지방세 

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한 ‘유흥시설용 건축물’ 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인한사실오인, 심리미진등의 위법이 없디,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지기-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 려|】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대법원. 2012두17179, 2012.11. 29.l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함 본문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이 본문규정으| ‘산업용 건 

축물’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및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 

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13자에게 임 

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 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S면}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201 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저1 1항 

은 본문의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 이라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 

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를 예외적으로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에 포함 

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은 본문규정으| ‘산업용 건축물’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 

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저13자에게 임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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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어| 대한 임대가 아 

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S「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S「하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276조 제1행현행 지방 

세특례제한법 저η8조 잠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 

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건축물(이하 ‘산업용 건축물 등’ 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 

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지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 

득세와 둥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동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ζL하거나 다른 용도로 시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 

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정한다η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단서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그 본문에 의하 

여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여기서 

의 ‘직접 사용’ 은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업무에 시용하는 것이연 충분하며 스스로 그와 같 

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같은 용도에 시용하게 하 

더라도 무빙하다고 보。싸 하는 점 원고는 아%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 

는 이 사건 증축부분을 유한회사 돌코리아와 디에프씨푸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임차인 

들’ 이라 한다)에 임대하여 이를 냉장 냉동창고 과실가공처리장 등으로 사용하도록 한 점 

풍을 이유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와 동록세의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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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힐 수 없다 구 지방세법 제276 
조 제1항은 그 본문의 괄호규정(이하 ‘이 사건 괄호규정’ 이리 한다)에서 ‘공장용 부동tι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를 예외적으로 그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연혁, 그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에 비 
추어 볼 때, 이 사건 괄호규정의 ‘공장용 부동산’ 은 그 본문규정의 ‘산업용 건축물’ 과 달리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산업용 건축불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 
소띨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불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 
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대가 이 사건 괄호규정이 정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ll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 
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나타난사정을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연 원고는산업용건축물인 이 
사건 증축부분을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목적이 있 
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축부분은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임차인들이 이 사건 괄호규정의 중 
소기업지이| 해당히는지 여부를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심리 판단 없이 단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증축부분이 구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 본문에 의한 취득 
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지방세법 제 
276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 
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따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례】 1 감심2011-169, 2011.09.15. 

〔결정요지〕 
정구인 소속 근로자의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위해 167f구를 수용할 

수 있는 사택과 60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등록세 및 취 
득세가 먼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주 문〕 
처분칭은 2011.1.3. 정구인에 대하여 한 취득세 31,326,500원,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 

234 2014 알기쉬운 지방세 



뼈Cfrt장표시안양 

등록세 31 ,326,500원, 지방교육세 6,265,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유〕 
1. 원처분의요지 

가. 청구인은 2009.끄.27. !:::.!:::. 제조업 둥을목적으로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이다 

나. 청구인은 2010.11. 22. 청구외 정o 。 강。。으로부터 디 디북도 口 口시 口 디읍 口 디 

리 口 口 口-口 외 14펼지 합계 12,745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566,325,400원에 

매수하고, 2011.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1,326,500원, 농어촌특별세 3,132,640 

원, 등록세 31,326,500원, 지방교육세 6,265,290원을 신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1.1.6. 퉁록세 31,326,500원 및 지방교육세 6,265,290원을, 1.25. 취득 

세 31,326,5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132,640원을 각각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각각 수 

납하여 징수결정하는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청구취지 

이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나.청구이유 

이건의 청구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원거리에서 출 ‘ 퇴근하는 사원들을 위해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구조세특례제한법」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둥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충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 

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복리챔시설인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사업용 재 

산이 아니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원의판단 

가.다툼 

이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및 제120조의 규정에 따라 등 

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나.인정사실 

(D 중소기업기준검토표에 따르면 청구인은덕초서l특례제한법」저16조어l서 규정한 정뱅중소기업에 

해당한다(청구인은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등록세를 면제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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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인은 2010.3.8. !':,!':,시장으로부터 口 口 시 口 口읍 口 口 리 口 口일반산업단지 口 口

구역에 공장신축허가(건축연면적 22 590m')를 받고 같은해 7.22. 공장 일부에 대한 임시사 
용승인을 받아 영업을 시작한후 같은해 12.20. 공장 전체에 대한 시용승인을 받았다. 

(3)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10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 19명은 口 口시에 거주하 
고 나머지 83명은 口 口 (47명), 口 口 (12명), 口 口 (7명), 口 口 (7명), 0 口 (6명) 등에 출 ‘ 퇴근하 

거나 가촉과 떨어져 공장 인근에서 거주하고 있다(근로자 102명 기운데 45명은 기혼이고, 
나머지 57명은 미혼이다). 

(4) 청구인의 공장이 있는 !':,!':, 일반산업단지에는 주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 
지 않고. 위 산업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주거지역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口 디읍이다 

(5) 이 사건 토지는청구인의 공장에서 약 8km(직선거리는약 3km)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 
로약 10분이 걸린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2011.4.15. !':,!':,시장으로부터 사택 및 기숙사(건축 
허가서에는 공동주택(연립) 및 공동주택(기숙새로 되어 있음) 각각 1개동 신축을 위한 건축 
허기를 받아 건축공시중(2011.9.말 준공 예정)에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사택 및 기숙사 건축현황 

구분 

사택 

기숙사 

다 관계법령 

규모 | 주용도 

4층 | 꿇주택(연립) 
2층 | 공동주택(연립) 

세대수 

16 

30 

연연적(m') 

1,343,52 

1,460,11 

비고 

세대당약84m' 

2인1실(식당, 휴게실 등) 

이건과 관계되는 법령은「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라.판단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3항 저) 1호 및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 

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사업용 재t벼l 관 
한 등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다만 취득일 또는 등기일부터 2 
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 
로 시용 ‘ 처분히는 등의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정하도록 되어 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는 “사업용 재산”은 당해 사업의 수행 

에 멸요불가결한 토지, 공장, 사무실, 차량, 기계장치 등은 물론 당해 사업 수행에 펼요불가 
결한 존재인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후 생복지시설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업용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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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 2002년 감심 제67호)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근로자 

들의 거주를 위한 사택 및 기숙사를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주택(연 

립) 및 공동주택(기숙λR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실제로 사택 및 기숙사 신축공사에 착공한 

점, 청구인의 공장은 주거지역에서 떨어진 口 口시 口 口읍 외곽에 위치해 있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102명 중 83명이 口 口시가 아닌 口 口 디 디 등에서 출 · 퇴근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으므로 근로지를 계속적 안정적으로 고용하고 그들의 복리후8을 위해 16가구 

를 수용할 수 있는 사택과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는 사업 수행에 펼요한 것으로 보이 

는 점(청구인이 고용중인 근로지수 신축중인 사택 및 기숙시·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사돼 및 기숙사 이외의 용도로 시용될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만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시용 · 처분하는 등의 경우에는 면 

제받은 세액을 추정할 수 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 

하여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자업용재산”이 아니라고 보고한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2 조심2011지650 , 2011.11.23. 

〔결정요;q〕 

정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로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분흘녕f여 

쟁점토지를 저13자어|게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의 용도에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6.15. 취득한 000시 0000번지(이하 “이건 토지”라 한 

다)와 2008.2.4. 신축한 공장용 건축물(3개통 2 644 . 97m'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 이라 한 

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 

산으로 보아 지방세법(2010. 3 .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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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조 저1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3 904 . 5m'(나대지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이 건 토지에서 분할하여2009.9.21. 000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000원을 쟁점토지의 면적비율(48. 63%)로 안분 
한 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 
한 세율을 적용하여 ~출한 취득세 000원 농어촌특별세 000원 등록세 000원 지방교 
육세 000원 합계 000원(가산세 포함)을 2011.2.11. 청구법인에게 부과 고지히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1.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정구법인 주장 및 처분정 의건 
가.청구법인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에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시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시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에도 그 직접사용의 기산일을 이 건 토지상의 건축물 사용승인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한 2007.9.13.로 보이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2 
년이 경과한 2009.9.21. 쟁점토지를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직접 사 
용하고 매각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 
야한다. 

나 처분청의견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접사용”이라 함은 신업용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건 토지의 직접 사용일은 그 지상의 산업용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어 당해 사업에 직접 시용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시용승인 
일(2008. 2. 4 .)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는비- 이는 쟁점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것에 해당되므로 처분 
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띤제한 취득세 등을 추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이- 띤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힌 처분이 적법힌-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지방세법 (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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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11조의 2【해석의 기준 등]@ 이 법을 해석 ·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명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t낸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망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이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저1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 

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및「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벨조치법」제17조의 2 

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 

축하고자 히는 자가 취득히는 부동t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시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히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산업용 건축물 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연제된 취득세 · 등록 

세및재산세를추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 . 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법 제5장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시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시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사실관계및판단 

(1) 시질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정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개 이 건 토지가 소재히는 000 일대는 000로서 지방세법 제276조에서 규정한 산업단 

지이며, 청구법인은 20[ l2.8.21. 유량계 분석기기 계측기기 및 관련설비의 제조 및 판매 등 

을 목적사업으로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어 목적사업을 영위하다가 2008.2.29. 

이 건 건축물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07.6.15.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8.2.4.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건축물 사용승인(2008.2.4.) 당시 이 건 건축물은 3개동 2,644m'(l동 998.15m'’ 2동 

746.82m'’ 3동 900m')로서 건축물대장 상 대지면적은 이 건 토지 전체면적인 8,029.3m써다. 

청구법인은 2009.1.6. 이 건 토지를 000(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며, 기존 지번이다) 

와 0000-0(쟁점토지)로 분할하고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 대장상 대지면적도 8,029.3m'에 

서 4,124. 8m'로 변경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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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법인은 2009.9. 21. 쟁점토지를 000에게 매각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취득한 000은 2010.4.1. 쟁점토지 상에 3개동, 2,435.04m'(l동 283.92m' ’ 2동 
l,498.44m' ’ 3동 652.68m')의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276조 저11항에서 산업단지 둥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 
고자 히는 자가 취득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 
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시용히는 경우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띤제된 취득세 등을추정한디고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 이라 함은 제조(공장) 및 연구시설 등 

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3319 같 
은돗), 

“건축공사에 착공한 띠|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시용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 
는 경우에는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시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감심 제2006-88호, 2006.8.24.). 

나) 청구법인은 지방세법 제230조를 준용하여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한 날의 기산일을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착공한 2007.9.13. 로 보아야 하고 그 날부터 2년이 경과한 
2009.9.21. 쟁점토지를 매각한 이상 이는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2년 이상 직접사용하 
고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 지방세법 제276조 저1 1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이라 함은 당해 
건축물 뿐 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산업용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 
에 직접 시용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힌 준비단계에 불과 
한 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230조의 규정을 취득세 등의 규 
정에 준용할 수는 없는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년이 안되어 이 건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였고 이 건 건축물의부속토지 면적을 당초 
띤적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한 면적으로 변경한 점, 쟁점토지를 취득한 000이 쟁전토지에 공 
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여 잉10.4.1.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라)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 
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둥의 용도로 2년 이상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할 것인바 처분정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 

240 2014 알기쉬운 지방세 



*얻t장표시안양 

--’

l 
l ’
l ’’
l ---,,‘,, 

‘‘ 

세 둥을 추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징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 

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3 조심2이1지215 , 2011.10.31. 

〔결정요지〕 
정구법인은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로 볼 수는 없다고 본 사례 

〔주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000를 2006.3.28. 취득한 후 2008.2.18.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동 공장” 398m', 2008.12.19. 공장용 건축물 “2동 공장” 987.35m'(이하 “이 건 건축물” 이 

라 하며,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신”이라 한다)를 각각 사용 

승인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구「지방세법」(2006.12.30. 법 

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 · 중축히기 위해 취득하 
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중 일부면적 9 917m'(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000 주식회사 외 2인(이하 “이 건 회샤’라 한다)과 2007.12.27. 계약 후, 2008.1.5.부터 

2011.1.4.까지 나대지를 임대한 것을 확인하고 구「지방서l법」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 

하여 쟁점토지를 3년 이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642 030 ’70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 

률 제1022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제121조 제1항 및 제157조 제1항에 의해 A.}출한 취득세 49,694,400원, 동록세 49,694,400 

원, 지방교육세 9,282,060원, 합계 108,670,860원을 2010.12.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0.8.9.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였고‘ 이 건 건축물중 2008.12.19.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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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장용 건축물 2동 공장 987.35m'과 토지 해당부분 16 139.56m'(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쟁점부동산이 그 사용 

일부터 2년 이상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매각되어, 쟁점부동산 

의 토지 취득가액 2,672,345,332원과 쟁점부동산의 건축물 취득가액 393, 700, 000원을 합 
한 3,066,045,332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저11항 제4 

호, 같은 법 제121조 저1 1항 및 제157조 제l항에 의해 산출한 취득세 88,134,760원, 등록세 

69,479,170원, 지방교육세 12,765,250원, 합계 170,379,180원을 2010.12.10. 청구법인에 
게 각 부과고지(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 이하 같다)하였다 

리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7. 심핀청구를 제기하였다. 

2. 정구법인 주장 및 처분정 의건 
가‘청구법인주장 
구「지빙세법」저1276조 저1 1항 본문 괄호에서 “공장용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는 유휴 공장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을 고 

려하면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등을 면제토록 하는 것 

이 당초 입법취지에도 오히려 부합되는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000 주식회사 외 2인에게 
공장용지를 임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제1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서상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의 취지가 

최초로 신축한 건축물의 사용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추정하겠다는 것 

이므로, 청구법인은 토지를 취득한 후 2동 공장이 2008.12.19.부터 2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 

하고 매각하였더라도 최초로 신축한 l동 공장을 2008.2.18. 시용승인을 받고 2년 이상 산업 
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시용한 후, 2010.8.9. 매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 
법인에게 한 제2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의견 

구「지방세법」저1276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사용”이라고 
함은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공장용 건축물 등을 직접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당해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 

하고자 하는 자’라 합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 ·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 
로보아야할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06.3.28.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이 건 회사 
에 임대(계약기간 2008.1.5. ∼2011.1.4., 보증금 20,000,000원, 연 60,000,000원)한 사실 

이 2007.12.27. 계약한 부동산임대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직접사용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며, 공장용 건축물을 신 증축하지 아니하고 나 

대지상태의 토지를 임대하여 철판 앵글절단 직업장으로 이용하게 한 것이므로 공장용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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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즉 공장용 건축물을 신 · 증축하여 이를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그찍 하는 자에 해당하지 
도아니한다. 

또한, 구「지방서1법」제276조 제1항의 단서에서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 
업용 건축물 퉁의 용도로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 

물 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시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 
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신축시기를 달리 하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별로 사용숭인을 받은 
시점부터 산업용 건축물 둥의 용도로 직접 시용을 시작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 

고, 취득세 과세성립 시기는「지방세법」이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발생하 
여 지방세 채권채무의 성립이 결정되는 시점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확정되는 

시기에 지방세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히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청 
구법인이 감면신청 당시 구「지방세법」저1276조 제1항에 의거 산업용 건축물로 2년 이상 사용 
할 것을 전제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감면신고에 기인하여 취득세 등 
을 면제해 준 것이므로 2년 이상 사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최초 건축물 

취득일로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건축물 취득시점 즉 2동 공장의 사용숭인서 교 
부일인 2008. 12.19 .부터 2년 이상 사용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 
령 해석상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그l자 
하는 자에 해당히는지 여부와「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의 단서규정의 ‘지용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여부 

나.관련법령 

(1) 구 지방세법(2006.12.30. 법률 제8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중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지를 포함한다)가 취득히는 부동 

소F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 
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저12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한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띤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둥의 용도에 직접 시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시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퉁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 또는 당해 산업단지관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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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지정히는 자가 환때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 

득의 시기 등)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히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 

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니 임시사용 숭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 

는 임시시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기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디 사실관계및판단 

(1)청구인과 처분정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개 청구법인은 2006.3.28. 주식회사 000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 

하고 소유권이전등기000를 경료히-였다. 

(나) 청구법인과 000은 2006.4.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계믿t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7.1.27. 쟁점토지를 000 주식회사 000 000에게 임대하면서 그 
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하고 연임대료는 6천만원으로 하며 그 임대료는 매년 1월 5일 선지급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기간은 2008.1.5.부터 2011.1.4. 

까지로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위에 “1동 공장‘’을 신축하고 2008.2.18. 처분청으로부터 사용 

숭인을 받은 후 2008.3.11. 소유권보존등기000를 경료하였고 이 건 토지 위에 “2동 공장‘’ 

음 증축하고 2008.12.19. 처분청으로부터 시용승인을 받은 디음, 2009.1.14. 소유권보존등 

기000를 정료한사실이 확인된다 

(매 한편, 청구법인은 2010.8.9. 이 건 부동J..j-을 주식회사 000에게 매각하고 같은 날 소 

유권이전둥기000가 경료되었다 

(2) 먼저, 제1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 

업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을 중소기 

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지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 

를 띤제한디고 규정하고 있디. 

(나) 위 규정에서 공장용부동산을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하는지란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그 중 공장용 부동소딸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자 하는 지라 할 것 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나대지 싱태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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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임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규정의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 

고자하는자로볼수는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제2처분과 관련하여 구「지방세법」저1276조 제1항 단서규정의 ‘자용일”을 언 

제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지방세법」제276조 제l햄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어| 의하여 지정된 산업 

단지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히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연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 

물 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 

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73 

조 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히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시용승인서 교부일씨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시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시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시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고 있다 

(나) 산업용 건축물 둥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규정을 적 

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숭인을 받은 시점 

에 그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시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000이 

고, 신축시기를 달리하는 각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별로 사용숭인을 받은 시점부터 

산업용 건축물 둥의 용도로 직접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관련 법령 해석상 타당하 

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1동 공장과 2동 공장은 비록 같은 필지에 신축 및 증축되었지만 그 

신 ‘ 중축시기가 각각 다르고 그 동기부동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서 각각 별도로 동재되고 관 

리되는 사실로 볼 때 1동 공장과 2동 공장은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인바, 2동 공 

장이 2008.12.19. 증축된 이상 이 건의 경우 2008. 12.19,을 구「지방세법」제276조 제1항 단 

서규정의 “사용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동 공장은 사용일인 2008.12.19.로부터 

2년 이내인 2010.8.9. 매각되었으므로 지방세법상 추정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제1처분과제2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정구는 심리결과 정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저1123조 저14항과「국 

세기본법」저181조 및 저165조 저11항 저1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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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 조심2012지289, 2이2. 6.28. 

〔결정요지〕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이 건축자재 가 

공업 등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시용한 것으로 

볼수 없다는사례 

〔주문〕 

심판정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7.10.24‘ 취득한 000시 00-00번지 공장용지 19,812.8m'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취득하 
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 저1 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 
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 
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000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 
법 제112조 저] 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소μ출한 취득세 

000, 등록세 000, 지방교육세 000, 합계 000과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 건 토 
지에 대하여 소탤한재산세 동을 2012.1.11. 청구 법인에게 각각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건 
가 청구법인주장 

청구법인은 대체에너지 제조업(폐어밍 응을 이용한 재생연료 로히스탄 생산)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000으로 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6. 이 건 토지 
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2009.1.20. 000에 공장등혹을 하였으며, 그 후 기계설비 등 
을 갖추고 2011년 2월까지 2년 이상 로하스탄의 연구 및 시험생산 등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후 이 건 공장에서 하수슬러지 등을 이용하여 경량 골재를 생산하고자 2011년 4월에 000으 
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를 받는 등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 
에 계속하여 시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의견 

처분청이 2010.8 . 31.부터 수차례 실시한 현장조사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 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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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을 사실상 운영하지 않은 점 이 건 토지에는 로하스탄 생산과 무관한 건축 관련 자재들이 

적치되어 있는 점, 로하스탄 생산을 위해 공장 외부에 설치한 대기오염방지 집진설비의 전력 

사용량이 ‘η’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2010.1.5 부터 이 건 토지를 000에 임대하여 

건설업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 
한 날부터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도 사용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과재산세 둥을 추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판단 
가.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시용하지 않거나, 2 

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사실관계및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5.2.16. 000시 000-0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폐그물 동을 이용하 
여 고체연료(로하스탄)을 개발하는 대체에너지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7.10.24.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9.1.6.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1,442.0m2(이하 “이 건 공장”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2009.1.20. 000에 공장 연면적 
1,442.0m'’ 종업원 40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청구법인의 직원 000이 작성한「공장 기동일보 (2009.1.20. ∼ 2011. 2. 28.)」를 보면 청구 

법인은 이 건 공장에서 로하스탄 생tι을 위하여 시험 생산 및 연구를 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000은 2010.2.28.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000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고있다 
한편, 000 대표이사인 000(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의 배우자이다)가 2012.5.9. 

작성한 확인서에는 000은 000에 입사한 후에도 청구법인의 로하스탄 시험 생산 및 연구 

업무에 계속 종사하였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과 000는 2009.5.1. 로하스탄의 시험 펑기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9.10.30.까지 두 차례의 시험 명가를 하였으나 로하스탄 연소 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과다 둥으로 인하여 제품화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시험 평가 결과를 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청구외 000은 2010.1.5. 이 건 공장의 일부와 청구법인 소유의 000 4 
충 전부를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의 12개월치인 000을 계약 당시 일시불로 지급히는 것으 

로 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시용은 임차인의 실험 용도에민 시용하여야 하며 타사 또는 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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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하여 임대차 계약(「실험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000의 시험 평가 결과에 따라 로하스탄의 생소k을 중단하는 한편 하수슬 

러지를 이용한 경량골재 생산으로 업종을 전환하기로 하고 이 건 공장 내에 하수슬러지를 연 

간 18,00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후, 2011. 4.18. 0000으로부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신고 증맹서」를 발급받았다. 

(미) 처분청이 작성한「000 세무조사 관련 보고」에는 2010.8.31.부터 2011.10.11.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이 건 공장의 사용현횡을 확인하였으나 이 건 공장은 미기동 중이었으며 법인 

장부상 시제품 생산 비용이나 제품판매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공장용도 미시용 

에 따른 감면세액 추정은 불가피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보고서에 첨부한 사진 중 

2010.8.31. 촬영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 중 공장 신축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 계속 
방치되어 잡초가 무성하고, 이 건 공장 내부의 기계장치도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밍11.3.23. 촬영된 사진에는 이 건 공장의 출입구는 폐쇄되어 있고 공장 내부에도 
폐 건축자재가 적치되어 있으며 2011.10.11‘ 촬영된 사진에는 000가 이 건 공장 내부에서 

건축물에 사용되는 H빔을 절단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의 급여대장 등 법인장부를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 

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과 직원인 000 등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다가 2010.2.28. 

000이 퇴사함에 따라 그 이후에는 000에게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일반과 
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년 제l기 확정)를 보면, 청구법인은 공장 등록 후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로하스탄과 관련된 매출액은 없고「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하여 000이 매출 
액으로기재되어 있다 

(2)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개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히는 자가 취득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둥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면제하되,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시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시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띤제된 취득세 · 둥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 

축하였고, 공장 신축 후 2009.1.20.부터 잉11. 2.28‘ 까지 이 건 공장에서 폐그물을 이용한 

대체에너지인 로하스탄의 시험생소떨 하였으므로 이는 이 건 토지를 2년 이상 산업용 건축 

물 등의 용도로 직접 시용한 것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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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을 추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이 신축된 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는 유예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잡초가 우거진 상태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공 

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종업원수를 40명으로 하여 000에 공장등록을 하였으나 공장등록 

후 2년여 동안 그 임직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2명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의 

직원 000이 2010.2.28. 퇴사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직원은 대표이사인 000이 유일하며 

000에 소재하는 000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000이 이 전 공장에 상근하였는지 여 

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00000000 대표이사인 000가 2012.5.9. 작성한 000의「재취 

업 관련 확인서」는 000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000의 배우자임을 볼 때 객관적이고 신 

빙성 있는 자료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을 신축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2010.1.5. 이 건 공장의 일부를 관계 회사인 00000000에 임대하였고 그 후 처분청 

의 현장 확인 결과 000는 이 건 공장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가 아닌 건설용 자재(H빔)의 

가공 및 적재장소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 법인의 법인장부 및 부가가치세신고 

서에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공장에서 시험 생산품 외에 판매 둥 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로화스 

탄)은 생산하지 않았다는 시질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공장에서 로하스탄의 대량 생산을 위한 시험 및 연구개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 

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전부를 유예기간(3년)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 

하였다거나, 이 건 공장을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후 다른 용도로 사 

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정한 것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사례】 5 지방세운영괴-1476, 2이2.05.11. 

〔질으O 
(질의1)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제조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부대시설용 건축물만 건축하여 사용히는 경우 취득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여부 

(질의2)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착공만 하는 경우도 그 해당 

용도에 직접 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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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에 대하여)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헝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기- 취득하는 부동잔에 대해서는 2012년 12 
월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서 산업용건축물 
퉁의 범위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 지식산업 · 문회산업 · 정보 
통신산업 · 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직접 관련된 교육 연구 정보처리 · 유통시설용 
건축물이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저11호에서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저1 2항에서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외 같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기공 -조립 · 수리시설을 포함힌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 
시설을, 제2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 
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3호에서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띠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을 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제조업을하기 위한제조시설과그부대시설둥으로구성되는 ‘공장’이라함은 

반드시 제조시설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므로 최종적으로는 공장을 건축할 목적이라고 하 

더라도 제조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그 부대시설만을 설치한 경우는 위 규정 취득세 면제대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하나인 ‘공장’ 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관련 자료 및 시실조시를롱하여 최종판단할사행l라고 할 것입니다. 

(질의 2에 대하여)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제l호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 
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산업단지내의 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라도,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고 사실상 건축중에 있는 경우라띤, 감띤세액 추정을 
제외하는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범위는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중인 건축물의 연연적 중 고유업무에 직접 시용되는 건물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대법원 2009.3.12. 선고 2006두 1178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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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시질조사를 통하여 최 

종 판단할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례】 6 지방세운영괴-2569, 2012.08.09. 

〔질의〕 
대도시내의 t엠단지안에서 취득세 등 감면대S벤 신축한 공장 건축물의 일부를 본점 

사무실로 시용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 대도시내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호| 신〕 
가 구「지방세법(2이O 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저1112조 저13항에서「수 

도권정비계획법」저1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샌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한대을 취득히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276조 저12항 저11호에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t법용 건축물등”이라 한대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도l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 

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서| · 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짐한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한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저12조 저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저12 

조 저11호에서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8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사무실 · 창고 · 경비 

실 · 전망대 주차장 ·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취득세 등 비과세 · 감면 규정과 중과세 규정이 충돌시 비과세 · 감먼규정을 먼저 적 

용한 후 추징대상에 해당되면 그 때 비로소 중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산업단지 등 

의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는 공장시설은 물론 그 공장시설의 관리 지원을 위하여 '8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히는 사무실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담당관-

2199. 2003.12.6. 잠조) 비록, 산업단지 내의 공ε벤 경우 그 사무실이 본점사무실 이라고 

하여도 오로지 '8해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 취득 

세 등 감면대상 산업단지내 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중과세대 

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 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 여부는 'a해 과서|권자가 관련 자 

료 및 사실조시를 통해 최종 판단힐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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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시 민 따뭇한 안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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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벤처밸리 

l빠잎헤J.f3딸더l 

• 명 침 ; 안양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면 적 ‘ 3. 26때r(98만7천명) 

· 안양7동 및 관양2동공업지역 

(명학역∼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관악로 구간) 

• 명촌두산벤처다임, 안양IT밸리 , 대한전선부지 

※ 촉진지구 면적기준 전국 3우l 

.,.. 지번현황 ; 〈부록〉 

• 입주기업 지원 및 혜택 

· 취득세 50% 감띤 

· 재산세 50% 감띤 

• 중소기 업육성자금 지원시 우대 

• 병역특례업체 지정 및 산업연수생 배정시 우대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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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창조산업진흥워 -

.권펠꿇훌필암뜰훨끌뭘l 

• 중소 · 벤처기업의 증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안앙시에서 운영하는 

산하기관(2003.5.26. 개원) 

※ 2이3.10.4. 명칭변경(구 안앙지식산업진흥원) 

l톨훨잉쉰l 

• 기업집적시설운영 

·K-센터, 동안벤처센터 , 만안벤처센터 관리 및 입주지원 

·센터내 공용장비와시설관리 및 이용지원 

•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수행 

·기술및 연구개발지원 

·홍보및마케팅 지원 

· 경영, 교육, 인력양성 및 채용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찾아오는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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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집적시설 
-
l’1흙￥필뜯훨., 

시설명 우|치 

계 5개소 

안앙지식산업센터 동안구시민대로 

(Anyang K-cente” 248번길 25 

동안구학의로 250 

동안벤처센터 (관앙두산벤처다임 
지상4-6증) 

만안벤처센터 
만E댄안앙로 

1 38번길 5 

경기벤처 만요F구안양로 
안앙과학대학센터 111 

NPL샌터 
동요댄엘에스로 

91 번길 32 

256 2014 알기쉬운 지방세 

면적 입주기업수 문의 

977H 

총 11 ,552111 

(3,494평) 417H 안앙지식산업진흥원 
지하2층, 031)8045-5191 
지상12층 

층 5,999111’ 안앙지식산업진흥원 
(1,815평) 

10개 
031 )8045-5191 

1 510m 
(456평) 

6개 
안앙지식산업진흥원 

지하1층, 031)8045-5191 
지상4층 

총 23,990111’ 
(7,257평) 

367H 관리본부 
지하5층, 031 )442-8300 
지상14층 

3,777m' 
(1,143평) 

4개 
관리본부 

지하1층, 031)384-1091 
지상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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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감횡흙를델.훌d 

안양지식산업센터(K쉰l터) (안암시 동안구부림동시민대로 248번길 25) 

·주요시설 
• 재단사무실, 회의실, 공용장비실 • 영상회의실, 교육실, K-Lounge, 식당 

• 기업애로sos상담센터, 취업지원센터, 수면실 

• 입주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 

• 기본 입주기간종료시 심사를 거쳐 2년 1회 연장후 1 년 2회 연장 

• 입주부담글 
• 임대료 ; 현금 (월 20,510원/3.3m’) • 예치금 : 250,000원/3.3m 

‘ 관리비 ; 실비정산 • 임대료는 1년치 선납조건 

동안벤처센터 (안앙시 동안구학의로 25이관암동두산벤처다입 內)

·주요시설 
· 회의실,세미나실 

• 입주기간 
’ 기본 2년 (최대 6년) 
• 기본 입주기간 증료시 심사를 거쳐 2년 1회 연장후 1년 2회 연장 

• 입주부담급 
• 임대료 ; 현금(월 15,400원β.3m' ) • 예치금 : 170,000원/3.3m 

• 관리비 ; 실비정산 • 임대료는 1년치 선납조건 

257 

만안벤처센터 (안앙시 안안구 안앙로 138번길 5) 

·주요시설 
·회의실,휴게실 

·입주기간 
• 기본 2년 (최대 8년) 
• 기본 입주기간 종료시 심사를 거쳐 2년 3호| 연장 

• 입주부담금 
• 임대료 ; 현금 (월 7,900원/3 .3m) • 예치금 : 86,α〕0원β 3m' 
• 관리비 , 실비정산 • 임대료는 1년치 선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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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 

· 안양시에 본사, 연구소‘ 공장등록이 되어 있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이전 조건) 

· 벤처기업 확인을받았거나받을 기업 

• 입주가능업종 

· 지식산업관련기업 · 스마트콘텐츠. S/W산업 . 정보통신관련산엽. 영상·영화 

신-엽,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산업, 전기 전자. 기계 등 

• 선정제외기업 

• 금융기관에서 대표자 또는 법인이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소음, 진동, 폐수, 악취 등 공해 발생 업체 

·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모집절차 

〉〉關〉〉 〉〉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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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설명 내 역 

교육실 
12층, PC31 대, 

영상음향시설 

K-센터 영상회의실 
11 층, PC1 대, 

영상음향시설 

지하2층, 

중회의실 60석이상1 
영상음향시설 

~드3。 L」L
4층, 56석, 

벤처 세미나실 
영상음항시설 

센터 

-쿄-임l 

사용료(지원대상별) 

입주업체 관내업체 

1시간 일(8시간) 1시간 일(8시간) 

5 300 42,40(] 12,600 100,800 

2,000 16,000 6,400 51,200 

4 700 37,600 17,100 136,000 

2 60(] 20,800 6,800 54,400 

~t장표끼‘|안양 

l l I 
‘ 

관외업체 

1시간 일(8시간) 

16,250 130,000 

8,600 68,800 

23,30(] 184,400 

6,900 71,200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시설운영팀 (031-8045-5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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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적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 관앙스마트타운(기업집적단지) 

k촬r,첼뚫.및훨훨를뭘.흩 · 우| 치 동딴관꿇23 일원 
(관앙지구내 도시지원시설용지) 

• 면 적 : 32,298m' (11 필지) 

• 입주기업 ;8개 
• 유치업종 ; π, BT 등의 기업체 본사 및 

R&D센터등 

• 입주완료 : 2014년 

석수스마트타운(71업집적단지) 

• 우| 치 • 만요다 석수동 570-5 일원 
(광명역세권 도시지원시설용지) 

• 면 적 : 55,356m (25필지) 
• 입주기업 :17개 
• 유치업종 : IT, BT등의 기업체 본사 및 

R&D센터등 

• 입주완료 : 2015년 

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산업단지) 

26C] 2014 알기쉬운 지방세 

• 우| 치 • 동요다 관~동 785 일원 
(대한전선부지) 

• 면 적 255 ,333m(37필지) 
• 입주업체 : 287H 

• 유치업종 ; 도시첨단산업(지식산업분야) 및 

R&D센터 

• 입주완료 : 2015년 



창업보육센터 

-늘얄임;뭘··녕한닫을캠얘11률-

• 우| 치 ; 만안구 양화로37번길 34 연성대학교 3호관 

• 보육실수 ; 12개 

• 주요시설 • 보육실, 공동개발실, 회의실, 휴게실 등 

· 입주대상 

• 전자 · 전기 · 통신 분야의 예비창업자 또는 2년 이내 창엽자 

• 문 으| : 031-441-1158 

~원일;뭘""톨경한닫흩렐뻐l률-

• 우| 치 ;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안양대학교 문화관 

• 보육실수 ‘ 141H 

• 주요시설 • 보육실, 회의실, 세미나실, 휴게실 등 

· 입주대상 

snKfrt 창조도끼‘l안양 

· 벤처기업 및 기술집약형 업종의 예비창업자또는 2년 미만창업자 

• 문 으| ‘ 031-46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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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현황 

IE~얄I흩뭘1ι!11률톨l 

고0 지0 며0 소재지 공장용지 고。자。?니j그~ 

면적(미) 연면적(m’) 

겨| 23개소 175,883 936,942 

유천팩토피아 안앙7동 196 13 650 72,317 

동일테크노타운(1채 관'b~동 889-3 1,175 6,539 

동일테크노타운(2차) 관앙2동 889 1,839 8,696 

동일테크노타운(3채 관'b~동 889-1 4 315 22,185 

동일테크노타운(4채 관앙2동 823 3,879 16,684 

동일테크노타운{5채 안앙7동 202-6 1 959 9,927 

동영벤처스텔(3차) 안앙7동 202-4 1,764 7,171 

동영벤처스텔(5차) 안앙7동 199-32 5,289 22,707 

성일디지탈타워 안앙7동 219-9 1,444 7,482 

안S때|가밸리 관앙2동 799 17,694 92,376 

명지 e스페이스 안앙7동 218 3 066 13175 

효댁프라자 호계1동 1029-6 946 3993 

디오밸리 호계1동 555-9 25,525 65,554 

평촌두산벤처다입 평촌동 126-1 22 759 114,537 

신원비전타워 호겨12동 898 65여 33,없4 

관앙두산벤처다임 관앙2동1307-37 6,035 30,355 

안앙다밸리 호계1동 1027 5,764 29505 

성지스타위드 관'b~동 954-6 8,668 52,347 

대륭테크노타운(15지) 관앙2동 224-5 11 ,448 101 ,543 

금강펜테리움 관'b~동 810 16613 132 785 

디지털엠파이어 A동 관앙2동 9061 3,018 20,415 

디지털엠파이어 B동 관'b~동 906-4 3 982 25052 

에이스영존타원 관'b~동 883 8,547 47,763 

엘에스엠트론(주) 호계동 555-16 8368 42482 
하이테크센터 

~임l 

• 안암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 1 -8045-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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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니-고0。ξp·‘ f 층수 입주 
비고 

(예정) (지하) 업체 

2,509 

92.10.31 태3) 340 

95.09.20 7(3) 16 

95.12.19 에2) 26 

96.09.23 7(2) 61 

97 09 10 에1) 45 

96.1 2.03 7(2) 24 

01.12.07 태1) 20 

03.07.01 에1) 45 

0303 26 6(2) 18 

03.05.19 8(2) 207 

03.11.18 에2) 25 

03.10.08 되1) 7 

05.11.02 6(2) 220 

06.05.26 12(1) 300 

07.05.23 에1) 71 

07.12.17 11(1) 49 

09.11.27 12(1) 80 

10.08.30 15(2) 90 

10.11.26 22(3) 268 

11.12.09 22(3) 400 

11.12.26 13(3) 35 

11.12.26 13(3) 52 

12.03.20 15(3) 11 0 

13.2.1 8(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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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치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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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탄훌l•화센렘훌l 

• 기업유치에 대한 시민 기업인의 관심제고 및 참여유도를 위해 기업(투자)유치 
유공자에 대한포상실시 

l톨~;런--

• 일정규모 이상의 기 업(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유치한 자 

• 일정금액 이상의 외국투자자본 유치자 

• 업 종 ; 제조업, 지식산업, 연구소 등 
※ 환경공해 유발업체 등 제외사항은 포상당시 공고문 참조 

~낼먼!l헌-.S I입펀원-

• 해당기업 임직원 및 친인척 기업 자의에 의한 이전시 

• 부동산 관련(분양엽, 중개업 등) 종사자에 의한 경우 

• 금융기관 종사자(은행, 비은행)에 의한 경우 

(단, 해당기업과직접적 연관이 없는경우가능) 

• 신규 분양 5년 이내의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경우 

. 임대 입주시등 

l톡룰3잉현-

• 기존 건축물에 이전 시 ; 법인등기 및 공장등록 신고 시점(접수일) 

• 건물 신축 이전 시 ; 착공신고 시점(접수일) 

• 유치기간 :2013.7.1. ∼ 2014.6.30.(1년) 

~륜를~r:-굉펀-

• 동일 실적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기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지급 

· 통일인이 당해년도 2개 이상의 기업 유치시 기업규모가가장큰건만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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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의-

• 안양시 기 업지 원과 기 업유치 팀 (031-804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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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기업지원사업 

.밑늪힐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률를를| 

• 융자규모 : 1 , 500억원 ※ 2이3년 대비 60억원 증액 

• 자금종류 ‘ 운전 · 기술개발자금, 시설자금, 특별시책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517개 업종 

• 융자한도 운전 기술개발자금 및 일반시설자금(5억원) 특별시책자금(각 자금별 8억원) 
※ 운전 · 기술개발자금+일반시설자금’ 업체당 8억이내 

• 융자기간 3년(운전 · 기술개발자금, 특별시책자금), 5년(시설자금), 단기(어음할인)자금(1년) 

• 융자금리 • 은행별[대출최고금리 사전 고시제] 운영 
• 자금종류별로 적용 대출최고금리 및 실행금리를 시홈페이지에 전 , 후 게재 

• 이차보진율 . 1%∼2%(자금별) 

-∼-- 자금성격 시 이차보전율 종류별 

운전,기술개발자금 기업운영에 필요한자금 15% 

우대기업 
여성기업, 징애인기업, 시우수기업, 도 유망중소기업, I 
재해기업, 사회적기업(등록 및 인정기업 공통) 

2% 

특별시책자금 신규직원고용, 관내업체 간 물폼, 용역, 공사거래 1.5% 

시설자금 토지,건물 매입 등 1% 

~~ll륜환··~'닫퍼;탄., 

가 운전 · 기술개발자금 

• 일반운전자금 
• 지원규모 : 700억원 
• 지원한도/기간 • 5억원/3년 
• 지원대상 • 기 업운영에 필요한 자 

• 여성기업 운전자금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한도/기간 • 5억원/3년 

• 가족친화경영자금(201 4년 신규)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기간 ; 5억원/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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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가족친화기업 인증 업체(여성가족부) 또는 인증을 받기 위한 단계별 
행위가인정되는업체 

• 창업운전자금 
• 지원규모 : 10억원 
• 지원한도/기간 ; 2억원/3년 
• 지원대상 • 창업후 7년(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내, 스마트콘텐츠밸리 입주기업 및 

기술진증업체등 

• 단기운전자금(어음할인포함) 
• 지원규모 . 30억원 
• 지원한도/기간 • 3억원/1년 
. 지원대상; 

- 국내외 수출 및 제품공급 거래처 확보 시 원자재 구입 등 소요기업 
- 제품공급 후 결제대금으로 받은 어음증서 (6개월 미만)로 대출을 받는 기업 

나.시설자금 

• 특별시설자금 
• 지원규모 . 450억원 
• 지원한도/기간 : 30억원/5년 
. 지원대상-

- 국내외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 관내 성장기업의 타지역 이전방지를위한본사 공장 연구소둥의 확장을위해 
자금을필요로하는경우 

• 일반시설자금 
• 지원규모 . 50억원 
• 지원한도/기간 ; 5억원/5년 
• 지원대상 ; 지식산업센터 분양 기계설비 구입 기업(잔금범위 내 지원) 등 

다. 특별시책자금 

·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 4조규정 적용 
• 공장등록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벤처확인기업 등 조례에서 정한 등록기업 
※ 기존 지원자금(운전, 시설자금) 별도 운영 

• 신규고용자금 
• 지원규모 : 90억원 
• 지원한도/기간 ’ 8억원/3년 
• 지원대상 ; 당해년도 안양시민 1인 이상 신규고용 또는 임시직을 정규직 전환기업 

※ 단, 당해년도 전입기업의 경우 전입이후 신규고용 종업원에 한함 
• 업체별 지원액 ; 5천만원/고용1인당(임시직을 정규직 전환시 : 3,00(〕만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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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참여자금 
• 지원규모 ‘ 90억원 
• 지원한도/기간 ; 8억원/3년 
· 지원대상; 

- 당해년도 관내 공장등록업체의 생산품을 2천만원 이상 구매한 기업 
- 당해년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용역 설계를 5천만원 이상 발주한 기업 
- 당해년도 관련법에 의거 관내 등록업체에 각종공사를 1억원 이상 발주계약한 기업 

• 업체별 지원액 ; 
- 생산품 물품구매, 용역 · 설계 • 계약 또는 지급액의 2배 
- 각종 공사발주 계약 계약 또는 지급액 

• 재난지원자금 
• 지원규모 . 20억원 
• 지원한도/기간 • 8억원/3년 
• 지원대상 ; 당해년도 피해 발생한 기업 

-당해년도관내 공장 
• 업체별 지원액 ; 해당 피해액 

톨듣월엠칠률률를틀를 

• 신정·접수 
상반기 - '14 .1. 6 . 부터 상반기 자금 소진시 까지(단, 운전자금은 집중기간 운영) 
하반기 - ’ 14.7 .1. 부터 하반기 자금 소진시 까지(단 운전자금은 집중기간 운영) 

• 접수 및 평가 ; 관내 협약은행(10개 은행) 

• 지원결정 ; 시(시→은행, 업체 통보)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산업, 우리, 외환, 하나, 씨티, SC은행 

.중소기업특례보증 

• 보증가능규모 . 102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 경기도 방침 적용업체 ‘ 건설 유통등지원사각지대 기업대상(’14년도부터 확대계획) 
※ 담보력 부족으로 보증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기업 

• 지원한도/보증기관 ‘ 업체당 2억원 이내 / 경기신용보증재단 안양지점 

266 2014 알기쉬운 지방세 



뼈Cfrt장조도까‘|안양 

• 지원절차 • 

톨 (Al慧보)톨 
※ 안앙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천기업 이차보전지원 

를룰틸l 
• 안양시 기업지원과 기업노사팀(031-8045-2284) 

mil!i쯤같닫힐렐-
. 여성기업우대 

-·~탄낌쉰헤.한ξ펀.월톨컴투닫를 

• 시기 ; 년 1회 (9월) 

• 참석대상 ; 여성기업 CEO 및 직원 50명 

• 내용; 
• 기업지원시책 여성기업 성공사례 및 경영전략 
• 비전경영, 리더십, 경영전략 등 심충 프로그램 운영 
• 경영상 애로사항 공유 등 참여자 워크숍 개최 등 

• 소요예산 : 750만원 

l킨야fJ한ξ3덤;-

• 여성기업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24p) 
※ 50억원 별도확보 

• 신기술 · 신제품 개발활동지원(29p)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34p) 

• 우수기업 선정시 심사가점 5점 부여(4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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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뜯킬i밭힐댐-

-- 선가술 • 선제품 개발활동 지원 

l’1한fli~ 

• 사업영 ; 창조산업 R&D 지원 

• 목적 ‘ 중소 · 벤처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기반한 신제품 개발 및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으로 우수 IT기술의 제품화 사업회를 통한 실질 매출 발생 유도 

• 기간 . 2014. 3월∼10월 

• 대상 • 관내 중소· 벤처기업 
• 지원규모 : 2l7tt사 내외 

※ 여성기업 지원우대 ‘ 심사가점 3점 부여 

--훨g;뜯률l 
• 융합형 R&D 사업화 지원 ; 최대 50,000천원 I 13개사 

• 콘먼츠 IP” 전략 사업화 지원 ; 최대 30,000천원 / 5개사 
• 창업 · 초기기업 창의연구(1&02>)사업화 지원 ; 최대 10,000천원 / 3개사 

※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50%는 기업부담) 

l톤훨맡흰l 

• 사업 추진계획 공고(2월)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지원기업 선정(2월) 

• 과제 진도 관리(3∼10월) 

• 최종 결과 평가 및 기술료 징수(11 월) 

l끊김률펠써휠굉펀.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5185)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 .or .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I) IP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검 
2) l&D (lmaginali。n & Devel。pment 싱상개잃, 징의적 아이디어. 기빈으로 한 연구개빌 .동 

268 2014 알기쉬운 지방세 



*옆t장표시안양 

.장비대여 

l’1헌밑l뒤. 

•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 촉진을 위해 고가의 장비 활용(대여) 지원 

• 기간 • 연중 
• 대상 • 관내 중소 벤처기업 

• 지원규모 ; 계측장비 31종 41점 

~ .• 월g;뭔l 

• 이용절차 
· 당일사용 

〉뽑〉램〉 〉끊〉짧 
· 대여사용 

〉뽑〉懷〉 〉짧〉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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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장비 보유 내역 

번호 프C그프 디 d 모델명 번호 으t동그 0 ζ~ 모델명 

1 무선통신테AE E5515C 22 Pulse/Pattern Generator 81130A 

2 Spectrum Analyzer E4448A 23 항온항습기챔버 JS-702 

3 Micro Wave Network Analyzer 8722ES 24 LCR Meter 4284A 

4 RF Signal Generator E4438C 25 열화상측정기 FLK-T145T-20 

5 RF Signal Generator E4438C 26 Mixed Signal Oscilloscope 546420 

6 Spectrum Analyzer E4440A 27 Optical Power Meter 81638 

7 Protocol An때zer J3446E, J2300E 28 OPtical 끼me Domain Reflectometer E6000C 

8 Vector signal 메ialyzer 89641A 29 Power Meter N1911A 

9 Spectrum Analyzer E4440A 30 p。werMete「 N1911A 

10 RF Signal Generator E4438C 31 Powe「 Meter N1911A 

11 Microwave Signal Generator E8257C 32 전력분석장치 FLUKE-435 

12 RF Network Analyzer E8357A 33 기록계 DR-230 

13 Noise Figure An때zer N8975A 34 Frequency Counter 53132A 

14 Logic Analyzer 167028 35 High Performance Power Supply 6674A 

15 Impedance Analyzer 4294A 36 Functi。n Generator 33250A 

16 RF Network Analyzer E50718 37 Oscillosco뻐 TDS-20248 

17 EMC Analyzer E7405A 38 C02 가스측정기 CF-86502 

18 High Performance Oscilloscope 548320 39 C02 가스측정기 CF-86502 

19 Optical Microscope BX51-33MU 40 Triple Output Power Supply E3631A 

20 High Performance Oscillosc。pe 548320 41 전원공급장치 MLH50-3 

21 정전기 시험기 ESS-2000 

l놈뭔률펠섬월핀현.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시설운영텀(031-8045-51 92)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 . or . kr)를 통해 온라인 대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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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톨멸;;파필를피탤l’l 

• 기업디지털 홍보물 제작지원(산쩍협력) 

l’1한fl i~ 

• 목적 ; 관내 대학 IT관련 학과 등과 연계한 디지털 홍보물 제작 지원으로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청년 취업 촉진 

• 기간 : 2014.3∼8월 

• 대상 ; 관내 중소 · 벤처기 업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탤밍;닫를 

• 제작내용 ; 기업 홈페이지, e-카탈로그, 홍보 동영상 

• 제작자 관내 IT관련 학과 학생 20개 그룹(3∼4명), 제작 전문가(교수 또는 기 업 인) 

멘토 1인당 5개 그룹 운영 

• 기업당 최대 3백만원(총비용의 75%지원) 

l흩훌a뭔월l 

• 참여기업 및 제작 그룹 모집/선정(2∼3월) 

• 홍보물 제작(4∼8월) 

• 결과물 검수 및 평가(9월) 

• 기업/제작자 만족도 조사(10월) 

l많깅률펠써원굉현 •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2328)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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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홍보 체힘관운영 
.... 한ti;암-

• 목적 안양시민축제와 연계를 통해 관내 기업 우수 제품 홍보의 장을 마련하여 
중소기업 제품 인식 제고 및 판로개척 지원 

• 기간 . 2014.10월 

• 대상 ; 관내 중소 · 벤처기업 ※ 완제품 제조업체 7(〕개사 내외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911탤뀐;딛l 

• 시민축제기간 중 기업 홍보관, 우수제품 판매관, 시정 홍보관 등 운영 

• 홍보관 내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행사 이벤트 진행 
• 홍보관 참여기업 제품의 사전홍보(신문, 전단지 등 활용) 

~훨잎월 • 

• 홍보관 참여기업 모집(6월) 

• 참여기업 사전 간담회(9월) 

• 홍보관 운영(시민축제) 참여기업 제품 사전홍보(10월) 
• 참여기업 사후 간담회(10월) 

l늠원.뀔암월굉한.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2328)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 .o「.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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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젠ti i~ 

• 목적 ;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우수 전시 상담회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 시장 판로개척 및 매출 증대 도모 

• 기간 . 2014. 2∼11월 

• 대상 ; 관내 중소 벤처기업 

• 지원규모 : 191H사 내외 
※ 여성기업 참가 지원시 심사가점 3점 부여 

~ •• 탤밍;닫를 

•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부스 장치비, 제품 홍보물 제작 지원 
• 업체당 4백만원, 10개사 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 기본부스 임차료, 시설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지원 
• 업체당 6백만원, 9개사 지원 

l톰훨맡훤l 

• 사업 추진계획 공고(1 월말) 

• 지원기업 선정 및 현장 점검(2월) 

• 중간 보고(7월) 

• 초|종 결과 보고(11 월) 

l딛원률펠와칠핀현 •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2328)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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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기엽 토탈 마케팅 지원 

.. ~~한ti;‘뒤l 

• 목적 ; 광고, 마케팅 전략, 홍보물 제작 등 기업 수요 중심의 맞춤형 마케팅 활동 
지원으로 창조기업의 효율적 마케팅 기반 구축 및 신규 시장 개척 도모 

• 기간 ‘ 2014. 3월∼11월 

• 대상 . 관내 창조기업, 스마트콘댄츠 기업, SW· 융합기업 

• 지원규모 : 24개사 내외 

--훨밍;닫률l 

• 해외 진출 지원 ; 옹라인 바이어 발굴, 해외 지사화 사업 등 

• 제품 및 기업 광고 ; 방송, 신문, 포털, 버스 등 운송매체, 전문잡지 등 

• 업체별 최대 20,000천원(SW · 융합기업 20,000천원 / 장조기업 10,000천원) 
※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50%는 기업부담) 

l룰훌J률필 • 

• 사업 추진계획 공고(2월) 

• 지원기업 선정(2월) 

• 지원기업 간담회(3월) 
• 현잠 실사 및 중간 실적 점검(7월) 

• 초|종 결과 보고(11 월) 

l둡원I펠.월굉현 •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2328)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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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별 진출 마케팅 지원 

.... 펜g;암-

• 목적 ; 관내중소기업이글로벌기업으로성장할수있도록해외시장조사및 
우수 전시회 참관 지원 등으로 수출기업화 촉진 

• 기간 : 2014.2월∼6월 

• 대상 ; 관내 창조기업 및 SW· 융합기업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A~탤R;닫를 

• 서|계 우수 전시회 공동관 참가 및 참관 지원 
• MWC(Mobile World Congress/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 C성BIT(Center for Bureau,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세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 IT Trade Mission In China(하얼빈 바이어 발굴 및 기 업 맞충형 상담회) 
• Communic Asia 2014(동남아 최대 정보통신 박람회) 
• MAE(Mobile Asia Exp이아시아 최대 모바일 올림픽) 

• 해외 바이어 대상 사전 사후 마케팅 활동 추진 

l룰줄J걷훤l 

• 스페인 MWC 참가 지원(2월) 

• 독일 Ce BIT 참가 지원(3월) 

• 중국 IT Trade Mission In China 잠가 지원(5월) 

• 싱가폴 Communic Asia 참가 지원(6월) 

• 중국 MAE 참가 지원(6월) 

l많김률률.현핀현l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2328)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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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외 바이어 초청 싣}담회 

•Jll~핀i암-

• 목적 ; 해외 유망 바이어를 초청하여 n 기업 매칭 상담회 개최 지원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판로개척 지원 

• 기간 : 2014.4월∼10월 

• 대상 ; 관내 중소· 벤처기업 

• 지원규모 : 60개사 내외 

-~~랩;닫를 

• 기업 전시관 운영30개 

• 바이어-기업 상담테이블 운영 30개 

• 바이어 초청 사전 사후 마케팅 지원 

l흔훨밑월l 

• 참여기업 모집(2∼4월) 
• 바이어 발굴 및 사전 마케팅(5월) 

• 바이어 초청 상담회 실시(10월) 

• 사후 마케팅 지원(10∼12월) 

l둡필깅활힐월굉한l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 -8045-2328)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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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ι뎌를S댈...,뭘11-

. 국내외인증획득지원 

-~~한IJ I암-

• 목적 ; 국내외 공인 인증기관을 통한 각종 인증 획득 지원으로 기업/제품의 
대외 신뢰성 확보 및 경쟁우위 선점 도모 

• 기간 . 20 14 . 3월∼10월 

• 대상 • 관내 중소 벤처기업 

• 지원규모 ; 국내외 인증 10건 내외 

l잉탤밍;뜯률l 

•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컨설팅, 제품시험비 등) 

• 국내 인증 1건당 5백만원, 해외 인증 1건당 10백만원 
※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50% 지원(50%는 기업부담) 

를홉J밀턴l 

• 사업 추진계획 1차 공고(2월) 

• 사업신청서 접수 및 1차 지원대상 선정(2월) 

• 사업 추진계획 2차 공고(3월) ※ GS 인증 등 SW· 융합 중심 지원 

• 사업신정서 접수 및 2차 지원대상 선정(3월) 

• 인증 획득 추진(3∼10월) 
• 최종 결과 보고(11 월) 

톨끊김률펠.칠굉펀 • 

• 안양창조산업진흩원 사업지원팀(031-8045-5185)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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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똥입;싸렐~랩11-

• 지석재산권 출원비 지원 

l’1한tJ:~ 

• 스마트 산업환경에 대응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가치 인식 제고를 통한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업보유 핵심기술에 대한 법적권리화로 분쟁 발생 시 적극 대응 

• 기간 : 2014.2월∼10월 

• 대상 ; 관내 중소 벤처기 업 

• 지원규모 ; 특허 · 실용신안 등 24건 내외 

-.~월”;닫률l 

• 국내 특허 실용신안 건당 1 , 00(〕천원 

• 해외 특허 건당 4, 000천원 

• 디자인 및 상표 건당 200천원 
※ 지원조건 ; 총 소요비용의 80% 지원(20%는 기업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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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룰줄파호즉l 

• 사업 추진계획 공고(1 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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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딛얼를펠싸윌굉한l 

• 안앙장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2328)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 . 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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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톨힌를피댐•1--
.우수기업선정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등 
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지원 

l뻐얄덤;런 • 

•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크고, 모범이 되는 기업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 관련 포상을 
받은기업(기업주 수상의 경우 포함) 

l샘힐젠힐1• 

.... 10개업체 내외 
※ 여성기업 신정시 심사가점 5점 부여 

~ •• 훨.펠힌|엘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자보전 우대지원 : 2%(일반기업 : 1.5%) 

•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간) 

• 시의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참여시 우대(5점 가점부여) 

•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먼 

•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 및 인증판 부착 

l돋월힐|휠l 

• 모집공고 및 접수 ; 4∼5월 

• 심사 및 선정 • 6월 

• 인증서 및 인증판 부착 ‘ 7월 

l많김.펠써원굉현l 

• 안앙시 기업지원과 기업유치텀(031 -8045-2552) 

2014 알기쉬운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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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2014 스마트창조잔엽 육성전략 포럼 

.... 한fJ i~ 

• 목적 ; 
• 새로운 산업 육성 패러다임으로 주목받는 창조산업에 대한 이해 및 관심재고를 
통해 지역내 기업 및 산업군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생태계구축 

•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창조경제/산업 정책 기반 강화 도모 

• 기간 : 20 14 . 2월∼9월 

• 대상 ; 관내외 산학연관 전문가, 기업 임직원 등 

• 지원규모 . 200명 내외 

-.~월g;뜯를l 

•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 세미나, 연구모임 등 

.... 2014 스마트 창조산업 육성전략 포럼 개최 

※ 2013 스마트 창조산업 육성전략 포럼 개최 현황 
- 일시 2013.12.18 10 :30∼15:00 I 장소 (구)조선일보 사옥 
- 참석인원 ; 관내외 기업인 및 산학연관 전문가 등 265명 
- 주요연사 ; 앙용렬 사무관(미래창조과학부), 이민화 교수(KAIST), 

김기찬 교수(아시아 중소기업협의회 초대 회장, 카톨릭대학교), 
주두식 부장(삼성전자), 유일 본부장(강원정보문화진흥원), 
신인휴 부장(LS전선), 김용주 교수(계원예술대학교), 
김군수 선임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문미경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l톤훌J뀔훤l 

• 산학연관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2∼8월) 

• 포럼 개최(9월) 

E필률폐힘칠굉현l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5185)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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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융합콘서트 

l’1펜됨;~ 

• 목적 ; 창조경제 시대의 핵심 요소인 SW와 과학기술, 인문학 등 융합형 지식 

공유의 장 마련으로 관내 기업 및 시민의 창조역량 강화 도모 

• 기간 : 2014.4월∼8월 

• 대상 ; 관내 중소 · 벤처기업 임직원, 대학생 등 일반인 

• 지원규모 : 100명 내외 

~탤밍;닫률l 

• 융합형 혁신 역량 강화 및 창조지식 공유를 위한 세미나 프로그램 제공 

※ 2013 창조융합 콘서트 개최 현황 

- (1회) ; l칭조경제와 SW 혁신” KAIST 김진형 교수 I 11 .12. 13 :20∼15:20 

- (2회) ; ”통찰의 보고, 빅데이터의 활용과 사례” (주)다음소프트 신도용 팀장 
I 11.27. 13:20∼15 : 20 

- (3회)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상상력” I 12. 3. 13 : 20∼15 : 20 

l롤월일월l 

• 2이4 창조융합 콘서트(4호|) 개최(4월) 

.... 2014 창조융합 콘서트(5회) 개최(8월) 

l많깅률률i월굉펀 • 

• 안앙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5185)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2014 알기쉬운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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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창조 SW/콘텐츠 저ξ변 지원젠터 운영 

-.~한f1;암-

• 목적 스마트콘벤츠 및 SW의 불법복제물 유통방지를 통한 건전한 유통시장 
활성화와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도모 

• 기간 . 2014.3월∼11월 

• 대상 ; 관내 중소 · 벤처기업, 대학생 등 일반인 

• 지원규모 ; 집합교육 1회 (50명 내외) 및 컨설팅 

~탤뭔;딛l 

• 저작권 교육 실시(집합교육) ;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전문가 연계 

• 저작권 종합서비스 지원센터 운영 
• 저작권 상담 및 교육, 분쟁조정, 소프트웨어관리체계 컨설팅, 소프트웨어 
임치관련서비스등제공 

l톤훌피암I헤l 

• 저작권 종합서비스 지원센터(3∼11 월) 

• 저작권 교육 개최(5월) 

l많깅률률.월굉펀l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5185)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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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iCfrt장표시안양 

•I”덜.혈l’--
o!o SW 전문인력 양성교육 

-.~한IJl~ 

• 목적 ; 스마트 산업 환경의 SW융합 전문가 양성 및 1인 창조기업 등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기반구축 지원 

• 기간 : 2014.5∼9월 

• 대상 :sw 관련 전문역량 강화 및 창업 희망자 
• 청년 미취업자 및 취업예정자 등 일반 
• 관내 소재 대학 재학생(휴학 및 재적 포함) 또는 졸업생 

• 지원규모 : 80명 내외 

l잉댈R;뜯률l 

~ SW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4개 교육과정 

※ 2013 교육 개최 현황 
- 5개 교육과정(97명 교육) 
- ICT 시스멈 통합 보안 / 웹디자인 개발과정 / 멀티플랫폼을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하이브리드 업개발 / 안드로이드 업 개발 과정 I e-Book 퍼블리싱 과정 

l톤훨일훤 • 

• 교육생 모집 홍보(4∼5월) 

• 교육과정 운영(5∼9월) 

l딛뀔.펠와힐굉i픔l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사업지원팀(031-8045-2327)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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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PSM(과학-비즈니스 융합 전문가) 양성 

.., .. ,한JJ :~ 

• 목적 
• 창조경제 시대의 과학지식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적용과 
다양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과학경영 전문 인재 육성 

· 한국형 빅데이터 분석 및융합형 스마트 비즈니스수요에 대응할수 있는 
전문 교육과정으로 지역 산업을 선도할 창조융합 전문가 양성 

• 기간 : 20 14.4월∼6월 
• 대상 ; 관내 중소 - 벤처기업인 및 창업예정자 

• 지원규모 30인 내외 

-A~탤g;뜯률l 

• 교육내용 
· 과학기술, 빅데이터 · 비즈니스분석, 콘텐츠 융합 SW융합 R&D기획 
• 기술경영, 마케팅, 법/정책, 지식재산 등 융합교육 프로그램 제공 

• 교육시간 : 60시간 내외 

l톤훌뿔월l 

• 교육생 모집 홍보(4월) 

• 교육과정 운영(5∼6월) 

l많김룰펠암현굉펀. 

• 안앙창조산업친흥원 사업지원팀(031 -8045-5185) 

• 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 kr) 공지사항 내 사업공고 확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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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ι닫힌약와렐-

• 기업sos 상담창구 운영 
기업애로 사항을 적극적으로 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애로 시스템 

l움관톨~t4m 

• 연중 

~:-뜯률l 

• 공장설립 및 주변인프라, 창업 · 벤처, 자금, 판로 수출1 기술 인증, 
세무·호|계, 교육 등 

>>>>>>

~팀맡엽. 

“--­
‘、•• 

· one-stop 
회의시 확정된 
처리방안 처리 

· 처리결과 
민원인통보 

‘、­“·. 
· 기업애로sos 
지원센터 
관련기관 

· 처리방안확정 

“--­“-. 
· 현장합동조사 
· 현장토의, 
처리방안도출 

‘、-­
“--. 

· 현장방문, 
인터넷 

. 전화상담 

· 애로사항분류, 
주무부서 지정 

l”닫런런=-딛끊김해휩 • 

• 직접내방, 현장방문, 전화(031-8045-5566) 

• 안앙시 기업지원센터 인터넷 신청--검색창에 ”기업sos안양”으로 입력 

• 안앙창조산업진흩원 기업애로sos 상담센터 (031-8045-5186) 
www.aca.or.kr I 구) www.ayventure.net 
※ 회원가입후 로그인하고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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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기업애로 sos 전문위원 상}담 

_._j펜I!J : t=를::ii}..~양필띄월F-i를., 

상담분야 상담기관 전화번호 상담전문위원 

기술경영 (주)에쓰시시 031)445 1151 민경룡 대표 

색동법률사무소 031)381-5600 이항열 변호사 

법무법인샘 031)425-0100 박찬력 변호사 

법률상담 법무법인 동화 031)388-0017 김옥수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원 031)425-2700 장원변호사 

서안법률사무소 031)387-5400 강영화변호사 

인사노무 노무법인 평로 02)583-7111 구대진노무사 

무역 경기관세법인 031)461-2090 성렁란관세사 

회계 회계법인 길인 0α;2낀2긴)30이14-6000 성주형 회계사 

특허법률 위드특허법률사무소 031)476-9870 박기원 번리사 

를뀔를l 
• 안앙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8045-5566) 

• 기업애로sos상담센터 (031-8045-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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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1rt장조도λ|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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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딛괴흩률펌i틀훌외꽉II• 

• 스마트콘텐츠 젠터(기업명입주) 
소규모 개발 / 유통 / 마케팅 전문기업을 대상으로 기능별 전문화 
및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다양한 창작기반을 확보, 스마트콘텐츠 
강소기업육성 

를훌렐l 
• 동안구 시민대로 180, G.Square 18∼19층(호계동 1039번지) 

.뀔훌l 

구분 면적 

A Type 9.9m' (3영) 

B Type 19 .8m'(6펑) 

C Type 46.2m' ( 14펑) 

D Type 29.75m'(9명) 

수용인력 제공공실 비고 

3인 

5인 

1 0인 

7인 

24실 

1 6실 

6실 

4실 

[1 8층]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무실(ETRI), 
음항실, 테스트장비실 

• BEf입(19.8m' ) 16개실 
• C타입(46.2m' ) 6개실 
• D타입(30m') 4개실 
• 소회의실(2) , 자료실 

[1 9층] 
• 스마트콘텐츠센터 사무실 
• A타입(9.9m' ) 24개실 
• B타입(19.8m') 5개실 
• OA실 
• 소회의실(5개), 중회의실(1 개), 
대회의실(1 개) 

· 콘텐츠 시연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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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 ; 스마트기기 기반의 콘댄츠 기획, 제작 서비스, 마케팅, 홍보 등 
인큐베이팅기업 및 국내 중소기업 

※ 게임 전문기업의 경우 글로벌 게임허브센터(분당) 내의 모바일게임센터에서 
지원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제외대상 
• 해외 업체(합자회사는 국내자기자본비율이 50%미만인 경우) 
• ’콘벤츠지원사업규칙 ’ 또는 한국콘벤츠진흥원 협약, 계약위반 등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를 받은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12조 
및 시행규칙 14조에 의한 부적격자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탤밍;갇를l 

• 입주비용 • 임대로 전액, 관리비(전기, 통신 등) 50% 지원 

• 기업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 
• 스마트콘벤츠 기업 전문화 · 고도화를 위한 사업화 교육/컨설팅 지원 
• 독자적 지속성장 역량강화를 위한 벤토링/투자연계 지원 

~훨일Nm 

• 2년(최장 4년까지 연장 가능) 

l뭔밑률페힘힐l 

• 평가방식 • 1차 서 면평가 2차 질의 · 응답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평가기준 - 보유콘댄츠 · 사업모델의 우수성, 사업화 성장성 등 
• 입주방식 - 평가 순위별로 입주 선택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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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페-씩-
• 안양시 정책추진단 스마트창조도시팀(031-8045-5816) 

• 스마트콘텐츠센터(031-340-8000, 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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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콘텐츠 창조마당(에비ξ}엽자입주) 
스口t트콘텐츠ι업의 강소기업 육성을 우|때 스마당17 1 기반의 콘텐츠 
기획 저|작 서비스 마케팅 홍보 등 여|비ε업자 지원 

를률벨| 
• 동안구 시민대로 180, 16∼17층(범계동, G.스퀘어) 
동안구 시민대로 171(부흥동, 안앙금강벤처텔) 

.핍활l 
... G.스퀘어 2,883m' (68실) / 안앙금강벤처델 558m'(7실) 

구분 면적 -〈「요〈〉 이'-려-, 제공공실 

A Type 
약 3 .3m' ( 1 펑) 1인 31실 

(1인개발실) 

B Type 
약 22.9m'(6영) 4인 32실 

(4인그룹개발실) 

C Type 
약 30m'(9영) 8인 10실 (8인그룹개발실) 

D Type 
약 70m'(21펑) 12인 2실 (12인그룹개발실) 

( 1 7층] 

비고 

G,스퀘어5 

안앙벤처텔5 

~(1~?; 
•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 사무실 

' .~ ‘ 

κ:>?.샤?-- 、 · 、
-//、;、 • 

_,. 、、 “ 

• A타입(3.3m') 31 개실 
• BE[입(22.9m' ) 14개실 
• C타입(30m') 2개실 
• OA실 
· 공용회의실 
• 소회의실(2개), 비즈스퀘어(1 개) 

(16층] 

• B타입(22.9m' ) 18개실 
• C타입(30m' ) 3개실 
• 소회의실(2개), 강의실(1 개), 
홍보룸(1 개) 

※ 안앙금강벤처댈 내 창업공간을 2이3년 추가, C타입(8인실) 5개, D타입(12인실) 2개, 
중회의실(1 개), 소회의실(2개)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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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뭔룰환힐|탐뭘를 

~ 75개 

--합.·흠 • 
• 입주대상 • 1인 또는그룹형태의 예비창업자 

• 스마트콘텐츠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1인 또는 그룹형태) 
• 힐링콘벤츠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그룹 형태) 
• 입주가능업종 ; 스마트 기기 기반의 콘벤츠 기획, 제작, 개발, 서비스, 

마케팅, 홍보등분야별 창업 준비자 

• 선정제외대상 
· 기 사업자등록보유자 
• 경기콘텐츠진흥원 협약, 계약위반 등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를당한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또는 진흥원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자 
•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탤R;뜯를 

• 입주비용 
• A타입 (1인실) ; 보증금/임대료/관리비 무상 지원 
• B(4인실), C(8인실), D(l2인실)타입 • 관리비 50%부담 

(보증금/임대료 무상지원) 
※ 입주기업 부담관리비 50%는매분기별 예상관리비를설정하여 선납을 
원칙으로함 

• 인터넷 전용선 무료 사용 지원(단 업체당 사엽을 위한 최소 지원을 목적으로 함) 
• 부대시설 제공 ; 회의실, OA실, 비즈스퀘어 등 

2014 알기쉬운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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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지원사항 

지원영 지원 내용 비고 

입주지원 · 입주공간조성 및 지원 

• 스마트콘텐츠 기업 제작지원 
프로젝트 지원 

• 스마트콘틴츠 창업경진대회 

퍼블리싱 지원 • 스마트콘텐츠기업 퍼블리싱 지원 

컨설팅 지원 • 스마트콘턴츠기업 컨설팅 지원 

• 스마트콘텐츠밸리협의회 운영 
네트원크 지원 

• 콘댄츠기업간 판로개척 네트원크 

※ 상기 지원 사항은 진흥원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훤활JJ• 

關〔편
 

魔
~”-
• 안앙시 정책추진단 스마트창조도시팀(031-8045-5816) 

• 경기콘텐츠진흥원(GCA) 스마트콘텐츠창조마당(사업상담 : 031-340-8031∼6, 
입주상담 : 031-340-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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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를톨I~ 

.안--벤처넷운영 

---. .;-

• 관내 중소 · 벤처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 지원을 위해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및 
중앙정부, 유관기관의 각종 지원사업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제공 

-략팀댐 • 

• 재단법인 안앙창조산업진흥원 

l흩를해!;뜯률l 

• 안앙벤처넷(메인홈페이지) : www.aca.or.kr I 구) www.ayventure.net 
• 안양시(창조산업진흥원) 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온라인 신청 관리 등 
• 중앙정부, 경기도, 유관기관 주요 사업 안내 
• 장비 및 시설 대여(온라인 신청) 서비스 제공 

• 창조 네트워크 플랫폼(서브홈페이지) : cnp.aca.or.kr 
• 지역SW성장지원사업, 스마트 창조산업 육성전략 포럼, 창조경영 지원센터 등 

• 창조 융합아카데미(서브홈페이지) · academy.aca.or.kr 
· SW 전문인력 양성교육, 창조융합 콘서트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 신청 관리 

0:0 e-Biz Letter 

-=::mll양-

• 관내 중소 ·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원 사업 및 기타 유용한 정보를 E-mail 
및 Fax를 통해 정기적(월 2회)으로 제공 

m'l1월굉한l 

• 안앙벤처넷(www.aca.or.kr)을 통해 서비스 신청(연중) 

-딛~-
• 안양창조산업진흥원 기획경영팀 (031-8045-5199) 

2014 알기쉬운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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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전화번호 

업무내용 담당부서 

취득세 구청세무과{도세팀) 

등록면허세 //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세 구청세무고H시세팀) 

자동차세 . 

지방소득세 " 

재산세 구청 세무고H재산세팀) 

주택가격 구정세무고H과표팀) 

-며.~드그A L」}。,JT근T 구청 세무과{처|납관리팀) 

차량압류 . 

예금압류 // 

법인세무조사 시청 세정과{세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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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만안구 동안구 

8045-3291 8045-4493 

8045-3297 8045-4491 

8045-3295 8045-4291 

8045- 3292 8045-4292 

8045-3290 8여5-4467 

8045-3855 8045-4332 

8045-3288 8045-4393 

8045-3117 8045-4383 

8045-3095 8045-4842 

8045-3091 8045-4292 

8045-3092 8045-4292 

8045-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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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 _ 

1.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CD/ATM) 납부 

• 은행 CD/ATM 기에 현금카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고 지방세 조회 납부 
• 자행카드(통장)은 수수료가 무료이나, 타행카드는 건당 900원 

2.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 

• 위텍스(www.wetax. go.kr) 또는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3. ARS를 통한 다y한 납부서비스 제공 

• ARS 번호 1544냉844 
• 지방세 납세정보, 가상계화조회 및 납부, 환급금 조회 및 신청 
• 세외수입(수도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과태료등) 조회 및 납부 

4. 스마트폰업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고지서를 엠으로 수신 및 납부할수 있는 서비스 
• 엠스토아에서 「스마트청구서」 설치 후 이용가능 

5. 가상계좌 납부(무통장 계좌이체) 

6. 자동이체납부 

• 신청세목 • 정기분세목(등록면허세 · 자동차세 · 재산세 · 주민세) 
• 신청방법 • 인터넷 위텍스, 구청 세무과 방문 
• 세액공제 최고 1,000원(챔이체+전자고지) 

7.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시행 

• 이용방법 ; 위텍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적립된 신용차드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 

l톨픔깅룰메m.!원l잉|댄앤흩릅폼~핀E뀔돋힘l를건룰앞뚱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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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하세요! 

’- - “ 14 귀속 법인지방소특부터 개편된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 

• ‘14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x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세율 - 산훌세액 
지방소득세 

공저|‘갑연 

지방소득세 
=수 흥부담세액 

(가산세포함) 

〈법인세와 동일〉 〈지방소득세 산출〉 

※ 종전에는 법인세 층부담세액의 10%로 신고 납부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꿇니다 ?) 
• 시행시기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최초 신고 납부시부터 개편된 과세체계 적용 
• 세 율 ; 국세 세율의 10% 수준인 독립세율(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참조) 

〈종전〉 〈변 경〉 

과세표준 세율 

•• 바
껴
 
캔
 뼈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히 

200억원 초과 

과세표준 x 1% 

200만원 + 과세표준 × 2% 

3억9 ,800만원 + 과세표준 x 2.2% 

· } |「 , 」}닙 
니i 닙T 

분
 

구
 

신고기한 

사업연도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제103조의23)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저1103조의37) 
법인세업에 따른 수정신고시 동시 (저1103조의24) 
※ 종전에는 수정사항 발생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납부 

내국법인 확정신고 

연결법인 확정신고 

수 정 신 고 

「 LH국법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 도입 
•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하여 ‘1 5년 1월부터는 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 「지방세법」 저1103조의29 잠조) 

※ 기타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방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안내문 
팀 2014년 신고 • 납부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 ‘14년(‘13년에 개시한 사업년도 소득)에 신고 · 납부하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법인세 총부담세액의 10%”로 신고 · 납부합니다. 

• ‘14년 개정된 「지방세법」은 “ ‘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 에 적용됩니다. 

www.anyang.go.kr 용 암앙"'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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